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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연구과제명 :효율 농어 마을 경 리 지원체계와

용기법 연구

2.연구기간 :2009.4.～ 2009.12.

3.연구의 목

지 까지 시행되어온 경 보 직불제를 심으로 농 의 경 리를 유

도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과 문제 을 악하여,경 보 직불제가 농어

마을의 경 리를 한 지원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데 목 이 있다

4.연구내용과 방법

4.1연구내용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본 사업

으로 확 된 경 보 직불제는 농 의 경 리를 목 으로 삼은 최 의

사업이라는 의의를 갖는다.그러나, 재의 경 보 직불제가 단순히 경

작물을 식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 본연의 목 달성의 효과가 미미하다

는 지 들이 있어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지 까지 시행되어온 경 보 직불제 사업의 성과 문제 을 악하여,

경 보 직불제가 농어 마을 경 리를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

안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이러한 목 을 수행하기 해서 우리나라의

행 경 보 직불제 련 정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국,일본 등

의 농 경 보 정책에 한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 보 직불

제가 향후 농 마을 경 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이를 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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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 경 보 직불제의 농 경 형성 효과나 농 지역사회 기여

도 등과 같은 사업성과 실태를 검토한다.

둘째,경 보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 규모와 지원 조건

등을 놓고 여러가지 쟁 들이 두되었다.경 보 직불제에 한 작목

용에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작목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작목에 한

지원단가의 정성 등에 한 논의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이에 경 작

물 생산비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농 경 의 특성상 주민이 주체로서 극 참여하여 그 자체가 지속

경 리 시스템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나 재정 인센티

지원 심의 제도운 으로 마을 심의 장기 발 방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경 보 직불 제도 련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이를 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 경 경 보 직불제의 실태 성과분석

-농어 경 의 일반 황

-경 보 직불제의 일반 황

-주민단 실태 검 성과분석

-공무원 인터뷰를 통한 실태 검 성과분석

-문제 개선사항

❚경 작물 생산비 분석 해외의 사례분석

-주요 경 작물 생산비 분석

-해외 농 경 련 정책 지원방법

-해외 사례 시사

❚경 보 직불제를 통한 농어 마을 경 리를 한 지원방안

-개선사항 시사

-제도 운용 방안

4.2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담당공무원을

상으로 각각 다른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 원에 의한 설문조사와 장조



- iii -

사를 실시하 다.

표본의 크기는 사 에 작목별 요도 지역별 재배면 을 감안하여 결

정하 고,표본추출방법은 지역별 면 과 작물에 비례하여 다단계 비례층

화추출 방법 등을 사용하 다.작목별로 도별 재배면 과 표 편차를 감안

하여 국 자료의 표본오차를 최소할 수 있도록 도별로 표본을 배정하

고,조사작목 재배면 에 비례한 확률비례추출에 의거하여 조사 시군을 선

정하 다.표본으로 추출된 상 시군에서는 단순임의추출에 따라 조사지

역을 추출하 다.이에 따라 2008년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시·군 16개 시·군의 41개 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 다.

시도 단지 수 농가 수 재배면적(㎡) 조사대상

구 1 45 160,000 -

4 51 349,844 -

울산 3 44 255,202 -

경기 5 155 289,606 -

강원 9 81 900,427 1

충북 11 155 558,480 -

충남 15 290 1,414,389 2

북 110 1,776 20,519,403 14

남 156 3,039 25,210,523 16

경북 34 447 2,852,408 3

경남 62 845 3,524,719 5

제주 1 213 1,374,500 -

합계 411 7,141 5,740,9501 41

표본 지역 선정

41개 지구에 해서는 연구자가 모두 지를 직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

문지를 사용하여 사업 참여 농민 공무원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각 지구별로 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추진 원장 등 지구별 1～2

명을 상1)으로 주민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총 45부의

1)6개 지구에 한 2차례의 비조사 결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연령 가 고령으로 경 보 직

불제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경 보 직불제사업 사업 참여여부를 잘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업(녹비조성사업,푸른들가꾸기사업 등)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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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가 작성되었다.

2009년 경 보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6개 도 22개 시군에서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결과 분석

에 사용된 유효표본의 크기는 41개이다.

한,2009년 경 보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6개도 21개 시군의 경 보

직불제 업무 담당 공무원을 상으로 인터뷰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1개 시군에 한 조사결과 유효 표본은 332)개로 조사 표본은 모집단을

히 표하는 것으로 단된다.

생산비 조사는 6개도 41개 지역의 52농가에 해.마을조사는 24개 지역에

해 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된 사례지역과 농가를 상으로 실시하 다.

구분 주민(%) 공무원(%) 생산비조사 마을조사

남 20(48.78) 13(38.24) 16(39.0%) 14(58.3%)

경남 4(9.76) 4(11.76) 5(12.2%) 3(12.5%)

강원 1(2.44) 2(5.88) 1(2.4%) 3(12.5%)

경북 6(14.63) 6(17.65) 3(7.3%) 2(8.3%)

북 8(19.51) 6(17.65) 14(34.1%) 2(8.3%)

충남 2(4.88) 3(8.82) 2(4.9%) -

계 41(100.0) 33(100.0) 41(100.0%) 24(100.0%)

표본의 특성:지역별 종합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회수된 설문지 가운

데 일부 조사표는 화 자우편을 통하여 보완하 다.

경 보 직불제의 사업실태를 분석하기 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조사,

문가 회의 2차례의 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를 개발하 다.사업 참여

주민을 상으로 한 설문내용은 경 보 직불제에 한 일반 사항에 한

의견을 묻는 항목과 경 보 직불제의 지역 효과,경 보 직불제의

추진사항,경 보 직불제사업에 한 만족도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 다.

담당 공무원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은 경 보 직불제의 지역

효과,추진사항,만족도 기타 경 보 직불제에 한 의견 등 개방형 질문

2)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의 경우는 인사이동 등을 통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경 보 직불제 담당 공무원의 유효 표본은 33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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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구성하 다.

마을조사표는 마을개요,사업운 황,사업성과,애로 건의,AgriX,

마을경 약서 등에 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었고,생산비조사표는 경

보 직불제 지원단가의 타당성 검토를 해 개요,조수입,생산비 등에 한

2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5.연구결과

5.1농 경 리를 한 경 보 직불제의 개선사항

1)경 보 직불제의 목 과 개념에 한 검토

농 경 직불제는 농업경 (경작지경 ,농업생산시설경 ),자연경 (자

연도입경 ,자연생태경 ),생활경 (건축경 ,가로경 ,역사문화경 )

농어 경 요소 등에 한 사항을 체계 으로 보 ·형성· 리하기

한 것이지만 재 작물 체 경 작물에 해서 소득보 차원에서 지 되

는 제도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 경 작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청보리를 비롯한 ,호 ,옥수수 등 사료작물이 화류

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 작물의 범 와

분류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2)농 경 증진을 한 활동의 내용 범 에 한 검토

2009년부터는 마을경 보 활동에 해 ha당 30만원씩 지 되는데 지

확인결과 이 비용지 의 상이 되는 활동과 사용범 에 한 기 이 정

립되어 있지 못하고 해석이 분분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마을경 보

활동비의 상 활동 사용범 에 한 보다 구체화된 기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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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 작물의 재분류와 지원 형평성 유지

경 보 직불제는 WTO농업 정상 허용범 를 수하여야 하고 경 보

을 실 해야 하므로 경 작물로서의 사료작물의 제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순수경 작물에 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단가의 차등화 조

정이 필요하다.따라서 행 분류방식인 동계,하계의 구분보다는 꽃을

기 으로 하는 등의 다른 검토기 을 용하여 작물을 유형별로 재분류

하고 이에 따른 단가 차등 용의 필요성이 있다.

4)경 보 직불제 련 교육 홍보강화

경 보 직불제 시행이 산배정과 사업시행지침 하달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시도,시군,읍면 공무원들이 지침에 한 이해와 해석이 상이하여

지역별로 용기 등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최근 새로운 경 작물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공무원이나

참여농가가 작물재배 리법에 한 충분한 지식이 축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매년 경 작물 재배 신청 에 담당공무원에 한 워크샵을 실시

하여 지난해의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발 방안을 모색하고 지침해설

신규 경 작물 재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식정보의 습득과 정보교

류를 통해 직불제 사업의 효율 추진과 성과거양을 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리의 효율성을 한 정확한 기 설정의 필요

우리나라 경 보 직 지불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조 지 요건 불

이행시 제재기 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으며 감액기 으로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감액,생육 개화불량 면 이 30%를

과할 경우 10%감액,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10%감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 실사 결과 필지별 배수로 문제는 농업기술상의 문제로 별도

감액 규정 없이도 체 경 효과를 해서 필요한 경우는 토지 상황에

합하게 농가가 설치할 것이고 굳이 필지별 배수로가 필요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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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 규모에 맞추어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맡겨

두는 것이 더 실 일 것으로 단된다. 한 부정,부당수 의 경우 2～

5년간 참여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은 모두 상호 서명

으로 약서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6)농 경 자원에 한 조사결과를 연계한 사업지구 선정

경 사업 상지구 선정의 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경 법

시행령(2008)에서와 비슷하게 경 계획의 수립을 한 기 조사의 상

항목으로 1)자연 여건,2)인문·사회 여건,3)경 과 련된 다른 계획

사업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 경 보 직불제는 사업지구 필지도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의 ELS신청서처럼 상 토지에 한 경 요소에 한 조사를 거쳐 도

면에 표시한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LS신청서의 농장환경기록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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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 법․경 조례 등을 통한 치(Governance)형 농 경 보 추진

경 보 직불제는 일본의 기와 마찬가지로 행정기 이 주도하는 하향

식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농 주민이 자발 으로

참여하고 농 경 보 과 형성을 통해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해서는 치형,상향식 농 경 보 활동 정립이 바람직하다.

한 일본의 '경 ․자연환경보 형성지원사업'처럼 마을경 조사,경

보 활동에 한 주민조직 참여,지역NGO 등과 연계한 농 경 보

활동 추진 등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 경 보 계획수립 참여에 해

서는 인센티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8)모니터링 평가 강화를 한 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평가체계의 강화를 해, 국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은 3년

동안 지속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한 지원마감 시기는 동계

의 경우는 8월 31일에 하계의 경우는 1월 31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사업 상지에 한 정확한 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모니터링 평가

시가 심층 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 이 있다. 국의 ES에서 사

업 신청서에 상지 경 상세도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처럼,해당 지구의

경 보 활동 계획을 다양한 색과 코드화를 통해 신청 상지 주변의 지

도에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5.2.연구결과의 용방안

1)단가 용 방안-4개의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참여농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문제 과 건의사항 등의 생

산비 조사결과의 분석 내용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시

나리오에 의한 지 단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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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안 :추가 인 비용에 한 보 지원 단가(생산비 기 )

• 개념 :WTO규정에 부합되는 경 작물재배를 하여 추가 으로 투

입되는 비용을 보 하여 주는 단가

• 산출기 :추가 비용은 자가노동 기회비용을 보 하여 수 있는

생산비개념으로 근하여 산출,생산비는 수확,포장,운반, 매비용

등을 제외한 주산물 비 매시의 생산비로 산출(농지임차료는 생산

비에서 제외)

• 지 단가:경 작물 유형1⇒ 170만원/ha,경 작물 유형2⇒ 100만원/ha

나.2안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지원 단가(경 비 기 )

• 개념 :경 보 직 지불제 지원조건 마을경 보 활동비용에서

마을 주민의 직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이 지되어 있어 이를 기

하여 자가 노력비를 제외한 경 비 개념으로 지원 단가를 산출

• 산출기 :경 작물별 생산비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경 비를 보

,농지임차료는 제외

• 지 단가 :경 작물 유형1⇒ 150만원/ha,경 작물 유형2⇒ 95만원/ha

다.3안 :농지임차료를 포함한 지원 단가

• 개념 : 부분의 경 작물재배 농가는 자기 소유농지를 이용하여 경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재재농가 소유농지의 기회비용도 보 하

여 주는 개념으로 지원단가를 산정

• 산출기 :생산비에 농지임차료를 포함하여 산정

• 지 단가 :경 작물 유형1⇒ 250만원/ha,경 작물 유형2⇒ 200만원/ha

라.4안 :소득 발생작물에 한 지원 단가

• 개념 : 행 경 작물 에는 농가 매 작물과 비 매작물이 혼재되

어 재배되고 있으므로 소득을 기 하여 매에 의한 소득 발생 작물

과 비 매에 의한 비소득작물로 구분하여 지원단가를 산정

• 산출기 :(경 비+자가노력비)-소득=지원단가

• 상 소득 작물 :청보리,유채,메 , ,보리,호

• 지 단가 :소득작물 ⇒ 80만원/ha

*(180,401원+43,059원)-144,020원=79,440원/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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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침서 내용 평가실태 발전방안

목

지역별 특색 있는 경 작

물 재배 마을경 보

활동을 통해 농 경 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 ,도농교류 등 지

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행 목 은 경 작물재

배와 마을 경 보 활동

으로 지역사회의 활성화

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

어 있음

- 설문조사 결과,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농가가

농 경 을 한 목 보

다는 소득증 사료

작물 생산에 목 을 두

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

향이 있음.

-경 보 직불제의 목 을

“농 경 의 정비와 증

진,자연자원 보호,농

의 다원 가치의 이해와

근성 증진,홍수 리”

로 환.

- 와 같이 목 을 환함

으로서 경 보 직불제가

단순히 작물재배가 아닌

농 경 을 보 하고

리하는데 있음을 인식.

-WTO규범과 합치하는 방

향으로 조정.

개념

지원

조건

경 보 직불제 개념

지원조건에 한 다양한

해석 용, 한 마을경

활동에 한 개념의 다

양한 용 해석

-지자체 담당자들의 경

보 직불제 개념 지

원 조건에 한 다양한

해석 존재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악 미흡

- 마을경 보 활동에

한 지침 미흡

1)경 보 직불제 개념

인지가 미흡

2)지역별 지자체 자체

산 추가지원 혼란

3)다른 사업과의 복성

에 한 해석 다양.

4)집단화의 조건을 개인

별 0.5ha이상으로 다

양하게 해석하여 용함.

5)일부 지구에서는 꽃길

조성,종자 묘목구입

는 마을활동기 으로

립하겠다고 함

-경 보 직불제 련 담

당자 교육실시.

․시기:매년 동계경 작

물 재배 신청

․ 상:시도,시군담당자

․방법:집합교육

․교육내용:사업시행지침

해설,신규 경 작물 소

개,의견수렴

․교육효과 :개념 지

원조건의 명확화 ,통일된

사업시행 가능

-경 보 직불제사업 핸드

북 메뉴얼 보

사업시행 지침상의 용방안

2)정책상 용방안

이 연구에서 수행한 농가,담당공무원 인터뷰 마을 조사,경 작물 생

산비 조사 국외 사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행 농 경 직불제에 발

으로 용키 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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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단가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마을경 보 활동비 30만

원/ha.

-지 단가의 형평성 문제

제기

․소득작물(청보리,연등)

과 비소득작물(자운 ,코

스모스)의 형평성

․주산물 매농가와 주산

물 비 매농가의 형평성

․마을면 단 의 경

보 활동비 지 의 형평

성 문제제기

-(WTO농업 상 환경계획

에 따른 GreenBox에 해

당 되도록)사료작물 제

외 고려

-경 효과에 따른 작물별

차등 지

-3년마다 보조 지원 액

평가 재조정

사업

신청서

작성

추진 원회에서는 경 작

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임 차계약

서 등) 당해농지의 실경

작확인서를 검토하고 약

서작성

-사업신청서 작성 시 많은

서류

)농지원부,임 차계약

서, 실경작확인서마다

신청자들과 추진 원장

의 도장 날인.1인인당

서명이 3회 복됨.

-신청서류의 간소화

-간소화를 한 서식 제시.

상

지역

(마을)

선정

요건

시장·군수는 상마을의

선정의 객 성·공정성·도농

교류연계 가능성 등을 검

토하기 한 문가 평가

원회 구성추진하게 되어

있음.

평가항목은 경 자원의 보

유정도,경 작물의 식재계

획,지역경 리 계획

마을경 보 활동, 농

과 연계계획 등을 종합

평가

읍·면장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상마을

요건에 합한 마을을 선

정, 우선순 를 부여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상지역 선정시 평가기

미확보

- 지자체별 농 경 계획

수립 평가항목에

한 미확보로 가이드라

인 제시 미흡.

1) 상지 선정이 토지를

심으로 한 지역(지

구)이 아닌 사람 주로

되어 있어 경 작물 식

재가 산재되어 경 효

과가 미흡하며,마을주

민의 참여도 미흡

- 상지역 선정요건을 성

과측정 모니터링 항

목으로 설정하여 평가

-평가 원회 구성을 지자

체별 문가에서 지자체

경 담당자로 변경.

마을

경

보

추진

원회

구성

추진 원회 구성 운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원으로 구

성·운

-경 보 보조 의 신청

상자 5명 이내

-마을경 보 약 체결

상 마을주민 3명 이내

-농어 경 는 도농

교류 문가 2명 이내

-추진 원 구성의 어려움

활동미비

1) 부분 지구의 추진

원회 구성이 신청 상

자로만 구성되어 있음.

2)농 에 농어 경

는 도농교류 문가가

를 찾기 어려움.

-추진 원회 구성

․ 문가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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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농지의

격

여부

신청

자격

확인

읍·면장은 상농지의

격여부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 상으로

합하다고 단되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에게 AgriX

로 입력하여 제출.사업신

청서,경 보 직불제 상

확인결과 사업신청 농

지의 치도(축척 1/25,000

지형도)를 첨부

- 상농지 격여부

신청자격 확인 미흡

-AgriX상의 자료입력 미흡.

1) 상농지의 집단화 조

건이 일부 부 격

2) 약서 활동계획서

등의 서류가 일부 미확보

3) 상농지가 사람 주로

선정되어 한 인물을

심으로 여러곳에 산재

-무작 샘 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평가항

목을 설정하여 평가

- 부 격 상지의 시도,

시군단 에 페 티 부여

) 경 보 직불제 참여

면 축소.

마을

경

보

약

체결

시장·군수는 사업 상 확

정결과를 읍면장,추진 원

장, 농지소유자에게 일

통보.

마을경 보 약 체결은

시장·군수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 원회와 1

년 단 로 마을경 보

약 체결.다만,최근 3개년

연속하여 우수한 경우,

약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

되, 산규모 등을 감안하

여 당해연도 시군 체 시

행면 으로 1/3을 과할

수 없음.

- 약체결 공고 등의 복

잡한 행정 차

- 1년의 단기 약기간에

불만 제기

-사업 상 확정결과 통지

차 일부 미흡

-시장·군수의 약체결 미

흡 형식

1)매년 마을경 보

약 체결로 인한 행정

차의 번거로움.

2)추진 원장 농지소

유자가 사업 상지 확

정결과를 모름.

3) 약서의 시장·군수의

사인이 없거나,표 형

샘 에 날짜 입력

서명만 하는 경우가 다

수 존재.

-마을경 보 약 체결기

간

․1년단 → 3년 단

․단,모니터링 평가에 의

해 기간 조정

- 약 체결 사항에 한

모니터링 평가항목 설정.

보조

지

요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

하여 재배 리가 제 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

장·군수가 단하여 지

- 천재지변 등의 보조

지 요건 불명확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

로 인한 재배 리가

불성실에 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

견이 존재하며,선거기

간 에는 선심성 사업

으로 략할 우려.

-천재지변 등의 보조 지

요건 마련

․농어업재해 책법등 재해

지원 련법에 의한 자연

재해 는 농림수산식품

부장 이 인정하는 재해로

필지별 피해율이 30%이

상이 경우 재배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지

지자체

지원

이

지원

품목특정 인 보조 의

경우 복지원 지,그러

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

여 지자체 자체 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에 한 다

양한 해석

1)어느 지자체는 자체

산으로 추가지원을

하는가 하면,어느 지

자체는 추가 지원하는

것이 품목특정 인 보

조 으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작물 주에서 마을 경

리 활동으로 경 보

직불제의 방향 환.



- xiii -

2)일부 지자체는 WTO

농업 정에 배로 .

이행

여부

검

검기 :사업주 기

(시·군)책임 하에 실시.

검시기:마을별 2회(

종,개화,마을경 보 활

동 상황 악)

검방법: 약내용에 따

라 마을에 한 수조사

실시. 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리.

- 이행여부 검 미흡

악의 어려움.

1)지 도상의 치

악이 어려움.

2)일부 지자체는 재배

황 수조사가 미흡.

-AgriX상에 입력내용 부재.

-모니터링 실시 성과측

정 강화

․ 상: 년도 시행지역

(10%로 무작 샘 조사)

성과

측정

평가지표:지역개발사업,

농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로그램과의 연

계정도( 체 지구수 비

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

를 지표로 선정

-사업성과 측정 미흡

) 련 지자체 담당자들

이 사업지침서상의 평

가지표 항목의 내용에

한 이해도가 낮은 경

우가 있음.

-사업성과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경 보 직불

제 목 달성도 평가를

한 지표

․개발시기: 모니터링

성과측정 이

․개발방법: 모니터링

성과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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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우리나라 농 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향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여

로 자연경 스카이라인 등이 괴되고 농 지역의 고유한 경 의 특

성을 잃어가고 있다.농 은 비농업 개발수요의 증가로 농 다움(Rurality),

농 어메니티(Amenity),주변 환경 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 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경작포기,방치 유휴화 되는 농경지,공가 폐가 건

축물 등의 증가로 농 경 의 질이 하되고 있다(김 임,박용하,최재용,

박재근,& 박소 ,2005;박동규 등,2004;안동만,2005).

우리나라 경 리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 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사

환경성 검토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여 경 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그러나 의 상이 주로 규모 개발계획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수려한

자연경 만을 심으로 하여 농 경 과 같은 소규모의 특정경 은 상으로

하지 않는다. 한 자연환경보 법에 자연경 보 에 한 규정이 있으나

권고 수 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향후 논농사 감소로 인하여

농지의 도시용 토지로의 환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상되며,농 토

지가 도시용지로 환되는 과정에서 주변 경 을 무시한 채 도로확장이나

신설, 단 주거단지 건설 등 난개발이 심해질 것으로 상된다.지역주

민들을 포함해 국민 다수가 녹지,자연경 등에 높은 심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이러한 심이 개발정책에 반 되지 못하고 있다(김 임,

박용하,최재용,박재근,& 박소 ,2005).

농 경 은 인공 요소와 함께 자연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며 불가역

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훼손된 이후에는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따

라서 농 경 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훼손이후의 문제 이나 후손이 사용

하는데 한 피해의 가능성을 신 히 생각해야 한다.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농 경 의 훼손을 방할 만한 책은 없는 실정이다(김 임,박용하,최

재용,박재근,& 박소 ,2005;홍찬선,2004).

이에 따라 농 경 훼손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한 사회 공감 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식량생산 공간이라는 농 의 통 가치 외에 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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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생태계 보 ,정서함양 등과 같은 농 의 다원 가치의 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권오상 & 윤태연,2004;

김 임,박용하,최재용,박재근,& 박소 ,2005;송미령 & 박경철,2005;

안동만,2005;윤진옥 등,2005;임형백 & 이성우,2004;홍찬선,2004;농림

수산식품부,2005).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농 경 에 한 사회 심 증가에 부응하여

농 이 제공하는 경 서비스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책 심과

의제로 두되게 되었다.이에 따라 2004년도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농

산어 지역개발 진에 한특별법3)에 농산어 경 보 에 한 내용이 포

함되었고,2005년도에는 농 경 유지와 농경지 보존을 한 경 보 직

불제4)사업이 도입되었다.

경 보 직불제 사업은 비기,도입기,시범 사업기에 이르기까지 국

의 농환경계획과 일본의 산간직불제를 심으로 한 선진국의 농 경

련 제도에 한 소개와 국내 용방안 시범사업에 한 평가 등 다양

한 연구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성주인 ,2005;성주인 & 박주 ,2007;

송미령 & 박경철,2005;정철모,2005;홍찬선 등,2005).특히 엄 호 등

(2004)은 경 보 직불제 정책 시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내외 련

제도를 분석하고 지 상,지 수 ,시행방법 등을 연구 검토하여 경 보

직불제의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제시하 다.채혜성 등(2006)은 경 보

직불제 시범사업 시행 황 분석 개선방안에 해 연구하 고,장효선,

김윤순 & 엄 호(2007)는 2006년도에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한 3개 마을사

례를 통해 시행상의 문제 분석 발 방향을 제시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 보 직불제 시범 사업기에 한 실태

문제 을 연구한 기존 선행연구는 여러 편 있으나 2008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 된 이후의 문제 악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충분

3)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농산어 지역개발 진에 한특별법 제30조에서는 농산어 경 의 보 에 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 의 자연환경 경 이 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농산어 의 경 을 체계 으로 정비하기 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 는 시장·군수는

주변경 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색채 정비 등 경 보 사업을 추진하기 하여 할구역 안에서 마을

단 로 농산어 주민과 경 보 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서는 국가 지자체는 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 의 자연환경 경 보 시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다음과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경 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경 보 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 경 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국단 로 사업이

확 되어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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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다.

특히 올해부터 작물 주의 경 개념에서 농 마을 경 역으로 확 되

는 시 에서, 행 경 보 직불제 련 안 검토를 통해 문제 실태

를 분석하여 농 경 보 을 한 마을 주민의 경 개선 활동을 유도하는

지원체계 방안이 필요하다. 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실시되었던 문가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상작물 범 에 한 검토의 필요

성과 함께 지원 단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 되었다. 재 경 보 직불

제의 단가산정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동·하계 지원단가액 재조정에 한

주민의 요구와 함께 경 작목별 지원 단가에 한 경 리 지원의 정성

검토가 필요한 시 이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용 증가로 농가의 부담완화를

한 사료작물의 지원확 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2008년 5월 ‘제2녹색 명’추

진에 따른 청보리 등의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한 경 보 직불보조 지

확 로,경 보 직불제가 특정 품목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WTO농업 정에 배된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다. 한 사료작물 식량

작물을 경 보 직불 보조 상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기존 경 작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제2녹색 명 추진(‘08.5.6)에 따른 청

보리 등의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경 보 직불제도를 지 확 하는 것에

따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 이다.

제2 연구의 목 내용

1.연구의 목

본 연구는 농 의 경 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의 경 보 직불제의

성과 문제 을 악하여,경 보 직불제가 농어 마을의 경 리를 한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농 경 리 측면에서의 경 보 직불제 사업의 성과 실태 분석

❚경 작물 생산비 분석 해외사례 분석

❚경 보 직불제를 통한 농어 마을 경 리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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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내용

첫째, 행 경 보 직불제의 농 경 형성 효과나 농 지역사회 기여

도 등과 같은 사업성과 실태를 검토한다.

둘째,경 보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 규모와 지원 조건

등을 놓고 여러가지 쟁 들이 두되었다.경 보 직불제에 한 작목

용에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작목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작목에 한

지원단가의 정성 등에 한 논의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이에 경 작

물 생산비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농 경 의 특성상 주민이 주체로서 극 참여하여 그 자체가 지속

경 리 시스템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나 재정 인센티

지원 심의 제도운 으로 마을 심의 장기 발 방안이 되지 못할 가능

성이 높다.이에 경 보 직불 제도 련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이를 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 경 경 보 직불제의 실태 성과분석

-농어 경 의 일반 황

-경 보 직불제의 일반 황

-주민단 실태 검 성과분석

-공무원 인터뷰를 통한 실태 검 성과분석

-문제 개선사항

❚경 작물 생산비 분석 해외의 사례분석

-주요 경 작물 생산비 분석

-해외 농 경 련 정책 지원방법

-해외 사례 시사

❚경 보 직불제를 통한 농어 마을 경 리를 한 지원방안

-개선사항 시사

-제도 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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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의 의의

경 보 직불제에 한 연구로는 경 보 직불제 정책 시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내외 련 제도를 분석하고,지 상,지 수 ,시행방법 등

을 연구 검토하여 경 보 직불제의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제시한 엄 호

심완보,윤진옥,이충선,홍찬선,& 유상오(2004)의 연구가 있고,경 보

직불제 시범사업 시행 황 분석 개선방안에 한 채혜성 등(2006)의 연

구가 있다. 한 농 경 을 구성하는 통담과 통지붕에 한 리실태

보조 제도시행에 한 주민의식을 악하여 경 보 직불제의 통담

과 통지붕 확 용에 한 제도 발 방안을 모색한 채혜성,민소 ,

류선정,& 안동만(2008)의 연구가 있다.그리고 경 보 직불제를 시행한 3

개 마을사례를 통하여 시행상의 문제 분석 발 방향을 제시한 장효

선,김은순,& 엄 호(2007)의 연구가 있다.

의 연구 외에도 농림부 주 하에 2005년에 ‘농 경 문가 워크샵’을

통한 농 경 리실태와 정책방안 리방안 등에 한 토론회가 있었

고,2007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 보 직불제 시행을 해 보 한

유채,메 ,자운 의 경 작물 재배 리 매뉴얼이 있다.2008년도에는 지

방자치단체 공무원 농업인 등을 상으로 교육·홍보를 한 남권,호

남권, 부권에서의 순회교육을 통한 경 보 직불제 홍보 사업설명회

가 있었다.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농어 경 계획수립 요령 용 농어

경 리 가이드라인 운용방안,농어 경 맵 작성매뉴얼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가지고 ‘농어 경 계획 수립 추진방안 세미나’ ‘농어 경 계획

수립 경 리 업무편람’등의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

지 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까지는 농 경 의 요성 가치

를 통한 농 경 리의 필요성을 연구하 고,농 경 의 환경 괴 실태

와 심각성을 알렸으며,향후 농 경 리를 한 제도 문제 개선

사항을 제시하 다.그리고 경 보 직불제 사업의 도입방안이나 경 보

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이후 몇몇 사례지역을 상으로 경 보 직불제의

추진상황 실태를 검하 고 문제 을 악하 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농 경 리를 한 경 보 직불제

의 개선방안 등에 해 단편 인 경 보 직불제의 문제 만을 지 할 뿐

농 경 리보 을 한 구체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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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 경 련 연구가 장에 직 용될 수 있는 경 보 직불제 사

업과 연결되지 않아 농 경 리를 한 제도로써의 경 보 직불제의

개선 보완에 실질 으로 많은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 다.특히 2008년

부터 본 사업으로 확 됨에 따른 경 보 직불제의 다양한 문제 들이 지

되었지만,일부 사례를 통한 것으로 체 인 경 보 직불제의 문제

선진모델을 통한 구체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사례 지역이나 조직이 아닌 경 보 직불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담당공무원,마을 장조사,경 작물 생산비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 보 직불제의 사업성과 실태를 면

히 검토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농 마을 경 리를 한 제도로써의

경 보 직불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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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고찰

제1 농 경 의 개념 구성요소

경 에 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경 을 단순히 시각 인 측면

에서 바라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시각 인 측면 외의 심 사상까지를

포함하여 경 을 정의하는 학자들이 있다.

시각 인 측면을 강조하여 경 의 개념을 정의한 홍찬선(2004)은 경

을 ‘일정 지역 고유의 외 이며,숲,가옥,농지,도로,하천,수로 등 개개의

요소별로가 아니고 이것들이 결합되어 일체성이 있는 외 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그리고 주신하 & 임승빈(2008)은 경 의 개념을 일차 으로는

보여 지는 풍경을 의미하고,이차 으로는 보여 지는 풍경에 내재하고 있

는 자연생태계의 작용,인간의 활동 등과 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한편,시각 인 측면 외의 심 사상까지를 포함하여 경 을 정의하고 있

는 학자로는 경 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간에 일정 장소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으로서,보이는 상 자체의 물리 특성뿐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문화와 시간성 등을 포 하는 내용이며, 찰자로부터 좋게 혹은

나쁘게 지각되는 상’이라고 정의한 윤진옥 외7(2005)이 있다.이 외에도

경 을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상을 바라볼 때 발

생하는 인간의 심 사상으로 평가되며,단순히 보이는 모습 자체가 아닌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 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김

임,박용하,최재용,박재근,& 박소 (2005)이 있다.경 이란 ’시각 으로

포착되는 일정 공간에서의 형태,색채,질감,분 기 등의 사상을 종합 ·주

으로 평가하여 그 선호 가치가 표출되는 집합체‘라고 정의한 송미

령 & 박경철(2005)이 있고,경 을 꾳향기,폭포소리 등과 같이 인체의 오

감을 통하여 ’지각되는 풍경‘이라고 정의한 김주석 등(2007)도 있다.

와 같이 경 에 한 정의가 다양하듯이,농 경 에 한 정의도 다양

하다.

농 경 의 정의를 홍찬선(2004)은 좁은 의미로는 단순히 ‘에 보이는

일정공간의 풍경’이라고 정의하고,넓은 의미로는 ‘에 보이는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경치뿐만 아니라 그 풍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자연생태계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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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인간의 생산 활동과 련된 역사·문화 의미,심리 환경 등

보이지 않는 역까지 종합 으로 포함한다’고 정의한다.주신하 & 임승빈

(2008)는 농 경 을 ‘농산어 지역에 펼쳐지는 3차원 경치이며,인공

경 과 자연 경 이 조화를 이루는 경 ’이라고 하고,김주석 등(2007)은

농 주민의 가치 ,사회제도,역사와 습,농업기술 등의 문화 요소가

자연과 오랜 세월을 두고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며, 락의 입지 형태,

건축재료,농지의 형태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김상범(2005) 한

‘자연경 을 배경으로 농업활동의 구체 모습이 구 되어 있는 경 ’자연

경 과 문화경 이 묶여져 있는 경 을 농 경 이라 정의한다.

이상과 같이 경 농 경 에 한 정의는 다양하다.그러나 경

(landscape)의 사 정의를 살펴보면,1)산이나 들,강,바다 등의 자연이

나 지역의 풍경을 뜻하며,2)기후,지형,토양 따 의 자연 요소에 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으로 자연경 과 문

화경 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 경 의 개념을 ‘농 지역의 자연 요소와 함

께 인간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낸 문화 요소가 포함된 농 지역의 풍

경’이라고 정의한다.

농 경 에 한 합당한 결과물은 무엇이고,실제 이를 어떤 모습으로 그

려갈 것인가는 쉽지가 않다. 한 그 상물이 무엇이냐를 개념 정의 하는

것 한 쉬운 일이 아니다.하지만 농 경 의 다원 가치의 요성이 부

각되고 있는 시 에서 우리나라의 농 경 을 보존하기 해 우리나라의

농 경 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에 한 몇몇 연구가 있다.

학문 상으로서의 농 경 은 경 유형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농 경

을 자연경 도시경 등과 같이 형태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와 도

시와 구별되는 농 의 특성(농업, 통,공동체 등)을 통하여 농 경 을

악하고자 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나타나고,다음과 같이 경 유형별 특

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김종철,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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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촌경관 도시경관 자연경관

자연·인공

요소비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가 조화
인공 요소가 부분

자연 요소가

부분

경 유형
농업,생활,자연경

등으로 구분가능
생활경 이 부분 자연경 이 부분

경 구성요소
농지,주택,하천,산림,

문화재시설 등 다양
건축물 심으로 구성

산림,하천

심으로 구성

형성시기
농경문화(정착생활)의

시작과 함께 형성

1950년 이후

조성(도시와,산업화

이후)

태고로부터 형성

주요정책

수단

농 지역개발사업

-농업,생활,자연경

분야에 재정투입

-자연경 은 산림형성,

리차원에서 투입

도시계획으로 통제

-개발가능 용도구역

설정 개발방식

결정

-신도시개발 등을

통한 도시경 형성

각종 환경규제로

통제

-자연경 심의제 등

존재에 한

정 가치

부여 여부

정 가치부여 가능

-농 경 가치에 한

련 연구 다수

정 가치부여가

어려움

정 가치부여

가능

-자연경 가치에

한 련연구 다수

유사개념
농업의 다원 기능,

농 어메니티 등

마천루,스카이라인

등
자연환경 등

정의에 한

법 근거
없음 없음

자연환경보 법

제2조(정의)에 규정

농 도시,

자연에 한

법 정의

농업·농 기본법,삶의질

향상 특별법,

농어 정비법에

농 정의 규정

없음

도시계획정의

(국토계획법)

없음

자연환경정의

(자연환경보 법)

(표 2-1)경 유형별 특성 비교

출처 :김종철,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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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 경 의 구성요소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최 상(1998)에 따르면,농 경 의 구성요소는 지각형태에 따라 아래의

(표2-2)에서와 같이 택지주변 역사 공간 등의 소경 과 하천,도로변

등의 경 ,구릉,산림 등의 마을 체를 인식하는 경 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시 자연환경 공간,농업생산 공간,마을주거지 등으로 구분되며,

자연환경공간은 토지이용에 의한 경 역으로 마을이나 경작지 지역을 제

외한 마을 배후의 구릉 는 산림지역을 가리킨다.농업생산 공간은 경작

지 지역 각종 생산시설에 련된 지역이고,마을 주거지는 택지내,택지

주변,공공시설,생활환경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간이다.이 외에도 기반시

설공간,문화여가경 ,공공시설경 ,생산·유통시설경 등이 있다.

경관유형 지각형태 경관영역 지각대상

경 역

자연환경공간 구릉,산림

농업생간공간 논,밭,과수원 등의 경작지

주거지 주택군,공공시설군,생활환경시설군

경 선 기반시설공간 하천,수로,도로,하안

소경 요소

문화역사경 문화재,정자목 등 역사 요소

공공시설경 마을회 ,공원,교육시설,행정시설

생산,유통시설경 공장,창고

(표 2-2)농 경 의 구성요소

출처:최 상,1998

김상범(2004,2005)에 따르면,농 공간별 경 요소는 (표2-3)과 같이

농업생산 공간,농업생활 공간,자연환경 공간으로 구분되며,농업생산공간

에는 농지와 농업시설,농 생활공간에는 생활시설과 문화역사,자연환경공

간에는 자연요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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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요소 비고

농업생산공간

농지 논,밭,목 지,과수원,마을숲,수목 등

농업생산공간의

경 은 계 과

농작물의 성장에

따라 변화함.

농업시설

농업시설 설비(축사,정미소,

비닐하우스 등),농로,농업용수로,

농업용 수지 등

농 생활공간

생활시설

농가(주택,창고,담장 등),

도농교류시설(농 체험시설,마을회

등),공공시설,상 ,공장,도로,

안내시설 등

문화역사
사 ,유 , 시설,마을행사

시설(동제,축제,사당,당산목 등)등

자연환경공간 자연요소 산,하천,호수,바다,생태계(비오톱)등

(표 2-3)농 공간별 경 요소

출처:김상범,2005.

한 김주석 등(2007)은 생활공간과 생산공간 그리고 자연공간의 세 가지

공간 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이 농 경 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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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

공간

주택시설 출입구,주택,담장,부속사,정원

공동이용시설

마을회 ,어린이놀이터,주차장공동쉼터(농 공원),

쓰 기수거장,옥외 고물,운동장 운동시설(농구장,

축구장,헬스장,에어로빅 등),노인정,오폐수처리시설

도로·가로시설

간선도로,마을진입로,마을내 도로(보행자도로 포함),

자 거 도로,각종 가로시설물(사인시설,안내 ,

버스정류장,스트리트 퍼니쳐 등),옹벽·법면,

생태이동통로

역사문화시설 역사유 지,당산목,보호수

생산

공간

농지 논,밭, 지,논두 ,밭두 ,농로

수리시설 수지,제방,용배수로,조류서식지

생산시설
공동창고,공동작업장,비닐하우스,축사,원 시설,

계시설

상·공시설 상가,공업시설(농수산물가공 공장 등)

자연

녹지

하천
(소)하천,호소,습지,각종 친수시설(어도,연구시설,

자연탐방로, 망데크,낚시터 등)

산림 산지,구릉지,산책로

(표 2-4)경 형성 요소의 분류

출처:김주석 외 8,2007

김 임,박용하,최재용,박재근,& 박소 (2005)은 농 경 의 구성요소

를 자연·생태 요소,인공 요소,문화 요소로 구분하 다.자연생태

요소에는 농지,밭, 지,논두 ,밭두 과 같은 농지경 ,수로,소하천,

수지와 같은 하천경 ,산림,구릉지,들 과 같은 산림녹지경 을 포함하

고,인공 요소에는 비닐하우스,축사,원 시설,수리시설과 같은 생산시

설,도로,농로,교량과 같은 교통시설경 ,주택,학교,공장과 같은 취락경

,스카이라인,높이,색채,형태,용 률과 같은 건축물 경 을 포함한다.

문화 요소로는 주민 삶의 모습이 이미지화되어 나타난 것과 민간신앙

풍수 등 사상 요소 등을 포함한다.주신하 & 임승빈(2008)는 농 경 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농 경 의 배경이 되는 산림,하천 등과 같은 자연·

생태 요소와 인공 요소로 구분하고 있으며,자연생태 요소에는 산림,

하천, 수지 등을 포함시켰고,인공 요소에는 취락지 경 과 경작지 경 ,

역사문화경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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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윤진옥 등(2005)은 농 경 을 유지· 리하는데 있어 향을 미치는

각 요소별 경 을 아래의 표와 같이 마을 외곽부와 취락외·내부 공간,기타

시설물로 구분하여 농 경 의 요소를 정의하 다.마을 외곽부에서 마을내

취락 심지를 향해 조망되는 원경 요소들로는 스카이라인,경작지,도로의

선형,주택 시설물이 포함되고,취락 외부공간의 경 요소로는 도로,입구

표지 등이,취락내부 공간의 경 요소는 마을안길,주택,마을회 등이,

그리고 기타 시설물로는 비닐하우스,축사 등의 농업시설과 하천,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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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및 특성

원경

스카이 라인

주로 산의 능선을 따라 형성되며 도시에 비해 훼손이

덜하나 농 입지에 따라 고층아 트, 형 고물

송 탑, 신주 등에 의해 향을 받고 있음.

경작지
농 경 에서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는

생산공간으로서 작물에 따라 경 이 달라짐

도로

자연 요소가 강한 농 경 에서 두드러지는 인공

요소이며 특히 직선형의 도로는 농 공간을 분 하는

부정 이미지로 작용함

주택 시설물
통 인 주택 건축물은 안정 이고 정서 역할을

하나 이질 건축물은 주변경 을 오히려 해치게 됨

취락

외부

공간

진입로
마을로 진입하는 진입공간을 포함하는 도로로서 마을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됨

경작로
주로 농작업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본격 인 포장 등이

되지 않아 형 인 농 의 들길 이미지로 작용함

갈래길
주로 마을 외부에서 각 마을로 갈라지는 길로서

오 스페이스로 이용되기도 함

표지 마을의 진입을 알리는 안내 역할

취락

내부

공간

마을

안길

여유공지
여유공지는 건축물 등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의 빈터를

말하며 마을 내부공간 유지의 완충요소 역할을 함

담장

마을내부의 주택들로 이어지는 담장은 개별주택의

역성을 나타내며 노후된 담장이 많아 정비사업의

상임

포장
마을안길의 도로포장은 시공상의 이유로 콘크리트

포장이 부분임

주택

기존주택 기존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재료,색채를 보임

신규주택
신축주택의 경우 주변과의 조화가 필요하나 이질 인

경우가 많음

마을회 일반형태,제안

기타

시설물

농업

시설

비닐

하우스
농업이 필수시설이면서 농 경 해요소로 지 됨

축사 시각 ,후각 불량요소,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쉬움

수리

시설

하천 생태 요요소이면서 정서 농 경 형성의 상임

용수로 경작지로의 농업용수를 공 ,인공 처리 지양 요구됨

(표 2-5)농 경 요소의 구분 특성

출처:윤진옥 외7,2005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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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옥주희,홍찬선,윤소원,박창석,& 유헌석(2005)은 농 경 보

리를 한 경 자원 유형을 (표 2-5)와 같이 분류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물
인공
요소

산업공간
(일하는
공간)

농업생산시설 비닐하우스,유리하우스,차양막,농공단지

축사시설 양계장,양돈장,양우장

농경지 논,밭,과수원,특용작물,토종 꿀농장,묘목장 등

장·가공시설
온 장고,건조장,농산물가공시설,집하장,지하 장고,
특산물 매장,출하시설,곡물제조창고,정미소,미곡종합
처리장

생활공간
(주거를
한

공간)

주택
시설

단층
주택

통가옥,양옥,조립식 주택,폐가

복층
주택

통가옥,양옥,조립식 주택,아 트

담장
생울타리,돌담,토담,벽돌담,시멘트 벽돌담,철재 스
담,슬 이트 담,나무펜스

지붕 스라 썹지붕,박공지붕,모임지붕, 가지붕,기와지붕

벽채 벽돌,황토벽채,석 넬,자연석재마감

정원 정원

생활공간
(주거를
한

공간)

교류시설
(휴식공간)

마을회 ,마을공원,마을마당, 크 이션 시설,노인정

행정·교육·
융·의료기

의원,한의원,약국,보건진료소,학교,각 행정기 ,우체
국,산림조합출장소,축 출장소,농 지·출장소,농조출장소

편의시설

잡화 ,슈퍼마켓,잡화 ,식당,양조장,주유소,복덕방,
목욕탕,정류소,비디오가게,사료취 ,농약상,학원,당
구장,탁구장,목공소,철물 ,차수리업소,농기계수리소,
닭집,문방구,오락실,방앗간,정육 ,주 ,교회,미용실,
이발소,다방,PC방,철물 ,가스취

오시설 쓰 기 처리장,소각장, 생 매립장

기반시설 농수로,용수로,배수로,농로

역사 문화시설
( 통공간)

고택,사당, 통구조물,장승,비석,정자,사찰,향교,솟
,장자목,물 방아,사신당,성황당,서원,암자터,기념
공원,고인돌,석탑

물
자연
요소

자연경
공간
(자연
공간)

천연자연요소

국(도,군)립공원,휴양림,마을숲,바 ,목 지,산림,하
천, 수지, 지,연못,방풍림,산책로,습지,묵논,약수
터,새벽안개,계곡,호수,지역특징경 ,별,달,해,맑은
물,맑은 공기,반딧불이 공간

서식공간
(소생활권)

천연기념물,집단서식지,생태습지,생태하천,생태공원,
생태연못,철새도래지,보호수,야생화 군락지

계 ·시간요소
설경,가을논,익은감,단풍,특정 화목류의 개화기,고추
말리는 경

비물
자연·
인공
요소

로그램 혼상제,축제,설화,사물놀이, 래동화, 통놀이 공간

인간행태 인구구성비,지도자,휴먼네트웍,커뮤니티,친 도

(표 2-6)경 자원 유형 분류

출처 :이동근 외5,2005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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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혜성 & 김혜민(2005)은 체 인 농 경 의 구성요소 보다는 농

업생산 공간의 경 구성요소를 구분하 고,(표 2-6)과 같이 농업생산 공

간의 구성요소를 패치,가장자리와 경계,통로 등으로 구분하 다. 한 조

망거리에 따른 분석을 통해 근경의 경 구성 요소를 심으로 경 생태

에서 농업생산 공간에 나타나는 경 구성요소를 공간 계와 기능

측면을 고려하여 (표 2-7)과 같이 경 특성을 경계부,주변부,경작지,수변

부, 근체계로 5가지의 분류유형을 도출하고 추가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

되지 않는 역사유 과 시각 오요소를 추가하여 총7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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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구조 특성 경관구성요소

패치(patch)

큰패치

경작지

시설재배

노지재배

경 작물

논

밭

과수원/농원

주변환경

주변산림

openspace

자연 지

작은패치

경작지
경지내 수목군

경지내 독립수

주변환경
완충녹지

정원

보호수 보호수,정자목(노거수)

휴게공간
취락시설(소단 주택지)

모정,원두막

가장자리와 경계

(boundary&edge)
경계부

울타리망

가로수

돌담

생울타리

목재 fence

통로

(corridor)

근로

오솔길(산책,교육탐방)

도로(포장/비포장)

논두

밭고랑

하천

수로

수문(콘크리트/철재/목재) 는 수정

하천(도랑,개울)

제방(둑)

다리

그 외5)
농장출입문,싸인 신주,폐건조물

폐자재

(표 2-7)농업생산 공간의 경 구성 요소

5)경 구조에 향을 미치지 않으나 경 을 구성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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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특성 경관구성요소 추가요소

경계부

두

제방

도로 비탈면

가로수

울타리

목재

생울타리

울타리망
흰색 그물망

검은색 직물망

돌담/조 경계

주변부

자연 지

자생 지

다년생 지

야생식물 혼합지

주변 산림 자연 임야

조경지

마을숲

조경지

정원(취락시설)

체험장)

취락시설

주택 단층 건물,2층 건물

정원

울타리

경작지

재배형태

노지 재배

시설 재배

하우스 재배

경지 내 수목
단본

교목수림

경지 내 건조물

원두막,모정 통양식,개량식

장고

수정

오리축사

수변부

하천
자연형 하천

직강 하천

수로

자연형 수로(도랑)

콘크리트 수로

지하 수로

수문

목재 수문

콘크리트 수문

철재 수문

수정

스 링쿨러

제방

습지/늪

연못

(표 2-8)농 경 의 특성



- 19 -

통행을 한 구조물

문

계단

다리

싸인

통행로

농작업로
두 (논,밭)

근차로

산책로

교육·탐방로

장애인을 한 길

포장
포장로

비포장로

역사유

고건조물

고가옥

정자

사당

고분

비석

보호수/노거수

시각 오요소

폐자재 치

폐건조물 방치

신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은 농 경 을 크게 자연생태

경 ,인공 경 ,문화 경 의 결합물로 인식하고 있으며,농 경 의

구성요소를 자연환경 공간,농업생산 공간,주거지,기반시설 공간,문화역사

경 ,공공시설 경 ,생산·유통시설 경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듯 농 경 을 구성하는 자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일단의 상

군이 형성되는 종합성과 연속성의 맥락에서 경 자원의 가치가 표출된다.

그러나 정책 인 상 농 경 자원을 추출하기 해서는 경 자원 구성

요소의 해체 내지는 단순화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마다의 농 경 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의된

농 경 의 구성요소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검토하여 농 경 자원의 구

성요소를 정의하기 보다는 농 경 의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는 농 경

구성요소를 찾아 향후 경 보 직불제의 마을활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보다

시 한 농 경 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동규 등(2006)에 의하면,우리나라 농 경 의 형 인 범주는 산(숲),

마을,농경지,하천 등으로 이를 구성하는 자원은 체로 자연,농업,인공

경 요소 등 이다. 한 농 경 의 골격을 형성하는 결정 자원 역으로

마을(37%),농경지(37%),산(19%),숲(7%)으로 농경지와 마을의 비 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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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임,박용하,최재용,박재근,& 박소 (2005)의 농 경 의 심

미 가치평가를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응답자의 60%이상이 농 경

이 훼손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그 주요원인으로는 부 한 토지이용을

선택했으며,세부원인으로는 경 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과 련제도의 부

재와 미비를 지 하고 있다. 한 농 경 의 문제 시설물로 ①부 한

토지이용(53%),②미정비 취락(14%),③훼손된 자연(14%),④미시 경

방해(13%),⑤생산시설 경 (3%),⑥기타(3%)로 들고 있다. 한 김 임,

박용하,최재용,박재근,& 박소 (2005)은 농 경 을 훼손하는 주요소로

①건축물(56%),②송 탑(18%),③도로(18%),④하천(9%)을 지 하고 있

다.즉 김 임,박용하,최재용,박재근,& 박소 (2005)은 농 경 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요소로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송 탑,

형도로임을 지 하고 있다.

한 문가를 상으로 조사한 박동규 등(2004)의 연구결과에서는 우리

나라 농 경 이 마을(41.6%),농경지(26%)순으로 가장 심각하게 훼손되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동만(2005)은 이러한 우리 농 경 의 문제 을 첫째,농 다운 경 을

배려하지 않는 개발,둘째,농 경 의 체 조화를 해하는 시설물의

색채 디자인으로 크게 구분하 다.농 다운 경 을 배려하지 않은 개

발로 첫째로 농 에 들어선 고층 아 트 같이 농 고유공간을 해치는 개

발,스카이라인을 헤치는 능선 의 주택입지, 규모 인공포장,주거환경을

해하는 숙박시설 입지를 들었고,둘째로 경 조망을 가로막는 형 건조

물과 시멘트 블록 담장,인공 이고 도시 인 하천정비,농 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버려진 폐가를 들었으며,셋째로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

하는 마을 정비 때문에 마을의 역사·문화 경 뿐만 아니라 자연경 까지

독특한 특성을 잃는다고 하 다.그리고 농 에 어울리지 않는 색채,농

도로변 형간 ,과도한 상업용 간 안내 , 신주와 선도 농 경

에 큰 문제라고 지 한다.

이러한 농 경 의 문제 을 바탕으로 박동규 등(2004)의 연구에서는 시

히 해결해야 할 농 경 구성요소를 선행연구 외국 정책사례 등을

바탕으로 공통 으로 보 가치가 높다고 논의되는 농 경 자원 요소를

추출하 고,다음으로 문가 조사를 통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보다 요

하다고 생각되는 농 경 자원 요소를 아래의 (표 2-8)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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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형별 자원의 종류

형태별

분류

자원 역사 건축물,나무 한 그루 등

선 자원 도로,가로수,농로,수로 등

면 자원 취락,농지,숲,하천 등

부분별

분류

통역사 자원 우물,서낭당, 통 건축물 등

자연생태 자원 고수령 당산나무,마을숲,마을하천 등

생활문화 자원 돌담,생울타리,특색있는 농 주택,농수로 등

기능

공간별

분류

자연공간 자원

여울·연못·소하천·계곡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

수(水)경 ,산림·구릉지·들 과 같은 산림녹지

경 등

→ 일정 연장의 생태 네트워크 연결,향토 수종

생물종 다양성 확보 등으로 구체화

생활공간 자원

(통)주택·담장·공동시설·마을숲(지림,차폐림,

완충림 등)의 취락경 ,도로·교량과 같은 교통시설

경 등

→ 층· 도,건축물층고·형태·색채·재료의통일성,

자연과조화되는스카이라인형성등으로구체화

생산공간 자원

논·밭·논두 ·밭두 등과 같은 농지 자체가

형성하는 경 , 수지·농수로·비닐

하우스·원두막 등과 같은 생산시설 경 등

→ 농지와 경사면·하천부지 등 여유공간과의

조화,투수성 자연토양상태의 농로,야생 동식물

비오톱 생태통로 확보 가능한 농수로 정비,

인공시설 도입시 규모·형태·색채·재료 선택

등으로 구체화

(표 2-9)경 자원의 요소

한 농 경 을 구성하는 요소 보 가치가 높은 경 요소를 농 진흥청

(2008)에서는 경 유형에 따라 다음(표 2-9)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2 -

경관유형 경관요소

농 자연경 농 자연 자연하천,산림,마을숲,야생조류

농업생산경
농경지

정돈된 경작지,특색있는 경작지(다락논,

녹차밭,보리밭,추수시기 논),경작지 내 수목

농업시설 소를 이용한 통농업,모내기 작업,원두막

농 생활경
생활시설

우물,농가,마을상질물,장독 ,고풍스런 마을,

정돈된 마을

역사문화 노거수, 통한옥, 통농기구

(표 2-10)농 경 선호도 요도가 높은 경 요소

채혜성 등(2006)의 연구에서는 방문객이 가장 심이 있는 농 경 으로

는 주변 자연경 (45.5%),지역특색경 (28.6%),역사문화경 (13.2%),농

마을경 (7.3%),농업생산경 (4.1%)순으로 들고 있다. 한 지원 상 확

에 정 (61.8%)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통가옥이나 다리(17.9%)와 자연

형 하천,개울(18.5%),마을숲(12%),마을진입꽃길(12%),돌담 산울타리

(10.8%)이 지원 상으로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경 보 직불제

사업의 필요성에 해서는 54.0%가 정 인 의견을 보 다.



- 23 -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심있는

농 경

농업생산경 9(4.1)

확

시행시

지원 상

돌담,산울타리 71(10.8)

농 마을경 16(7.3) 자연하천,개울 122(18.5)

주변자연경 100(45.5) 통농법 51(7.7)

역사문화경 29(13.2) 마을숲 79(12.0)

지역특색경 63(28.6) 마을진입꽃길 79(12.0)

기타 2(0.9) 마을내수로 32(4.8)

계 220(100) 통가옥,다리 118(17.9)

농

방문시

주요활동

꽃밭감상,촬 74(33.6) 농지주변 지 25(3.8)

농 마을 탐방 9(4.1) 자연형 농수로 26(3.9)

농업활동 체험 1(0.5) 기타 8(1.2)

자연,

농 풍경감상
87(39.5)

결측 49(7.5)

계 660(100)

농 주민과 화 4(1.8)

경 보

직불제

필요

매우 필요치않다 5(2.3)

농 생활,

통체험
20(9.1)

필요하지 않다 6(2.7)

보통 50(22.7)

자연학습,체험 19(8.6) 필요하다 119(54.0)

기타 6(2.7) 매우 필요하다 36(16.4)

계 220(100) 결측 4(1.8)

지원 상

확 의견

매우 좋지 않다 1(0.5) 계 220(100)

좋지 않다 3(1.4)

보통 31(14.1)

좋다 136(61.8)

매우 좋다 49(22.3)

계 220(100)

(표 2-11)7개 사례지역의 방문객 설문조사

출처:채혜성 외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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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 임 외4(2005)의 연구에서는 문가 조사결과를 통해 보 가

치가 높은 농 경 자원 평가결과를 다음(표 2-1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구분 경관자원
중요도 점수 

(5점 척도)

녹지

자연자원

지형의 선·굴곡 등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산 4.30

향토 수종,희귀 식물 등이 자생하고 있는 산 4.07

생물종다양성이 높은 산 3.96

통 식물,희귀 식물이 군락을 이룬 숲 4.37

차폐,완충,휴양 등 특정기능을 담당하는 숲 4.15

농업생산

련자원

농지·농지,농지·도로 사이 경계수,경계석 3.81

통 특성이 남아있는 농경지 4.0

독특한 지형을 나타내는 농경지 4.37

통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3.89

경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3.89

독특한 농로,수로 3.96

생활환경

련자원

통 주택이 집단화된 마을 4.70

생울타리,돌담 등이 집단화된 마을 4.44

통 마을쉼터,우물터,정자목 4.48

독특한 마을길 4.37

역사문화 가치가 있는 시설 4.41

수(水)자연자원
하천 하천변의 자연형 식생 4.26

연못· 수지 주변의 자연형 식생 4.07

(표 2-12)보 가치가 높은 농 경 자원 평가( 문가 조사 결과)

이상에서 농 경 의 구성요소에 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 농 경

의 문제 ,그리고 우선 으로 실시해야할 보 가치가 높은 농 경 자

원을 살펴보았다.향후 이러한 학자들이 제시한 농 경 의 문제 시

히 해결해야 할 농 경 자원을 토 로 농 경 보 을 한 제도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제2 농 경 의 가치 요성

농 경 은 농 경 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배제불가능성’과

불특정 다수가 농 경 편익을 리며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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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 특성을 갖는 재화이다.따라서

시장에만 맡겨두었을 때 시장실패(marketfail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 개입에 의한 보 리의 필요성이 있다. 한 농업생산을

함으로써, 정 외부효과를 지닌 비시장재인 좋은 농 경 도 함께 생산

되는 결합성(jointness)을 지닌다. 를 들어 농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경지와 산림·하천·마을 등이 조화되는 풍경이 어느 한 단일 구성요소만

의 연속 경 보다 다채롭고 가치 있는 농 경 을 제공한다.농 경 은

그것이 잘 유지·보 됨으로써 공익 기능을 발휘하는 반면에 한번 훼손되

면 복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따라서 공익 기능제고를 해

농 경 리를 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박동규 등,2004).

이러한 농 경 자원의 특징이자 가치를 홍찬선(2004)는 ‘비경합성’과,‘비

배제성’외에도 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익을 릴 수 있다는 에서 ‘무임

승차성’과 훼손된 농 경 의 회복 자체가 불가능함으로 인한 ‘비가역성’을

들었다.

구분 세부내용

공공재

특성

비경합성
불특정 다수가 농 경 편익을 리며,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음

비배제성 농 경 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감

무임승차성 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익을 릴 수 있음

지역 고유성
특정지역에 존재하는 농 경 은 그 고유성을 지니면 다

른 지역에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함

비 가역성 훼손된 농 경 의 회복 자체가 불가능함

(표 2-13)농 경 자원의 특징

농 의 기능은 자연환경 기능,사회문화 기능,사회경제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자연환경 기능으로는 수자원 함양,아름다운 경 제공,

환경 정화,생태계,생 , 자원 보존,토양유실 ,홍수방지가 있고,사회

문화 기능으로는 통문화 보존,국민정서의 순화,환경교육의 장이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 기능으로는 식량공 ,일자리 창출,국토의 균형발 이

있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는 농 기능의 외부효과로 인한 농업·농 의

가치를 측정하 다.

농 경 가치 요도에 한 연구로는 어메니티 창조를 한 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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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필요성을 주장한 안동만(2005)의 연구가 있고,김 임 외4(2005)가

농 경 의 경제 가치를 추정을 통해 농 의 경 가치 평가하고 리방

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한 농업의 다원 기능에 한 검토를 해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농 경제연구원(2004)의 연구가 있고,한경수 등

(2006)은 농업·농 의 기능과 가치를 재정립하여 등학교 교과 내용에 반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홍찬선(2004)은 농 마을종합계획의 수립시

보존하거나 개선할 자원을 악하여 마을계획수립에 반 하고,농 경 가치

특성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목 으로 경 가치 평가기법

활용방안을 제시하 고,그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CVM을 이용하여 논이

지닌 공익기능 농 사회 경 기능의 경제 가치를 계측하여 해당 사항에

한 한 직 지불 액을 제시하 다.

농업과학기술원(2002)은 농업의 다원 기능의 일부로서 국제 으로 논

의가 진행되고 있는 농 의 사회문화 공익기능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농업의 요성에 한 홍보와 국민 합의를 근거로 농 지원정책의 타당

성과 정책 자료를 제공하 다.이 연구는 가상가치법에 의한 농 의 공익

기능 가치평가에 있어서 농 의 정서함양기능, 통문화보 기능,지역

사회유지기능,녹지공간 제공기능 등 네 가지 세부 기능을 “농 의 공익

기능”으로 통합 평가하 다.그 연구결과 우리나라 농 의 사회문화 공익

기능이라는 복합재에 한 지불의사 액은 로그-로짓 모형을 사용할 경우

한 가구당 월평균 46,843원으로 나타났으며,이를 체 가구 수로 환산한

우리나라 농 의 사회문화 공익기능의 총 가치는 연간 8조 3,386억원으로

추정했다. 한 이와 같은 농 의 공익기능을 생산하는 농 거주자에게 일정

액을 매년 보 해 주는 가칭 농 거주직불제의 액을 산출하 고,농

거주직불제 액은 연간 약257만원이다.

안윤수 등(2002)도 농 이 지니는 공익 기능으로 정서함양기능, 통문화

보 기능,지역사회유지기능 녹지공간 제공기능을 들었고,가치추정 결과

농 의 공익 기능은 연간 가구당 56만2,116원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총

가구수를 감안하면,연간 8조 3,386억원에 이른다.

권오상 & 윤태연(2004)은 가상순 결정법을 활용해 논을 경작 인 논,

휴경상태이긴 하나 여 히 논으로 유지되는 농지,그리고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완 용된 논의 3가지 유형으로 나 고,각 용도별로 논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 가치를 평가하 다.그 결과 휴경지의 경우

713억원, 용지의 경우 876억원의 경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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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경제연구원(2004)에서는 농업의 다원 기능에 한 검토를 해 국

민의식조사를 실시하 고,이를 통한 농업의 다원 기능 가치 평가액을

년간 일자리 창출의 농 활력 제고로 6,165억원,지역균형발 에 16,676억

원,환경 생태계보 에 128,892억원,농 어메니티 보 에 90,141억원,

식량안보에 17,084억원으로 총 283,772억원을 제시하 다.

구분 평가액

농 활력 제고(일자리 창출) 8,165

지역균형 발 16,676

환경 생태계 보

지하수 함양 41,572

수질정화 21,910

기정화 55,890

토양 유실 경감 9,520

야생동물 보호 -

농 어메니티 보

농 경 40,316

정서함양 21,514

통문화 16,093

휴양 여가 12,218

재해 경감
홍수 방 22,814

산사태 방 -

식량안보 17,084

(표 2-14)농업의 다원 기능 가치 평가액

(단 :억원/년)

출처:농 경제연구원,2004.

한 김 임 외4(2005)의 연구에서는 농 경 의 가치를 평균값 기 으로

8,412원/월/가구이며,이를 연간 지불의사로 환산하면 평균값 기 100,944원

/년/가구으로 제시하 다.이를 가구당 연간 이용가치를 국 가구수로 합산

하면 농 경 보 의 가치는 1,452,725백만원/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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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가대상 연구방법 추정액

윤여창

(1996)
농업의 기능

체비용법

CVM

토사유실방지 기능:1조 9,047억원

수자원함양 기능:1조 73억원

기정화 기능:3,076억원

상징 가치:5조 1,358억원

이 석

(1996)
농 방문 TCM

연평균 최 :2,377,011원

연평균 평균최소:849,087원

1회 평균최 :358,524원

1회 평균최소:128,066원

오세익

(2001)

농사의

다원 기능

CVM

투표모형

약 4조 3,358억원/년

식량자 률을 제고:37,853원/월/가구

-->약 6조 5,038억원/년

국내 농업보호를 WTO무역 상에서

요구하는 수 으로 낮출 경우:

12,618원/월/가구 -->2조

1,680억원/년

안 수 외

(2002)

농 의

공익 기능

CVM,

이 양분선택형

562,116원/년/가구

8조 3,386억원/년/ 국

농 거주직불제:257만원

농업과학기술원

(2002)

농 의

공익 기능
CVM

46,843원/월/가구

8조 3,386억원/년

권오상·윤태연

(2004)

논 농업의

경

가치평가

가상순 결정모형
휴경지:416원/가구/월-->713억원/년

용지:510원/가구/월-->876억원/년

김 임 외

(2005)

농 경 의

가치6)
CVM

이 양분선택형

8,412원/월/가구

100,944원/년/가구

가구당 연간 이용가치를 국

가구수로 합산하면,

1,452,725백만원/년

(표 2-15)농 경 의 가치

출처 :김 임 외4,2005재구성

6)김 임 등(2005)은 15개 시도를 상으로 총 1,200명의 표본을 통해 가상가치평가법(CVM:Contingent

ValuationMethod)을 통해 농 경 의 경제 가치를 평가하 다.그 결과,농 경 의 가치는 평균값

기 8,412원/월/가구이며,최 값을 기 으로 하면 11,637원/월/가구이다.이를 연간 지불의사로 환산

하면 평균값 기 100,944원/년/가구～최 값 기 139,644원/년/가구이다.가구당 연간 이용가치를

국 가구수로 합산하면 농 경 보 의 가치는 1,452,725백만원/년이다.제시 액의 최 값을 기 으로

하면 농 경 보 의 가치는 2,009,673백만원/년이 된다.세미로그형 함수를 이용하여 농 경 보 의

경제 가치를 추정하면 최소 7,349원/월/가구～최 10,657원/가구이다.이를 연간 이용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88,188원/년/가구～최 127,884원/년/가구이다. 국 가구수를 곱하여 국 인 가치로 환산하면

평균 1,269,149백만원/년～최 1,840,430백만원/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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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김 ,& 김은자(2003)는 CVM을 이용하여 남해 가천마을의 계단식

논이 지닌 공익기능의 경제 가치를 계측한 후에 해당 지역에 합한 직

지불 액을 제시하 다.경 보 기능의 한계지불의사액은 경 보 기능이

1% 증가하는데 약 522원/월/가구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모의실험

결과 경 보 기능에 한 한계지불의사액의 90% 신뢰구간은 약 167원/월/

가구～981원/월/가구인 것으로 계측되었다.계단식 논의 유지 리에 한 세

당 지불의사액은 연간 21,423원이며, 체 순편익은 연간 약2.2억원으로

계측되었다.이 액은 가천마을의 계단식 논이 10a당 약 648천원의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듯 오늘날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농 경 의 다원

가치에 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하지만,객

인 기 이 모호하여 산정방법에 따라 액이 유동 인 것이 문제이다.

제3 농 경 보 련 동향

김 임,박용하,최재용,박재근,& 박소 (2005)에 의하면,우리나라 경

리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 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사 환경성 검토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여 경 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의

상이 주로 규모 개발계획사업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

연경 만을 심으로 하며 농 경 과 같이 소규모의 특정경 은 상으로

하지 않는다. 한 자연환경보 법에 자연경 보 에 한 규정이 있으나

권고 수 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고, 재 우리나라의 경 보 을

한 정책수단들은 지구지정을 통해 그 안에서 허용행 를 제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그리고 그 허용행 의 부분은 건축행 ,토지이용규제와

련이 깊다.

그러나 농 경 은 도시경 과는 달리 농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경

지에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주민과의 련성이 높은 탓에 기존의 련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무엇보다도 기존 정책들이 농 경 의 고유한

특성과 실에 기 하여 경 자원을 보 하는데 을 맞추기 보다는 건

축행 와 같은 인공 환경에 한 리에만 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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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경 의 경우,인공 환경이외에도 농지가 만들어내는 농업경 의 비

이 상 으로 높으므로 농업생산 활동의 의의가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그 활동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등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구분 주요 내용

건설

교통부

◦ 토지의 이용실태 특성 등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구분.

-자연환경보 지구,자연경 지구,수변경 지구 등

◦ 토지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도록 행 제한,면 확보 의무화,

고물 등의 표시 지 등 조치

◦ 건교부장 이 농림지역 경 리 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

환경부

◦ 생태계보 지역,습지보호지역,자연공원 등을 지정·고시

◦ 조례 제정에 의한 자연경 의 보 유도

◦ 환경부장 이 자연경 보 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

※생물다양성 리계약제도

◦ 철새도래지 주변지역 주민의 철새보호 활도엥 해 지자체와 주

민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철새먹이 제공을 한 농작물 미수확

존치,쉼터조성 리 등에 한 보조 지

-주남 수지, 강호,고천암호, 암호,천수만 등 7개 지역

-겨울철 보리·재배(2,679천원/ha),벼 미수확 존치(10,473천원/ha)

문화

부

◦ 인 ·자연 으로 형성된 국가 ·민족 ·세계 유산으로서 역

사 · 술 ·학술 ·경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리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설치

산림청

◦ 산불 방·자연경 유지·기타 산림보호를 하여 필요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보 이 특히 필요한

산지를 산지 용제한지역으로 지정.

강원도

◦ ‘강원도 경 형성기본계획수립’과 ‘강원도 경 형성조례’제정

-시장·군수가 t행하는 경 형성사업에 해 경비 일부 지원

◦ 경 형성편람,경 주택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각종 개발

건축시 활용

※평창군:경 작물 식재 직불제 희귀약용작물 보존 직불제

※삼척시:경 작물 식재 직불제

※경 주택 건축 보조 지

제주도 ◦ 산간보 지역에경 보 지구를5개등 으로구분하여강력한행 제한

민간환경단체 ※보 가치가 높은 특정지역에 한 토지매수 등의 활동추진

(표 2-16)국내 경 보 련 동향 개요

출처 :박동규 외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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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등(2004)에 따르면,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음과 같이 경 보 직불제 외에 직 지불제 방식으로 경작을 유도하고 있다.

① 삼척시

-3개 지구(맹방지구 4.3ha,황 조공원주변 0.6ha,환선굴 5.9ha)

-개인 소유지 1년간 임차

- :유채,여름:메 식재

-농경지 소유자에게 농지임차료 4,738원,경작비용 3,262원 지

-10일간 32,000명(1일 최 7,000명)방문객

-부녀회 등에서 13,000천원의 농외소득 창출

② 평창군

-무이지(이효석 생가주변),피닉스 크 등 27.6ha

-농지소유자 40농가 상으로,평당 1,500원 보상 지

-감자 식재시 조수익을 평당 4,000원으로 보고,메 의 평당 생산량

농 수매가를 따져 그 차액에 해당하는 평당 1,500원을 설정.따라서

ha당 455원 지원.

③ 평창군 희귀약용작물 보존을 한 직 지불제

-면 감소 or멸종 약용 10종목

-17ha

- 상농가: 년도 재배농가 우선,재배시 유리한 농가, 농교육이수

농가 기

-농가별 0.1ha이상～0.5ha이하(지 액 300천원～1,500천원)

-평당 1,000원 설정(약 류 평균생산비 3,000～5,000원 생산비의 2

0～30%로 산출)

④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휴경농지에 해바라기,메 등 작

물 식재.

-시·군비+도비로 50%,50% 자부담.

-해바라기 :5백만원/ha

-메 :3백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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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산정은 평균노임,종자 를 기 으로 함

-2006년 경 보 직불제 시범사업 상지-->2007년 신청 안함.도에서

추진하는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에 참여하여 해바라기를 식재

-2010년까지 계속할 정임

⑤ 경남도

-농림부 직불 170만원+80만원 추가

-250만원/ha보조 지

⑥ 상주시 이안면

-경 직불 지원 상에서 제외된 농가 3농가 2.5ha에 해 자체 (시

비)를 들여 ha당 170만원을 지원.

-제반시설 (단지조성,가공시설,편의시설,주차장,환경정비 등)지원.

⑦ 하동군 북천면

-메 ,코스모스 재배

-450만원/ha

-직불 +경남도 추가 지원 +하동군 지원

-유채는 250/ha

-부 시설 지원(1억 2천 3백만원)

⑧ 화군

-메 체험시설단지 조성, 인 라 구축하고자 함.

-직불 상지역외의 곳에 ha당 170만원을 들여 지원.

-군비 80%,자부담 20% 투입(150,000천원)

-추변 산책로,물 방아 연못,쉼터 조성에 군비 5천만원 투자

그리고 농 경 요성에 따른 농 경 실태와 보 , 리를 해 채혜

성 & 안동만(2008)이 국의 환경 리제를 심으로 농 경 보 을 한

보조 지원제도를 연구하 고,윤진옥 등(2005)이 어메니티 증진을 한

농 경 의 보 리방안을 연구하 다. 한 농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심으로 농 경 의 황을 토 로 경 자원을 유형화하고 목록화 함으로써

농 경 보 리를 한 경 자원 분류 평가에 한 연구를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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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05)이 하 고,경 을 고려한 농 계획 수립방향을 한 경 가치의

평가 활용방안을 제시한 홍찬선 등(2005)의 연구가 있다.채혜성 & 김

혜민(2005)은 농 경 의 보 과 리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농 경

농업생산 공간을 상으로 경 리를 한 정책에 용 가능한 기 자

료를 구축하고 제시하 고,엄 호 등(2007)은 농 경 계획 수립시 반 할

수 있는 농 경 지표의 성 검토를 통해 농 경 지표와 연계할 수 있

는 농 경 맵의 작성방법 차를 개발하 다.김상범(2005)은 농 경

의 조사방법과 농 의 농 경 구성요소를 분석하 고,김종철(2007)은 농

경 의 황 악을 한 기 수립,경 형성 보 을 한 계획과정의

정립과 지속 으로 농 경 을 유지·보 하기 한 경 리 농 경 개선

종합 책을 제시하 다.

한 농 경 보 리를 한 정책방안에 한 연구로 송미령 & 박경

철(2005)이 우리나라 농 경 의 리와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해 농

경 보 정책의 제도화에 유념해야 할 시사 을 제시하 고,주신하

(2008)가 기존 법·제도의 문제 분석을 통하여 향후 농 경 계획

리의 심이 될 수 있는 농 경 계획의 실행을 한 정책제안을 하 다.

그 외에도 김주석 등(2007)이 농 경 의 개선을 한 리 지원을 한

방안을 연구하 고,성주인(2005)이 농 의 경 리 실태와 문제 을 법제도,

조례,경 시책 사업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농 경 을 한 정책방

안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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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경 보 직불제의 개요 추진 황

1.개요

농림사업지침서(2009)에 따르면,경 보 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

작물을 재배하여 농 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 이 있다.이 사업은 지

방자치단체와 주민간에 약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 경 리를 한 계

획을 수립하고 리하게 하는 제도로 농 의 경 유지 개선을 하여

마을단 로 집단화하여 경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참여 농가에게 일정 액을

지 하는 것이다.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은 상 마을명, 치,면 ,경

작물 종류,참여농가수,지역활성화 로그램 연계 마을경 보 활동

계획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고 이를 시장․군수가 시․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경 보 직불제는 WTO농업 정(부속서 2-12)상 환경계획에 따른 지불

인 허용보조(GreenBox)7)에 해당되는 것으로,지불 액은 정부의 계획을

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는 소득손실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경 보 직불제는 읍‧면지역 농어 지역의 농지(농지법 제2조제2

호)로서 도농교류 로그램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상으로 한다. 한

농 경 작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 경 을 형성하고 도농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지역축제 등과 연

계가 가능하고 농 체험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지원 상으로

한다.

경 작물은 화류로서 경 형성이 주목 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로서 목본류는 제외시키고 있다.직불 은 재

배 작물의 계 구분에 따라 동계작물은 100만원/ha,하계작물은 170만원

/ha을 지 한다.

2009년부터는 마을주민의 마을경 보 활동비로 ha당 30만원을 지 하되

마을경 보 을 한 기술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을주민의 직

7)허용보조(GreenBox)는 무역왜곡이나 생산에 미치는 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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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상지역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 의 산배부와 지침시달에 따라 주

민이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

도지사가 이를 확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 에게 보고하고 시․군에 시달

함으로써 확정된다.

경 직불제 약체결은 시장‧군수와 마을경 보 추진 원회간에 체결하며

약체결 결과는 10일 이상 공고 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농림수산식품부장 은 지역개발사업,농 지역축제 등 도농

교류 로그램과의 연계 정도( 체 지구수 비 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표로 하여 매년 경 보 직불제 사업 시행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의 평가는 마을단 로그램 연계정도,배수로 탐방로 설치,주변

환경정비,식재면 ,마을경 보 활동 이행상황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경 직불제 약 재배 리 등 반에 걸친 사항을 농림

사업통합정보시스템인 애그릭스(Agrix)를 통하여 시‧도지사 농림수산식

품부장 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조건은 약에 따라 경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 을 지

하는 것으로,경 작물은 화류로서 경 형성이 주목 이고 효과가 우

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로 목본류는 제외시키고 있다.

한 해당품목에 정부수매,종자 지원 등 품목특정 인 보조 이 지 되는

경우 지자체 보조를 포함하여 복지원을 지하고 있다.

한 2009년부터 마을주민의 마을경 보 활동비(30만원/ha)가 지 된다.

단,마을경 보 을 한 기술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을주민의 직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을 지하고 있다.

지 은 국고 70%,지방비 30%로 하며,재배 작물에 따라 동계작물은

100만원/ha,하계작물은 170만원/ha으로 지 한다. 한 지역별 특성을 감

안하여 지자체 자체 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하게 하고 있다.

경 직불제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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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흐 름> <시 기> <주 요 내 용>

지침 시달 (1월) ▪ 시행지침시달 시도별 산배정(농식품부)

⇓

경 직불제

상마을신청
(2월까지)

▪ 참여신청서 작성(주민)

▪ 마을경 보 추진 원회 구성 마을경

보 계획수립

▪ 상마을신청(시·군→시‧도)

⇓

상마을 선정 (3월까지)

▪ 상마을 선정 통지(시‧도→시‧군)

▪ 상마을 선정 보고(시‧도→농식품부)

▪ 상마을 확정 통지(시‧군→읍․면,추진 )

⇓

약 체결 (3월～)
▪ 약체결(시‧군↔마을경 보 추진 원회)

- 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이행상황 검 ( 종～수확기)
▪ 이행여부 검(시‧군)

- 약내용 수 여부

⇓

보조 지 (이행 검후) ▪ 보조 지 (시‧군)

*추진체계도에 따라 지자체별 실정에 맞추어 탄력 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농림사업지침서,2009

상지역 선정 차에서 농림부 장 이 경 보 직불제시행지침을 수립하

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시달하면,시장·군수는 경 보 직불제 시

행지침에 따라 효율 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 시장·군수는 련기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업기술센터,농 ,농 공사 등)의 조를 받아 사업시행을 알리고,시행

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되어 있다.홍보방법은

시·군·구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홍보용 책자 는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앰 방송,마을게시 ,반상회 좌담회 개최 등이 있다.

보조 지 요건 불이행시 제재기 은 다음 표와 같고,특히 경 작물 재

배 리 부실에 따른 감액기 은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생

육 개화가 되지 않은 면 이 지구 체 면 의 30%를 과 할 경우,필

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10%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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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게 된다. 한 경 보 활동은 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증감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경 작물

재배 리

종 식재 불이행 보조 지 단 보조 회수

면 부족 부족면 해당분 보조 감액 조치

리부실 보조 감액 는 다음연도 선정 제외

마을경

보 활동
약내용 이행여부 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

(표 2-17)보조 지 요건 불이행시 제재기

행정사항으로,농지의 매매,임 ,마을경 보 활동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청농가→추진 원

장(경유)→읍․면장→시장․군수 검토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읍‧면장은

경 을 이양 받을자의 신청 자격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읍․면장,추진 원장,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된 농지의 경 을 양수하는 자는 당 상자의 자격 의무조건을

승계한다.

매년 경 보 직불제 사업시행성과를 평가하는 기 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 있고,평가지표는 지역개발사업,농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로그램과의 연계 정도( 체 지구수 비 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

표로 선정한다.평가일정은 시·도의 사업 상지 선정 결과를 종합 으로 검

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의 평가원칙은 농림수산식품부장 는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실 을 평가하고 사업성과 극 화에 노력하는 것을 바탕으로,마을단

로그램 연계정도,배수로 탐방로 설치,주변환경정비,식재면 ,마

을경 보 활동 이행상황 등을 평가내용으로 한다.

평가에 한 환류원칙으로는 지역축제,농 등 지역활성화를 한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연도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 고려하

고,경 작물 재배 리 부실, 종 식재 불이행,면 부족 등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보조 을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한다.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 에게 보고하도

록 되어 있고,지원 상 확정결과 보고는 각 시행년도 6월말,보조 지

결과 보고는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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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진 황

농림사업지침서(2005,2006,2007,2008,2009)에 의하면 경 보 직불제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도에 국 사업으

로 확 추진되면서 상작물,지 방법 액,지원기 ,추진체계,마을

경 보 활동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상작물의 경우,2005∼2006년에는 소득작물 신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 작물을 상으로 함에 따라 메 ,유채,코스모스,해바라기,목

화,야생화 등 6종이 경 작물로 인정되었고 2007년에는 연,자운 을 추가

하여 8종으로 확 되었다. 한 2007년 시범사업까지는 다년생작물,곡물,

목본류,사료 녹비작물을 원칙 으로 제외하 고 이 외의 경 작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사 에 의하도록 하 다.

그러나 2008년 본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경 작물을 화류8)로 확 하 고

해당 품목에 정부수매 등 품목특정 인 보조 이 지 되는 경우에는 복

지 을 지하고 있다.

시범사업기(2005∼2007년)에는 보리 신 경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기

으로 겉보리에 한 소득손실 차원에서 지 액을 170만원/ha으로 결정하

고 본사업기에는 동계작물의 유채 생산비를 기 으로 동계의 지 단가를

100만원/ha으로 감액시켰다.즉,동 기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것을 감안하

여 보리를 기 으로 과거의 소득손실액 개념에서 생산비 보 개념으로

환하 다(농림수산식품부,2009).

사업 상지역의 요건으로 시범사업기에는 경 작물 식재 면 이 최소

1ha이상 집단화9)되고 마을단 로는 3ha이상인 지역을 상으로 하 다

가 본사업기에는 집단화 식 면 인 최소 0.5ha이상이고 마을단 는 2ha로

규모가 완화되었다.

본 사업기에는 농경지내 탐방로 설치 주변 환경 리가 의무화 되었

고 리부실에 따른 감액기 에 따라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와 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10%를

감액하게 하고 있다.

8)2008년 사업지침서에는 화류를 꽃이 피는 본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계경 작물은 작물별 정

종시기를 기 으로 씨앗 는 뿌리가 월동기(11～2월)를 지나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로 규정하고,하계

작물은 씨앗 는 뿌리가 월동기를 거치지 않고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로 정의한다.

9)집단화는 필지끼리 연 하여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도로,하천,수로,임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30m이내인 경우는 외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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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사업기에는 상지역 선정 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 으나,본 사업기

에는 시·도로 주체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시․도는 상지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동계작물부터는 반복 이월되는 산집행방식을 개선 동계작

물 추가 수요에 응하기 해 보조 지 방식을 개선하 다.동계작물

종(10～11월)과 개화시기(익년 4～5월)에 맞추어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집행

(개화기 지 분은 차년도 산으로 집행,50%)하는 것이다.

<종 >

’08년 산으로 종기 1/2,개화기 1/2지 (매년 반복 이월 산 발생)

08 산

10월 5월

‘08년 종기
1/2지

‘09년 개화기
1/2지

<변경>

’09년 산에 ’08년도 기 종한 개화기 정산 과 ’09년 종기 착수 편성

09 산

5월 10월

09년 개화기
1/2지

종기
1/2지

10년

출처:농림부,2009

이러한 과정과 차에 따라 2005년에 시범사업 470ha를 시작으로,2008

년도 5,814ha,2009년도 16,171ha(동계 15,571,하계 600)등 지 까지 모두

23,725ha(14,486백만원)를 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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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5 ’06 ’07 ’08 ’09(계획)

◦시행면 (ha) 470 470 800 5,814 16,171

-동계작물(ha)
구분 없음(시범사업)

5,312 15,571

-하계작물(ha) 502 600

◦ 산(백만원) 600 600 1,000 2,646 9,640

(표 2-18)연도별 추진 황

출처:농림부,2009

그리고 2009년도부터 마을단 경 계획을 해 경 보 직불제를 농가

단 경 작물 주에서 작물 재배를 포함하는 마을경 역으로 확 하

고 있다.사업참여 마을은 마을경 보 계획*을 의무 으로 수립하도록 되

어 있고,경 작물 식재계획,마을경 보 활동계획,농 연계 등 지

역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경 보 직불 외에 마을경 보 활동비 지원를 30만원/ha지원

하여,마을경 보 활동계획 이행,마을안 경 작물 재배,마을축제 소요비

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한 마을경 보 활동비는 추진 원 2/3

인감이 공동날인된 마을경 보 추진 원회 계좌에 지 된다.

경 보 직불제는 2008년까지는 경 작물 재배 심 로그램으로 농지에

한정되어 추진되었다.그러나 이것에 한 개선으로 2009년도부터는 마을

단 경 보 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  용 ’08년 ’09년

◦ 로그램 성격 재배 심 로그램 지역(마을)단 로그램

◦ 마을 약 역 농지에 한정 마을단

◦ 약주체 경 보 직불추진 원회 마을경 보 추진 원회

◦ 경 계획 내용 작물재배계획 마을단 경 보 계획

◦ 약단 참여농가단 약 마을주민참여 약

◦ 경 보 활동 - 마을주민 체

(표 2-19)경 보 직불제 제도 개선

출처 :농림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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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으로 확 된 2008～2009년도의 사업의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년) 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동계
08 5,311 - - - 16 35 26 16 21 46 1021,9522,410 290 260 137

09 15,571 3 - 320 - 106 45 42 103 63 5854,1088,079 9331,078 106

하계
08 501 - - - - - - 13 69 10 39 105 88 85 92 -

09 600 3 38 - - 3 - 3 56 30 26 90 67 191 90 3

계
08 5,813 - - - 16 35 26 29 90 56 1412,0582,498 375 352 137

09 16,171 6 38 320 - 109 45 45 159 93 6114,1988,1461,1241,168 109

비율

(%)

08 100.0 - - -0.280.600.450.501.550.962.4335.4042.976.456.062.36

09 100.00.040.231.98 -0.670.280.280.980.583.7825.9650.376.957.220.67

(표 2-20)시도별 경 보 직불제사업 참여 황

(단 :ha)

2008년도에는 체 412개 마을에서 총 5,814ha신청하 으며,마을당 평

균 13.95ha인 것으로 나타난다.2009년도에는 체 808개 마을에서 총

16,287ha신청하 고,마을당 평균 18.77ha로,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신청 면 은 약 2.8배 증가하 고,마을당 평균 면 한 0.7배 증가하 다.

2008년,2009년 두 해 모두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한 마을 수는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특히 남부지방에 집 되어 있다.

2009년도를 기 으로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는 면 수는 지자체 별로

남(50.37%)→ 북(25.96%)→경남(7.22%)→경북(6.95%)→충남(3.78%) 순

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면 은 2008년 기 시에는 농가당

평균 0.9ha(6,725농가)이었으나,2009년도에는 0.1ha증가하여 농가당 평균

1.0ha(16,287농가)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2008년도에 경 작물로 유채를 가장 많이 재배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2008년도를 기 으로 가장 많은 경 작물을 재배한 것은 유채

(30.9%)→청보리(25.6%)→자운 (24.2%)→ (14.9%)→기타(2.4%)→보리

(0.6%)순이며,2009년도에는 청보리가 체면 의 34.1%로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9년도를 기 으로 가장 많은 경 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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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한 것은 청보리(34.1%)→유채(16.6%)→자운 (15.0%)→기타(14.7%)→

(10.7%)→보리(6.2%)→호 (3.4%)순으로 나타난다.

구 분 계 밀 유채 청보리 자운영 호밀 보리 기타

면
2008년 5,231.9 781.8 1,615.4 1,338.7 1,264.3 75.2 31.7 124.7

2009년 15,165.51,619.5 2,522.4 5,171.7 2,269.8 509.5 934.6 2,138

비율

(%)

2008년 100.0 14.9 30.9 25.6 24.2 1.4 0.6 2.4

2009년 100.0 10.7 16.6 34.1 15.0 3.4 6.2 14.1

(표 2-21)작물별 재배 황

(단 :ha)

주)기타 작물은 헤어리베치,라이그라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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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 보 직불제 사업성과 실태분석

제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담당공무원을

상으로 각각 다른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 원에 의한 설문조사와 장조

사를 실시하 다.

표본의 크기는 사 에 작목별 요도 지역별 재배면 을 감안하여 결

정하 고,표본추출방법은 지역별 면 과 작물에 비례하여 다단계 비례층

화추출 방법 등을 사용하 다.작목별로 도별 재배면 과 표 편차를 감안

하여 국 자료의 표본오차를 최소할 수 있도록 도별로 표본을 배정하

고,조사작목 재배면 에 비례한 확률비례추출에 의거하여 조사 시군을 선

정하 다.표본으로 추출된 상 시군에서는 단순임의추출에 따라 조사지

역을 추출하 다.이에 따라 2008년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시·군 16개 시·군의 41개 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 다.

시도 단지 수 농가 수 재배면적(㎡) 조사대상

구 1 45 160,000 -

4 51 349,844 -

울산 3 44 255,202 -

경기 5 155 289,606 -

강원 9 81 900,427 1

충북 11 155 558,480 -

충남 15 290 1,414,389 2

북 110 1,776 20,519,403 14

남 156 3,039 25,210,523 16

경북 34 447 2,852,408 3

경남 62 845 3,524,719 5

제주 1 213 1,374,500 -

합계 411 7,141 5,740,9501 41

(표 3-1)표본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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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지구에 해서는 연구자가 모두 지를 직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

문지를 사용하여 사업 참여 농민 공무원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각 지구별로 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추진 원장 등 지구별 1～2

명을 상10)으로 주민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총 45부의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2009년 경 보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6개 도 22개 시군에서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결과 분석

에 사용된 유효표본의 크기는 41개이다.

한,2009년 경 보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6개도 21개 시군의 경 보

직불제 업무 담당 공무원을 상으로 인터뷰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21개 시군에 한 조사결과 유효 표본은 3311)개로 조사 표본은 모집단

을 히 표하는 것으로 단된다.

생산비 조사는 6개도 41개 지역의 52농가에 해,마을조사는 24개 지역에

해 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된 사례지역과 농가를 상으로 실시하 다.

구분 주민(%) 공무원(%) 생산비조사 마을조사

남 20(48.78) 12(36.36) 16(39.0%) 14(58.3%)

경남 4(9.76) 4(12.12) 5(12.2%) 3(12.5%)

강원 1(2.44) 2(6.06) 1(2.4%) 3(12.5%)

경북 6(14.63) 6(18.18) 3(7.3%) 2(8.3%)

북 8(19.51) 6(18.18) 14(34.1%) 2(8.3%)

충남 2(4.88) 3(9.09) 2(4.9%) -

계 41(100.0) 33(100.0) 41(100.0%) 24(100.0%)

(표 3-2)표본의 특성:지역별 종합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일부 조사표는 화 자우편을 통하여 보완하 다.

10)6개 지구에 한 2차례의 비조사 결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연령 가 고령으로 경 보

직불제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경 보 직불제사업 사업 참여여부를 잘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업(녹비조성사업,푸른들가꾸기사업 등)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11)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의 경우는 인사이동 등을 통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의 설문

지를 제외하여 경 보 직불제 담당 공무원의 유효 표본은 33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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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 직불제의 사업실태를 분석하기 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조사,

문가 회의 2차례의 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를 개발하 다.사업 참여

주민을 상으로 한 설문내용은 경 보 직불제에 한 일반 사항에 한

의견을 묻는 항목과 경 보 직불제의 지역 효과,경 보 직불제의

추진사항,경 보 직불제사업에 한 만족도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 다.

담당 공무원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은 경 보 직불제의 지역

효과,추진사항,만족도 기타 경 보 직불제에 한 의견 등 개방형 질문

주로 구성하 다.

마을조사표는 마을개요,사업운 황,사업성과,애로 건의,AgriX,

마을경 약서 등에 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었고,생산비조사표는 경

보 직불제 지원단가의 타당성 검토를 해 개요,조수입,생산비 등에 한

2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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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일반 황

참여기간( 년부터)

08년까지 참여 횟수

08년 재배 작물명

참여기간(동,하계)

최근 경 작물 재배면 지원받은 액

참여 이 에 심던 작물

계속 참여여부 이유

운 황

재배 리 방식

참여 부분

마을공동활동 참여 경험

참여한 활동

마을경 보 약서 인지여부

마을경 보 약서 내용 악 여부

경 보 직불제 참여로 인한 업무부담

경 작물 활용방법

매 방식

시군의 지원 여부,지원내용

만족도

직불 지원 기 액, 다고 생각하는 이유

마을보 활동비 지 단가 정성

경 보 활동비 사용 구상

향후 참여의사

효과

마을경 개선

주민화합

방문객 증가

소득증 ,순증가 소득액(음식 매,농특산물 매,숙박)

응답자 특성
성별,연령,소득,농사경력,경작지소유여부,경작지운 형태,

거주지,경작지

의견
지 단가,사업 상지 선정,경 식물 다양화,마을경 향상,

희망사항,기타 사업 반

(표 3-3)주민설문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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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비고

경 보 직불제의

지역 효과

지역소득증 기여도,이유

인구증가 기여도

방문객 유치 기여도

지역 이미지 향상 기여도

경 보 직불제

추진사항

계획 비 추진성과

미진 는 추진 안 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직불제 지원유무,내용

주민교육 실시 여부,횟수,내용

경 보 직불제

만족도

직불 지원 액 만족도,불만족 이유, 정

산규모

마을보 활동비 지원 액 내용 만족도,

불만족시 방안

일반사항

경 보 직불제 사업의 성공 요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

경 보 활동비 사용 구상

향후 참여 의향,아닐 경우 그 이유

약체결 월
하계,

동계

의 견

마을경 약 이행상황 마을 활동비 집행 황

임차인의 보조 지 차 확인

상면 보조 집행(집행액,미집행액,

미집행사유)

조사료생산기반사업과 경 직불제와의 연계문제

지원 상 작물( 화류)범 에 한 지자체 의견

청보리 등 동계작물 지원단가에 한 여론

의견(상향,하향,모름 등)

경 보 직불제 모니터링 시스템 련 개선사항

기타 사업집행상 수행 차의 문제 ,애로

건의사항

(표 3-4)담당 공무원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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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사내역 조사항목 비고

개요

일반 황
농가명, 화,주소,주재배품종,

재배면

재배방법
일반재배,친환경재재배

재배기간,수확기간

조수입
1.주산물

생산량(일반재배,

친환경재배),평가액

(생산량

×농가수취가격)

2.부산물 생산량,평가액

생

산

비

3.종자,종묘 품명,수량,단가
종자(kg,ℓ),

종묘(주)

4.무기질비료 종류,품명,수량,단가

5.유기질비료 종류,품명,수량,단가

6.양제 종류,품명,수량,단가

7.친환경제재 종류,품명,수량,단가

8.농약비 종류,품명,수량,단가

9.열동력비 종류,수량,단가

10.수리(水利)비 단가

11.제재료비 종류,수량,단가

12.소농구비 수량,단가

13.수선비 종류,수량,단가

14.임차료 종류,수량,단가

15.기타요

16.작업별 농기계

이용률 사용료

종류,이용회수,참여인원,1일

작업량,농기계이용률,사용료

17.작업단계별

투입노동력(시간)

작업단계,총투입인력,자가노력,

고용노력, 탁
남,여

18.고용노임 지 액, 식물평가액,합계
남,여,

시간당

19.자가노임 지 액, 식물평가액,합계
남,여,

시간당

(표 3-5)생산비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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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항목 비고

마을명

담당자

1.마을개요

인구구성
가구,인구, 출, 입,15세미만,

65세 이상
08,09

참여농가 참여호수,면

경 련 시책 해당 시군의 경 사업 시책

마을 기타

지원사업

사업명,지원처,지원내용,

지원 액

경 보 직불제

추진 황

사업명,참여년도,재배작물,

집행사업비(국비+지방비)

2.사업운

황

운 형태
개인,사업 참가자만 공동운 ,

개인+참가자

공동운 시

비용처리

마을경 보 활동

내역

활동내역,공동활동여부,구체

내용, 액

3.사업성과

방문객수

매출액
방문객,소득액,참여가구/ 체가구

작물활용유무/내용
작물명,소득작물활용여부,

매방식 장소,활용효과

타 마을 기타

사업연계 활용

4.애로/건의
제도 문제

건의사항

지 단가,사업 상지선정,

경 작물다양화,마을경 향상,

희망사항,사업 반 행정처리

5.AgriX
입력 유무,입력 시기,입력 내용,

입력하지 않은 이유
08,09

6.마을

경 약서
첨부

(표 3-6)마을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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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성과 실태분석

1.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은 지역별로는 남이 20농가(48.7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북 8(19.51%),경북 6(14.63%),경남 4(9.76%)의 순

서로 분포되어 있다.농가의 연령 는 40 ～ 60 가 각각 34.1%,34.1%,

31.7%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평균나이는 54세이고 평균 농사경력은

27년 정도이다.연간 소득은 2,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가 53.6%를 차지

하고 있다.응답 농가의 90.2%가 경작지 소유자이며 운 형태는 자경

(46.3%) 는 자경+임차(43.9%)형태를 가지고 있다.거주지와 경작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63.4%,불일치(리 단 기 )하는 경우는 36.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책은 각 읍∙면∙동을 표하는 이장이나 반장,추진 원장,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 농가 등으로 본 조사의 목 인 경 보

직불제사업의 운 실태 악이 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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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연령

40 14(34.1)

50 14(34.1)

60세 이상 13(31.7)

소득수

2,000만원미만 6(14.6)

2,000-4,000만원 14(34.1)

4,000-6,000만원 8(19.5)

6,000-8,000만원 3(7.3)

8,000-10,000만원 2(4.9)

10,000만 원 이상 8(19.5)

농사경력

10년 미만 2(4.9)

10-20년 7(17.1)

20-30년 12(29.3)

30-40년 9(22.0)

40년 이상 11(26.8)

경작지소유여부
37(90.2)

아니오 4(9.8)

경작지운 형태

자 경 19(46.3)

자경 +임차 18(43.9)

임 차 4(9.8)

거주지와 경작지

일치여부

일 치 26(63.4)

불일치 15(36.6)

(표 3-7)주민 응답자 특성

‘귀하는 2008년까지 경 보 직불제에 동계/하계 기간 몇 회나 참여하셨

습니까’라는 질문에 한 평균값은 1.4회로서 응답자들의 75.6%가 경 보

직불제 사업에 1-2회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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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비율(%)

1-2회 31 (75.6)

3-4회 6 (14.6)

5-6회 3 (7.3)

7회 이상 1 (2.4)

계 41 (100.0)

(표 3-8)동계/하계 기간 경 보 직불제 참여횟수

‘귀하께서 2008년도에 재배하는 경 작물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해서는 유채가 11명(26.8%)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자운 ,청보리,

메 ,호 ,연 등의 순이었다. 한,재배하는 경 작물의 종류가 매우 다

양함을 알 수 있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유채 11 (26.8)

자운 5 (12.2)

청보리 4 (9.8)

메 3 (7.3)

코스모스 1 (2.4)

호 3 (7.3)

연 3 (7.3)

2 (4.9)

보리 2 (4.9)

해바라기 0 (0.0)

라이그라스 1 (2.4)

유채,코스모스 2 (4.9)

유채,메 2 (4.9)

유채,청보리 1 (2.4)

메 ,보리,해바라기 1 (2.4)

합계 41 (100.0)

(표 3-9)2008년도에 재배한 경 작물

2008년 동계/하계 기간 어느 기간에 경 보 직불제 사업에 참여하

는가의 질문에서는 반이 넘는 29명(70.7%)이 동계기간에 경 작물을 재

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체 으로 벼농사가 끝난 후인 동계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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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지로 두는 신 유채와 같은 동계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구분 빈도(명) 비율(%)

동계 29 (70.7)

하계 7 (17.1)

동계+하계 5 (12.2)

합계 41 (100.0)

(표 3-10)2008년 경 보 직불제 참여 기간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기 이 의 작물형태를 악한 결과 휴경지로 있

었던 경우가 체의 29.8%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보리(21.6%),벼

(18.9%)로 나타났다.기타 자운 ,청보리가 각각 5.4% 으며 옥수수,연,

해바라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따라서 체 으로 경 보 직불제

참여 이 에는 경 작물보다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 으며,휴경지 상태

거나 보리와 벼 농사 주로 경작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휴경지 11 29.8

자운 2 5.4

청보리 2 6.5

보리 8 21.6

콩 2 5.4

옥수수 1 2.7

메 2 3.2

벼 7 18.9

연 1 3.2

해바라기 1 3.2

합계 37 100.0

(표 3-11)경 보 직불제 참여 이 작물형태(다 응답)

향후 경 보 직불제사업의 참여여부를 질문한 결과 다수인 39명

(95.1%)이 참여를 하겠다는 정 인 의지를 보 고,2명(4.9%)만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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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었다.경 보 직불제사업의 참여 이유로는 객

유치로 인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사료

조달로 인한 비료 감,농 마을 경 사업 효과 등의 의견이 있었다.이에

반해,경 보 직불제의 비참여 이유로는 박한 일정으로 다음 모내기에

지장을 수 있다는 의견과 공동 활동의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참여 39 (95.1)

비참여 2 (4.9)

합계 41 (100.0)

(표 3-12)향후 경 보 직불제 참여여부

경 보 직불제의 운 실태를 악하고자 어떤 방식으로 경 작물을 재배․

리하는지에 한 질문을 하 다.분석 결과 ‘개인이 직 재배․ 리’하는

형태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개인과 참가자의 공동운 방식’이 34.1%,

‘경 보 직불제 참가자 공동 운 방식’이 24.4%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개인이 직 17 (41.5)

경 보 직불제 참가자 공동 운 10 (24.4)

개인 +참가자 공동운 14 (34.1)

합계 41 (100.0)

(표 3-13)경 작물의 재배∙ 리 방식

다음으로,경 보 직불제와 련하여 마을공동 활동(회의,축제,공동재배

작업 등)에 참여한 이 있냐는 질문에 해서는 부분인 85.4%가 참여한

이 있다고 응답해,주민들이 경 보 직불제와 련된 마을공동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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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참여 35 (85.4)

비참여 6 (14.6)

계 41 (100.0)

(표 3-14)경 보 직불제 련 마을공동 활동 참여여부

한,‘마을공동활동 내역 어떠한 활동에 참여한 이 있는가’라는 질

문에 하여, 부분의 주민들은 보기에 열거한 마을 진입로․안길․공터

등 마을경 가꾸기 활동 소품 구입,수확․건조․포장 등의 활동,작물

재배․시비․제 ․방제작업 등의 리,배수로 리 등의 재배농지 주변

경 개선 사업,경 작물 종 식재 등에 하여 여러 가지 활동에 골

고루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경 작물 종 식재 16 (16.3)

작물재배,시비,제 ,방제작업 등의 리 18 (18.4)

배수로 리등의재배농지 주변경 개선작업 17 (17.3)

진입로 등 마을경 가꾸기 소품구입 21 (21.4)

수확·건조·포장 등의 활동 19 (19.4)

기타(회의 등) 7 (7.1)

합계 98 (100.0)

(표 3-15)경 보 직불제 련 마을공동활동 참여 부분(다 응답)

‘경 보 직불제와 련하여 마을경 보 약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

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부분인 33명(80.5%)의 주민들이 마을경 보

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마을경 보 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마을경 보 약서의 내용이 무엇인

지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해서는 29명(70.7%)이 ‘’라고 응답하 고,12명

(29.3%)이 ‘아니오’라고 응답하 다.따라서 아직 마을경 보 약서의 유

무와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의 경 보 직불제 추진 원회가 마을경 보 약서와

내용에 한 홍보와 교육에 나서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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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33 (80.5)

아니오 8 (19.5)

합계 41 (100.0)

(표 3-16)마을경 보 약서 존재 인지도

구분 빈도(명) 비율(%)

29 (70.7)

아니오 12 (29.3)

합계 41 (100.0)

(표 3-17)마을경 보 약서 내용 인지도

한 경 보 직불제의 운 황을 알아보기 해 ‘경 보 직불제에 참

여하면서 느끼는 업무부담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1.5%로 가장 많은 가운데,‘가볍다’가 29.2%,‘무겁다’가 29.3%로 거의 동

일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경 직불제 참여 형태에 따라

그리고 경 직불제 신청 등 행정처리 차에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원 정도에 따라 부담 정도를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가볍다
가볍다

6 (14.6)
(29.2)

체로 가벼운 편이다 6 (14.6)

보통이다 17 (41.5)

체로 무거운 편이다
무겁다

10 (24.4)
(29.3)

매우 무겁다 2 (4.9)

합계 41 (100.0)

(표 3-18)경 보 직불제 참여하면서 느끼는 업무부담 정도

재배된 경 작물을 일반 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한 질문에서는

‘비료로 사용’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는 ‘가공제품 원료로

사용’이 22.0%),‘기타’가 22.0%,‘사료로 매’가 14.0%,‘종자 매’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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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기타 의견으로는 ‘축산사료로 직 활용하고 있다’는 의

견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둔다’,‘종자 채취’등의 의견이 있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사료로 매 7 (14.0)

비료로 사용 17 (34.0)

종자 매 4 (8.0)

가공제품 원료로 활용 11 (22.0)

기타 11 (22.0)

합계 50 (100.0)

(표 3-19)재배된 경 작물의 활용방안(다 응답)

‘귀하의 시․군에서 경 보 직불제와 련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반이 넘는 65.9%가 ‘없다’라고 응답해,경 보 직불제가

부분 앙 정부의 정책 산 지원 등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제도의 정착을

해서는 일정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지원 폭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구분 빈도(명) 비율(%)

없다 27 (65.9)

있다 14 (34.1)

합계 41 (100.0)

(표 3-20)경 보 직불제 련 시∙군 지원여부

경 보 직불제사업에 한 주민의 만족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재 실시

되고 있는 경 보 직불제 지원 액(1㏊당 동계 100만원/하계 170만원)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반 이상인 63.5%가

‘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34.1%는 ‘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많다’고 생각하는 농가는 2.4%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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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다
다

9 (22.0)
(63.5)

체로 은 편이다 17 (41.5)

하다 14 (34.1)

체로 많은 편이다 1 (2.4)

합계 41 (100.0)

(표 3-21)경 보 직불제 지원 액 만족여부

이러한 경 보 직불제의 지원 액이 작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각각 18명

(43.9%)이 ‘생산비(기계사용비)’와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라는 의견을 내세

웠다.따라서 경 보 직불제의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비와

노동비가 지원 액으로는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기계사용비 등) 18 (43.9)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18 (43.9)

다음 농사에 지장을 주어서(지력 약화 등) 1 (2.4)

기타 4 (9.8)

합계 41 (100.0)

(표 3-22)경 보 직불제 지원 액 부족 이유(다 응답)

향후 경 마을보 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한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가 61.5,‘없다’가 38.5%로,경 마을보 활동비에 한 계획을 세운

주민들이 반이 넘기는 하나,경 마을보 활동비에 한 계획이 없다는

의견도 40% 에 이르고 있어 향후 경 마을보 활동비에 한 계획을 미리

세워 정한 용도로 경 마을보 활동비가 쓰이도록 하는 사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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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24 (61.5)

없다 15 (38.5)

합계 39 (100.0)

(표 3-23)향후 경 마을보 활동비 활용 구상

한,향후에도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 원(100.0%)이 참여하겠다고 밝 경 보 직불제사업이 참여농가의

지지 속에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참여 41 (100.0)

비참여 0 (0.0)

합계 41 (100.0)

(표 3-24)향후 경 보 직불제 참여의향 여부

구분
매우

기여(1)

대체로

기여(2)
1+2 보통

대체로

기여

못함(3)

전혀

기여

못함(4)

3+4 합계

마을경 개선 19(46.3) 20(48.8) (95.1) 1(2.4) 0(0.0) 1(2.4) (2.4) 41(100.0)

마을주민화합 16(39.0) 20(48.8) (87.8) 3(7.3) 1(2.4) 1(2.4) (4.8) 41(100.0)

방문객증가 17(41.5) 12(29.3) (70.7) 9(22.0) 2(4.9) 1(2.4) (7.3) 41(100.0)

소득증 8(19.5) 19(46.3) (65.8) 6(14.6) 4(9.8) 4(9.8) (19.6) 41(100.0)

(표 3-25)경 직불제 사업의 효과

마지막으로 경 보 직불제사업의 효과를 종합 으로 알아보고자,마을경

개선 기여여부와 마을주민 화합에 정 평가여부,마을방문객 증가 기여

여부,소득증 기여여부 등 4개 측정 항목에 한 질문을 하 다.

4개 항의 성과측정 질문 항목에 한 응답 분석결과,효과의 크기는 마을

경 개선효과(95.2%),마을주민화합 효과(87.8%),방문객 증가 효과(72.5%),

소득 증 효과(65.9%)로 나타나 농 경 보 직불제 사업이 농 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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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해서는 4개 측정 항목에 한 응답결과 항목간 차

이가 발생하고 있다.즉,정책 효과의 순 는 경 개선>마을주민화합>방문

객증가>소득증 의 순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농 경 보 직불제의 단기

목 인 마을 경 개선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궁

극 목 인 소득증 를 통한 살기 좋은 농 을 만들기 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 밖에 경 보 직불제사업에 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지 단가와

련해서는 주민들은 공통 으로 재배작물 종류에 따라 단가의 차등지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경 사업 상지 선정과 련해서는 지역특

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면 의 상한선을 풀어 확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한 마을경 향상을 한 활동으로 마을 진입로 경 조성 사업에 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그 밖에 기타 사업 반에

해서 직불 이 부족한 바 경 보 사업에 필요한 유기질․규산질 비료의

지원 그리고 경 작불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시군(읍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인터뷰가 이루어진 경 보 직불제 담당 공무원은 지역별로 남 12(36.36%),

북6(18.18%),경북6(18.18%),경남4(12.12%),충남3(9.09%),강원2(6.06%)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시군(읍면)에서 경 보 직불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으로

경 보 직불제 운 실태 성과 분석을 해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참여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 보 직불제의 지역 효과를

‘지역소득증 ’,‘인구 증가’,‘방문객유치’,‘지역이미지 향상’등 4개 항목의

질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경 보 활동을 통해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

했다는 응답이 78.8%,다음으로 ‘방문객유치’가 60.7%,‘지역소득증 ’가

60.6%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마을 경 보 을 통한 농 의 이미지 향상을 계기로 지역축제

등과 연계되어 방문객증가와 지역농특산물의 매 증 등 련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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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인구 증가’측면에서는 정 인 응

답이 3.0%에 지나지 않아 아직 여기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수 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시군(읍면)담당 공무원을 상으로 한 조사결과 농 경 보 직

불제 사업은 재 지역이미지 향상>방문객유치>지역소득증 >인구 증가의

순서로 자리잡아가는 단계이면서 아직 지역소득 증 와 인구증가 효과는

미미한 수 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2).

구분
매우

기여(1)
기여(2)

1+2

(%)
보통 미흡(3)

매우 

미흡(4)

3+4

(%)
합계

지역소득증 3(9.1) 17(51.5) (60.6) 10(30.3) 1(3.0) 2(6.1) (9.1) 33(100.0)

인구증가 0(0.0) 1(3.0) (3.0) 14(42.4) 14(42.4) 4(12.1) (54.5) 33(100.0)

방문객유치 5(15.2) 15(45.5) (60.7) 10(30.3) 3(9.1) 0(0.0) (9.1) 33(100.0)

이미지향상 7(21.2) 19(57.6) (78.8) 6(18.2) 1(3.0) 0(0.0) (3.0) 33(100.0)

(표 3-26)경 직불제 사업의 효과

한편,경 보 직불제가 지역소득 증 에 있어서 정 인 향을 끼친

이유에 해서는 휴경지를 활용하여 이모작으로 인한 소득증 ,경 보

직불 추가지원 등을 삼았으며,공통 으로 객 증가를 통한 지역소득

증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담당 공무원의 72.7%가 경 보 직불제 사업이 계획에 따라 양호하게 추진

되고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추진이 미흡 이유로는 앙정부의 지원이 미흡

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고 시군 인력부족,행정서류 등 차 복잡 등을 들

었다.

12)실제로 ‘마을조사표’에 의한 가구 인구를 조사한 결과 17개 마을의 2009년도 가구는 2008년도보다

평균 1.0가구,인구는 2.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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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아주 잘 추진 3 (9.1)

잘 추진 21 (63.6)

보통 9 (27.3)

합계 33 (100.0)

(표 3-27)경 보 직불제 사업의 계획 비 추진여부

한,51.5%가 경 보 직불제와 련하여 해당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응답하여 앙의 지원 외에도 자체 으로 수확 포장작업

지원,축제 지원,재배장려 지원, 소득수확량의 50%지원 등을 통하여

성과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없다 16 (48.5)

있다 17 (51.5)

합계 33 (100.0)

(표 3-28)경 보 직불제 련 지자체의 지원여부

시군 담당 공무원의 69.7%가 경 보 직불제와 련하여 경 보 직불제의

내용이해 홍보, 종기기 리사항과 같은 작물 재배방법이나 선진

사례의 강의 견학,공청회 등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 보

직불제와 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시군 1년에 1회 정도 주민교육을 실시

하는 지자체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부분 경 보 직불제 련하여

년 1회～3회의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구분 빈도(명) 비율(%)

교육실시안함 10 (30.3)

교육 실시함 23 (69.7)

합계 33 (100.0)

(표 3-29)경 보 직불제 련 지자체 주민교육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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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1회 10 (43.5)

2회 7 (30.4)

3회 5 (21.7)

4회 1 (4.3)

합계 23 (100.0)

(표 3-30)경 보 직불제 련 지자체 주민교육 실시횟수

경 보 직불제 사업에 한 만족도에 해서는 ‘만족’이 21.2%로 ‘보통’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면 반 정도는 일반 으로 보통 이상의 수 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불만족 비율이 48.5%로 참여 농가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지원 액이 기본 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만족 7 (21.2)

보통 10 (30.3)

불만족
불만

15 (45.5)
(48.5)

매우 불만족 1 (3.0)

합계 33 (100.0)

(표 3-31)경 보 직불제 지원 액 만족도

불만족 이유로는 작물별 지원 액의 형평성문제가 50.0%,기타의견

50%는 재배하기 어려운 작물과 쉬운 작물의 차등지원 필요,생산비가 많이

소요,작물별 단가변동 등이 있었으며 공통 인 의견으로 지원 (보조 )의

액이 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작물별지원 액 형평성 문제 8 (44.4)

기 타 8 (55.6)

합계 16 (100.0)

(표 3-32)경 보 직불제 지원 액 불만족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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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87.9%는 경 보 직불제와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성공 인

정착과 목 달성을 해서는 앙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지원 필요 29 (87.9)

지원 불필요 3 (9.1)

기타 1 (3.0)

합계 33 (100.0)

(표 3-33)경 보 직불제 련 지자체 지원필요여부

그 밖에 경 보 직불제사업과 련한 건의사항을 악한 결과,먼 마을

경 약 이행상황 마을활동비 집행 황과 련해서는 경 보 직불제와

련된 행정업무 차에 있어 시행지침서가 미흡하다는 공통 인 의견을 내

놓고 있어 정확한 기 의 지침서 작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 토지 소재지별로 단지 구성 시 마을 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리 단 가 아닌 단지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토지면 에 있

어서 역단 는 실에 합한 신축 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

으며,기타 마을활동비로 홍보비용이나 인건비,축제와 련된 기세 보험료

등에 한 지 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의견과 마을활동비를 당해 연도에

액지 ,정상 인 종을 하 을 경우에만 마을활동비 액지 요망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상면 보조 집행과 련된 의견으로는 당해 연도에 잡힌

산은 그 해에 해결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의견과 주민참여도와 기상조건,

종 개화실 에 따라 보조 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지방비 보조 의

삭제 요망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사료생산기반사업과 경 직불제연계와 련된 의견으로는 조사료생산

기반사업과 경 직불제의 연계와 련하여 이 지원이라 생각되어 복을

피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연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악

되었다. 한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자

사이트상에 확인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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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특구에 한해서 사료작물을 인정하고 상한면 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원 상 작물( 화류)에 한 지자체 의견으로는 동계작물의 범 의 확

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화류와 일반작물간의 소득격차가 있어 화류

재배시 경 직불 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그 밖에 자운 등은 개화기간 개화 후에도 주민의 호응이

어 지원 상 작물에서 제외를 요하며 녹비작물의 경우 경 효과가 거나

주 작물 종시기 에 갈아엎는 경우가 흔해 지원 상작물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계작물 지원 단가에 한 여론 의견으로는 각 지원 상 작물 간 지원

단가를 조정하여 차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다음으로,경 보

직불제 련 모니터링 시스템 련 개선사항에 한 의견으로는 개화기 이

인 4월 에 모니터링을 실시하 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집행상 수행 차의 문제 으로는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게끔 수행지

침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진 원회 구성에 있어서 도농교류 문

가라는 용어를 완화시켜 추진 원회 구성 시 유연성 부여,사업집행 시 서

류 차와 행정 차의 간소화 등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타 경 보 직불제 사업 홍보 사업설명회 필요성,원소유주와 임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 지 되는 지원 의 변동사항이 많다는

과 경 직보 제와 련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의 우수지역 방문과 재배교육

등의 연수를 통해 업무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 유기질퇴비사업,조사료생산기반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빠짐으로

인해 경 지구의 집단화에 문제가 생기며,마을 내 주차장과 같은 부 시

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경 보 직불 으로 면 의 5%이내 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의견과 경 보 직불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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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을단 조사 결과

경 보 직불제의 운 실태를 악하고 비교 검증을 통한 종합 성과를

단하기 해서 참여농가 담당 공무원 조사와 별도로 마을조사표에 의한

실태조사를 병행하 다.

마을 조사는 남 14,경남 3,강원 3, 북 2,경북2등 모두 24개 지역을

상으로 표 화된 조사표를 사용하여 지 방문 실사로 진행되었다.

마을조사에서 나타난 작물재배 황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9년도

작물 재배는 2008년도 보다 메 재배가 늘어났고 해바라기,박,라이그라스

등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었다.

구분
2008년도 작물 2009 작물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유채 3 17.6 1 5.0

자운 4 23.5 2 10.0

청보리 6 35.3 4 20.0

메 4 23.5 8 40.0

기타 - - 5 25.0

합계 17 100.0 20 100.0

(표 3-34)경 작물 재배 황 비교

AgriX입력 실태를 악한 결과,9개 지역은 정상 으로 입력하고 있었으나

08년 동계는 입력하지 않은 곳이 1개소,08년 동계만 입력한 곳이 3개소에

이르고 있었다.

AgriX입력 시기를 보면 주로 3월,4월,5월,7월,12월 등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griX 입력 내용도 신청내용 체를 입력하는 곳은 2개소에 불과하고

부분 신청인,면 ,지번 등 일부 항목에 그치고 있었는데 인터뷰 결과

AgriX의 시스템이 미흡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의 활용능력에도 동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AgriX가 제 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밝 졌다.

농 경 직불제 상 지역에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지원되고

있는 정책을 악한 결과,24개 지역 3개 지역을 제외한 21개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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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계획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논농업직불제 25%,친환경직

불제 18.8%,꽃길조성 14.6% 등이 표 인 사업이다.

구분 빈도(명) 비율(%)

논농업직불제( 소득보 직불제) 12 (25.0)

친환경직불제 9 (18.8)

꽃길조성 7 (14.6)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 (8.3)

국토공원화사업 3 (6.3)

축제비용 2 (4.2)

농 체험마을 2 (4.2)

종자 2 (4.2)

기타 7 (14.6)

합계 48 (100.0)

(표 3-35)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 사업(다 응답)

24개 지역 3개 지역은 약서 존재가 미확인되었고 따라서 약서 기간

증 날짜 표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서를 확인

한 결과 2개 지역은 구체 인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개소는 6월

20일로 되어 있었다. 한 3개 지역은 2008년 동계작물의 약기간이 08년

8월～09년7월로 되어 있고 09년 하계 약은 09년 8월로 되어 있는 등 약서

작성 미 리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의 평균 약면 은 24.01ha, 약 참가자수는 평균 20.6명이다.

조사지역의 25개 약서를 확인한 결과 모두 표 형을 상요하고 있었고

10개 약서에 군수 서명이 빠진 곳이 있어 약서 작성이 정하게 이루

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서의 특약사항은 지역별로 비교 다양한 특성을 반 하고 있으나

일부 약서의 경우 사업비 설계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신청

심사,평가 리의 효율성을 해서 사업신청서에서 마을경 자원 황

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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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특약사항

1 조사료로 내 축산농가와 약함.

2 생육상황 60%이상인 경우 보조 을 지 토록 함

3
마을활동계획서 작성됨(원두막,철재터 ,꽃밭조성,농로양변

꽃길조성)

4 마을활동으로 주변 환경 리 인건비 비료 농약이 포함되어 있음

5
마을활동으로 축제행사장 기반조성,마을축제를 한 소품구입

재료비

6
마을활동으로 꽃길조성,묘목구입,농 시설,주변청소 등이

포함됨.

7

나주평야와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58세 가 집단이주한 곳임.작년엔

양보리,올해는 유연보리를 심음.자주 침수되는 지역으로 내년에

m당 1만원 상당의 부직포(친환경)를 논두 에 설치하여 생산비를

이려고 함

8

08년 활동계획서의 내용은 종자구입 비료구입으로 되어 있음.

09년활동계획서의 액은 사업비(2천만원)가 부 정한 것으로 종자,

종비,비료구입비,배수로정비,장비임차료 등을 기입함.

9

축산농가로 구성되어 있음.마을활동계획서의 내용은 종자구입

비료구입으로 되어 있음. 한 비용은 500만원으로 부 정하게

설계되어 있음

10 꽃길조성,묘목구입,선진 장체험으로 작성되어 있음.

11 종인건비,라이그라스종자,산수유 고목 숲 리

12

효석문화제 기간 농산물 매 먹거리장터 운 에 필요한 텐트,

수막,농산물포장박스,부 비용 마을환경개선을 한 도로변

꽃가꾸기

(표 3-36)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 사업(복수응답)

4.생산비 조사결과

경 보 직불제 지원단가의 정성 등을 악하기 해서 경 작물 재배

주민을 상으로 생산비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지역은 2008년 경 작물재배단지 411개 단지 지역별,작물별 재배

면 을 고려하여 10%인 41개단지를 선정하고 각 단비별로 경 작물 재배

농가 표 농가를 선정하여 조사하 다.

조사는 표 화된 조사표를 사용하여 지 방문면 조사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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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

지
농가

재배면적

(㎡)

작물별 조사단지 수

유

채 

자

운

영

청

보

리

밀
메

밀

해

바

라

기 

코

스

모

스

보

리

호

밀

기 

타
계 

구 1 45 160,000 0

4 51 349,844 0

울산 3 44 255,202 0

경기 5 155 289,606 0

강원 9 81 900,427 1 1

충북 11 155 558,480 0

충남 15 290 1,414,389 1 1 2

북 110 1,776 20,519,403 2 1 2 4 1 2 2 14

남 156 3,039 25,210,523 6 4 5 1 16

경북 34 447 2,852,408 1 1 1 3

경남 62 845 3,524,719 2 1 1 1 5

제주 1 213 1,374,500 0

합계 411 7,141 57,409,501 11 6 7 5 4 3 2 2 1 0 41

(표 3-37)조사지역 선정 기

조사내용으로는 조수입(당해년도 생산량,부산물 생산량,농가수취가격)과,

생산비(종묘비,비료비,농약비, 열동력비,수리비,제재료비,소농구비,수

선비,조성비,임차료,기타요 ,고용노력비,자가노력비,토지자본용역비와

농기구 농시설 소유 황)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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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사내역 조사항목 비고

개요

일반 황
농가명, 화,주소,

주재배품종,재배면

재배방법
일반재배,친환경재재배

재배기간,수확기간

조수

입

1.주산물
생산량(일반재배,

친환경재배),평가액

(생산량×

농가수취가격)

2.부산물 생산량,평가액

생

산

비

3.종자,종묘 품명,수량,단가
종자(kg,ℓ),

종묘(주)

4.무기질비료 종류,품명,수량,단가

5.유기질비료 종류,품명,수량,단가

6.양제 종류,품명,수량,단가

7.친환경제재 종류,품명,수량,단가

8.농약비 종류,품명,수량,단가

9.열동력비 종류,수량,단가

10.수리(水利)비 단가

11.제재료비 종류,수량,단가

12.소농구비 수량,단가

13.수선비 종류,수량,단가

14.임차료 종류,수량,단가

15.기타요

16.작업별 농기계

이용률 사용료

종류,이용회수,참여인원,

1일작업량,농기계이용률,

사용료

17.작업단계별

투입노동력(시간)

작업단계,총투입인력,

자가노력,고용노력, 탁
남,여

18.고용노임
지 액, 식물평가액,

합계
남,여,시간당

19.자가노임
지 액, 식물평가액,

합계
남,여,시간당

(표 3-38)생산비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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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작물 단가분석에 앞서 용어에 한 정의를 통하여 조사의 통일성과

타당성을 기하 다.

구분 용어의 정의

조수입

조사 상기간의 해당 작목경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으로서

주산물 평가액(당해년도 생산량×당해년도 농가

평균수취가격13))과 주산물생산에 부차 으로 생산되는 부산물

평가액을 합계한 총액

경 비
조수입을 획득하기 해서 외부에서 구입하여 투입한 일체의

비용

소득 조수입에서 경 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생산활동의 성과

종묘비 종한 종자나 옮겨 심은 묘 등의 비용

비료비 투입된 무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의 비용

농약비 병충해 방 구제에 투입된 농업용 약제의 비용

열동력비 기계동력재료,가온재료, 열재료, 기료 등

수리비
수리구축물의 경상 인 수리·유지 감가상각비와 물을

사용하는데 든 농지 개량조합비

제재료비
투입된 종자,비료,농업용 약제 열동력 등 각 비용으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모든 재료비

농기구상각비
각종 농기구의 비용으로서 각 농기구별 비용부담율을

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

농시설상각비
주택,헛간,창고 등의 비용으로 각 시설물별 비용부담율을

용한 감가상각비를 산출

수리비
수리비는 농기구 농시설의 수리,유지를 하여 수리한

비용

임차료 농기구, 농시설,토지 등을 임차하여 지불된 액

탁료
조사작물 생산과정 일부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탁한

경우의 비용

고용노력비 조사작물의 생산을 하여 투입된 고용노동력의 용역비용

(표 3-39)용어의 정의

13)농가수취가격은 농가 매가격에서 출하비용을 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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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검증을 한 생산비 측정 기 은 다음과 같다.지원단가 검토는

WTO농업 정상에서 규정하는 경 보 직불 의 규정에 따라 경 작물

재배에 따른 추가 인 비용과 소득의 손실을 보 하는 수 으로 검토 하 다.

경 보 직불 은 경 작물재배를 하여 추가 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보 하는 것이므로 자가노력비가 포함된 생산비 측면에서 검토하고 농지임

차료는 부분의 경 재배농가들이 자기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생산비 분석을 한 투입물량과 단가는 조사농가 자료에 의하는데 지역

으로 가격의 편차가 크고 농가구입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비료,농약비

노임은 국평균 단가를 용하 다.

경 작물 재배에 투입되는 물재비에 하여 경 보 직불제외의 사업에

따른 정부 지자체의 보조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산물은 경 작물재배

이므로 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비목 별 수   량 단   가

경

비

간

제

비

종묘비 종자

종묘
농가 투입량 농가 구입가격

무기질 비료비 " 국평균 가격

유기질 비료비 " "

농약비 " "

수리비(水理費) 농가 투입시간 "

농기계사용료 농가 투입량 농가 지 액

제 재료비 " 농가 구입 액

농지 임차료 자가 농지사용으로 제외

탁 농비 농기계사용료에 포함

고용노력비 고용노동 투입시간 국 평균 가격

자가노력비 자가노동 투입시간 "

(표 3-40)생산비 산출 기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동계작물,하계작물의 구분을 떠나 지 실사

참여 농가와 담당 공무원 인터뷰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작물 유형을 분류하 다.



- 73 -

본 연구에서 용한 경 작물의 분류는 경 작물 꽃을 심으로 경 을

평가할 수 있는 작물을 유형1,기타의 작물은 유형 2로 분류하여 생산비

조사를 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용한 경 작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경 작물 유형1:메 ,유채,자운 ,해바라기,코스모스

-경 작물 유형2:청보리, ,호 ,보리

경 작물 유형1생산비 산출결과 생산비는 평균 178,580원으로 산출되었다.

작물 에서는 유채가 227,218원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메밀 유채
해바

라기

코스

모스
자운영 평균

생산비 계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기계사용료

-고용 노력비

-자가 노력비

177,318

35,700

26,147

4,000

75,000

4,291

32,180

227,218

10,000

41,835

12,000

100,500

27,128

35,755

164,628

18,000

40,575

-

45,000

42,461

18,592

163,412

44,200

26,400

5,100

52,800

19,108

15,804

160,332

12,500

21,640

4,000

85,650

1,931

34,611

178,580

24,080

31,319

5,020

71,790

18,983

27,388

(표 3-41)경 작물 유형1생산비

(단 :원/10a)

경 작물 유형2생산비 산출결과 평균 111,517원으로 산출되었다.작물

에서는 호 이 16,022원으로 상 으로 생산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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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청보리 밀 보리 호밀 평균

생산비 계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기계 사용료

-고용 노력비

-자가 노력비

102,219

18,000

33,300

5,000

27,255

5,649

13,015

113,374

20,650

21,640

15,000

45,000

-

11,084

114,454

17,328

33,720

3,935

45,000

6,605

7,866

116,022

33,600

25,605

-

30,000

7,509

19,308

111,517

22,395

28,566

5,984

36,813

4,941

12,818

(표 3-42)경 작물 2생산비

(단 :원/10a)

본 연구에서 참여농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문제 과 건의사항 등과 생

산비 조사결과 분석 내용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시나

리오에 의한 지 단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75 -

○ 1안 :추가 인 비용에 한 보 지원 단가(생산비 기 )

• 제 :WTO규정에 부합되는 경 작물재배를 하여 추가 으로 투

입되는 비용을 보 하여 주는 단가

• 산출기 :

*추가 인 비용은 자가노동의 기회비용을 보 하여 수 있는 생산

비개념으로 근하여 산출,생산비는 수확,포장,운반, 매비용등을

제외한 주산물 비 매시의 생산비로 산출, 부분의 경 작물 재배

농가는 자기 농지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임차료는 생산비

에서 제외

*조사농가의 9.7%가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데 그 50%는 벼농사를

해 임차한 논에 경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나머지 50%만 경 작

물의 집단화를 해 농지를 임차하고 있어 실질 인 농지임차 농가는

4.8%에 불과함.

(단 :천원/ha)

구분

경관작물 1 경관작물 2

메밀 유채
해바

라기

코스

모스

자운

영
평균

청보

리
밀 보리 호밀 평균

생산비 177 227 165 163 160 178 102 113 114 116 112

지

단가
170 170 170 170 170 170 100 100 100 100 100

• 지 단가:경 작물 1⇒ 170만원/ha,경 작물 2⇒ 10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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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지원 단가(경 비 기 )

• 제 :경 보 직 지불제 지원조건 마을경 보 활동비용에서

마을 주민의 직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이 지되어 있어 이를

기 하여 자가 노력비를 제외한 경 비 개념으로 지원 단가를

산출

• 산출기 :경 작물별 생산비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경 비를 보 ,

농지임차료는 제외

(단 :천원/ha)

구분

경관작물 1 경관작물 2

메밀 유채
해바

라기

코스

모스

자운

영
평균

청보

리
밀 보리 호밀 평균

생산비 145 191 146 148 126 151 89 102 107 97 98

지

단가
150 150 150 150 150 150 95 95 95 95 95

• 지 단가 :경 작물 1⇒ 150만원/ha,경 작물 2⇒ 95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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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안 :농지임차료룰 포함한 지원 단가

• 제 : 부분의 경 작물재배 농가는 자기 소유농지를 이용하여 경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재재농가 소유농지의 기회비용도

보 하여 주는 개념으로 지원단가를 산정

• 산출기 :생산비에 농지임차료를 포함하여 산정

(단 :천원/ha)

구분

경관작물 1 경관작물 2

메밀 유채
해바

라기

코스

모스

자운

영
평균

청보

리
밀 보리 호밀 평균

생산비 267 317 255 253 250 268 192 203 204 206 201

지

단가
250 250 250 250 250 250 200 200 200 200 200

• 지 단가 :경 작물 1⇒ 250만원/ha,경 작물 2⇒ 200만원/ha

○ 4안 :소득 발생작물 지원 단가

• 제 : 행 경 작물 에는 농가 매 작물과 비 매작물이 혼재되어

재배되고 있으므로 소득을 기 하여 매에 의한 소득 발생

작물과 비 매에 의한 비소득작물로 구분하여 지원단가를 산정

• 산출기 :(경 비+자가노력비)-소득=지원단가

• 상 소득 작물 :청보리,유채,메 , ,보리,호

• 지 단가 :소득작물 ⇒ 80만원/ha

*(180,401원+43,059원)-144,020원=79,440원/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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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외 사례

제1 근방법 국외 정책의 개

제4장의 내용은 선진 외국의 마을 경 보 활동에 한 정책과 사례 분

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 경 보 사업의 발 개선을 한 정책 시

사 도출하고자 하는 목 으로 진행하 다.국외 사례분석은 국내에 소개

된 2차 자료를 기 로 외국 문헌과 정책사례에 한 자료조사 정책담당자

인터뷰와 자문을 통해 정리하 다.14)

선행연구의 결과 검토와 련 문가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주민의 자발

인 농 경 보 활동에 하여 계약을 근거로 보조 을 지 하는 사례는

국의 ES(EnvironmentalStewardship)제도와 일본의 ‘산간지역 등 직

지불제도’,‘경 자연환경보 형성 지원사업’을 통한 농 경 보 활동,｢경

법｣등에 한 조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 보 직불제에 용가능한

시사 을 찾고자 하 다.

재 EU의 농 정책은 2000년 리스본 략(LisbonStrategy)을 기 로

회원국에 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용되는 농 개발을 한 략

가이드라인15)범 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회원국 정부는 EU차원의

략을 각 지역의 로그램에 하게 반 해야하며 EU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시책간에 일 성과 보완성을 유지해야 한다.

EU는 2007-2013년 기간 에 농 개발의 4가지 축을 추진하기 해 농

림업 경쟁력 향상, 원공간 환경개선,농 삶의 질 개선과 농 경제의

다원화 추진,고용과 다원화를 한 지역 역량 배양에 한 략 가이

드라인을 설정하 다.

EU의 농 개발 정책 연구의 목 인 우리나라의 농 경 보 직불제와

비교 검토가 가능한 부분은 ‘원공간 환경개선’ 련 정책으로 지속가

능한 농 개발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과 토지 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농 경 리정책은 크게 자연환경보 법,자연공원법,경 법과

14) 국사례는 ES주 기 인 NaturalEngland의 Peter.Whitworth,일본사례는 農林水産省 農村振 局

口　崇 담당자의 자료 조와 인터뷰 자문을 거쳐 정리하 다.

15)농 개발을 한 략 가이드라인(CommunityStrategicGuidelinesforRuralDevelopment)



- 79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산간지역직불제의 일부로 맺어지는 정체결 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21세기 신농정2006’에 따라 농 경 자연환경의 보 형성 등을

한 지역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효과 인 지역 활성화를 달성하기

해 기존의 각종 련 사업을 통합해서 평성19(2007)년도부터 새롭게 ‘경 ․

자연환경보 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목 은 농 자연환경의 보 재생,지역자원을 활용한 농

활성화,농 경 형성,자연재생활동을 하는 조직에 한 직 지원 등으로

농림수산성 농 진흥국이 주 하며,민간단체 등이 사업주체로 정액보조와

사업내용에 따라 1/2이내의 보조를 하고 있다.

제2 국의 농 경 정책

1.동향과 개

가.기존 농 개발정책

국농 개발정책 로그램(2000-2006)16)은 EU규정 1257/1999에 규정된

농 개발 정책을 구 하기 해 토지기 지원정책(Land-basedScheme)과

사업별 지원정책(Project-basedScheme)으로 구분하여 농 지역의 경 을

보호하고 향상 지속가능한 기업 농 지역사회 번 을 지원하기 해 10

주요 정책17)을 추진해 왔었다.

‘토지기 지원정책’은 일반 으로 환경식품농 부(DEFRA)가 추진 주체가

되어 농지의 소유 는 경 면 을 기 으로 보조 을 지 하는 것이며 농민

들의 자발 인 참여를 원칙으로 농민은 여러 가지 정책에 동시에 지원하고

보조 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 에서 정책 상지역이 정해진 ‘구릉지

16)ERDP(EnglandRuralDevelopmentProgramme)

17) 국의 10 친환경 농 개발정책은 Land-basedScheme에 의한 ·ESA(EnvironmentallySensitive

Area)·CSS(CountrysideStewardshipScheme)·OFS(OrganicFarmingScheme)·FWPS(Farm Woodland

Premium Scheme)·WGS(Woodland GrantScheme)·HFA(HillFarm Allowance)와 Project-based

Scheme에 의한 ·ECS(EnergyCropsScheme)·PMG(ProcessingandMarketingGrant)·RES(Rural

EnterpriseScheme)·VTS(VocationalTrainingSchem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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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보조 정책’과 ‘환경민감지역정책’을 제외하고는 지역 차별 없이

국 으로 동일하게 용된다.

‘사업별 지원정책’은 세부 로그램에 따라 토지가 아니라 농민,비농민

는 지역단체를 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각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서에 한 심의를 거쳐 지원 상 사업과 지원 액을 결정하는 체계로 개별

인 개발사업이나 로젝트에 을 두고 변화하는 여건에 히 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나. 국 농 개발정책의 환

국의 이러한 농 개발 로그램은 2001년 국에서 국 으로 발생한

구제역을 계기로 큰 환 18)을 맞게 된다.이에 따라 기존의 환경민감지역

정책(EnvironmentalSensitiveAreas:ESA)과 원 리인정책(Countryside

StewardshipScheme:CSS)을 환경 리정책(EnvironmentalStewardship

:ES)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 같은 정책 환과 제도 통합은 기존의 ESA나 CSS가 특정한 지역을

상으로 설정한 환경 리 기 이 지역 농가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 이라는

문제에 한 개선과 함께 ‘더 완화된 기 을 보다 넓은 지역에 용’함으로써

국 체 농 의 환경보 을 효과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 에 따른 것

이다.

국농 개발정책 로그램(2000-2006)에 따라 2006년 12월 말로 계획된

모든 ‘사업별 지원정책’은 완료되었으며 ‘토지기 지원시책’의 경우 개편

통합된 환경 리정책(ES)과 함께 재까지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다.19)

2007-2013년도 국농 개발(RuralDevelopmentProgrammeforEngland

:RDPE)은 소비자 욕구 충족에 기여하도록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 식품

산업 육성, 원지역에서 환경보 과 동물복지에 기여하는 농업의 역할 수행,

농 지역사회의 장기 인 지속성에 기여 등 세 가지 목 을 지향하고 있다.

국의 농 개발정책 로그램은 EU의 농 개발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18) 국농업과 농 정책의 향후 방향을 다룬 CurryReport에 의해 2005년 국농 개발정책은 면 인

개편이 단행되었다.

19) 를 들어 ESA와 CSS의 경우 10년 계약을 맺은 경우 2006년이 지났더라도 계약기간 에는 농가의

희망과 신청에 따라 신계약으로 환하기 에는 기존의 계약이 유효하게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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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축20)으로 구성된 실행 략 체계를 갖추어 추진되고 있는데 제1축과

제3축은 각 지역의 지역개발청(RegionalDevelopmentAgencies:RDA)에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진행하며 제2축 정책은 국 역에 동일하게 용

되기 때문에 내 럴 잉 랜드(NaturalEngland)21)와 산림 원회(Forestry

Commission)가 담당하는 이원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다.

DEFRA(운 주체)

↓ ↓ ↓

Natural England

(제2축)

산림 원회

(제2축)

지역개발청

(제1, 3, 4축)

           산지 신청 ↓         ↓ 산지 신청

EU집행 원회 ↔ 농 지불청

산지 신청 ↓ 보조 지 ↓ 성과 검

농민, 지역 트 쉽, LAG

<그림 4-1> 국 농 개발정책 추진체계

다.기존 주요 정책의 검토

 

새로운 통합정책인 ES를 검토하기에 앞서 기존 정책 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재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토지기 지원시책 에서 가장 보편

인 정책인 환경민감지역정책(ESA)과 그 외 지역에 해 1991년 시행된

원 리인정책(CSS)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환경민감지역정책(EnvironmentalSensitiveAreas:ESA)

ESA는 1987년 MAFF가 주 하여 토지소유자의 자발 력을 통해 농

지역의 빼어난 경 ,야생 동식물,역사 인 특성 보 과 효율 경작을 동

시에 달성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농가나 토지 리자가 앙정부와 10년

계약(5년 후 재조정)을 맺도록 되어 있다.

20)제1축 :농림업의 경쟁력 향상,제2축 : 원공간 환경개선,제3축 :농 삶의 질 개선과 농 경제의

다원화 추진,제4축 :고용과 다원화를 한 지역 역량 배양(LEADER 로그램 운 포함)

21)NaturalEngland는 기존의 EnglishNature,CountrysideAgency가 통합된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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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정기 의 필수 제조건22)은 각 지역은 국가 으로 환경

요성을 지니고 있어야하며, 특수한 경 방식의 용, 리,확장에 의해서

토지경 을 보 해야 한다. 한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의

경작방식을 환해야 한다.각 지역은 환경 심에 해서 명확하고 일

된 단 를 표하여야 한다.

ESA가 제공하는 활동내용은 보상 의 제공뿐만 아니라 농장의 자연환경

평가,환경을 고려한 농업실천을 한 조언과 기술지도 등을 포함한다.

지정 지역 내 농가나 토지 리자들은 앙정부와 10년간의 리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5년 후 계약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계약에 의해 지정

지역에 포함된 토지면 당 연간 보상비용을 직 지불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정 이후 매 3년마다 보상비용(payment)의 표 율을 재검토한다.보상비

용의 액수는 EU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각 ESA의 목표와 성과지표는 지의 주요 자원에 근거를 두어 5년 안에

달성할 다음과 같은 구체 목표와 성과지표23)가 설정된다.

- 반 인 참여목표 :일반 으로 계약 상이 되는 토지의 비율로 표시

( :거친 땅의 75%는 1단계 계약에 속한다)

-계약 토지와 련된 목표( :보존계획에 따라 가축보호용이 아닌 벽과

울타리의 10%를 복구한다)

-다양한 종류의 토지에 ESA 리계약을 용한 결과의 환경 향 지표

( :거친 땅에만 자라는 식물은 퇴화되지 않는다)

22)그러나 이 기 이 단일조건은 아니며 기타의 고려요인이 용된다.

23)1992-1997년도용으로 설정된 WestPenwithESA의 환경목표 결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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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지표

목표1

1.기존의 소규모 field에서 역사 가치와 자연경 특성을 유지한다.

2.‘깨끗한’땅의 75%는 1단계 계약에 속한다.

3.벽과 울타리의 총길이는 이지 않는다.

목표2

1.‘거친’땅의 야생시굴과 자연경 특성을 유지한다.

2.‘거친’땅의 75%는 1단계 계약에 속한다.

3.‘거친’땅에 합한 식물은 악화되지 않는다

목표3

1.특징이 되는 요소들을 리함으로써 자연경 과 특성을 유지,향상

시킨다.

2.기후의 향을 받지 않는 통농가는 없어지지 않는다.

3.계약의 50%는 보존계획에 속한다.

4.기후의 향을 받지 않는 통농가의 10%는 보존계획에 따라 수리

한다.

5.가축보호를 목 으로 하지 않는 벽과 울타리는 보존계획에 따라 수리

한다

목표4

1.고고학 특징과 역사 특징을 유지,향상시킨다.

2.기록된 고고학 /역사 특징은 없어지지 않는다.

3.농사로 인해 이들 특징에 손상이갈 험성도 증가되지 않는다.

4.보존활동의 10%는 고고학 /역사 특징의 리에 할당한다

(표 4-1)ESA의 목표와 성과지표(WestPenwithESA)

ESA제도에 한 모니터링 결과24)를 보면 자연경 모니터링 로그램에

따라 ESA내의 토지지표물의 유형,선형특성, 형특성 등 경 요소들에 한

찰결과 로그램 실시 4년만에 상지역의 93%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야생

동물 자연경 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야생

동물이 잘 보존되고 있었으며 양치류 지역에서는 체 으로 큰 변화가 없

었고 반 으로 볼 때 통 인 가축보호용 울타리가 개선되어 경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결국 농민들의 인식 제고로 경 의 리상태가 개선되는

성과를 달성하 다.

24)ADSS(1996),EnvironmentalmoniteringintheWestPenwithESA1987-1995(Summeryreport)등

4개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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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리인정책(CountrysideStewardshipScheme:CSS)

CSS는 원지역 원회(CountrysideCommission)에 의하여 시범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MAFF로 인계되어 추진되었다.역시 10년

간의 리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리에 한 보상비용은 매년 지 되며,자본

비용(capitalpayment)은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 한다.

CSS의 목 은 환경민감지역 이외의 지역에 한 자연경 농 다양

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경 을 복구․재창출하여 친환경 농 경 을 보

하고 리하는데 있다. 약방식은 국가가 지원 상 지원단가,시행지

침을 정하고 지역주민이 정을 체결하는 국가와 농가간 약방식이다.

CSS가 요구하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종작물 재배 리 : 통종자, 지 환,논두 보호,야생 종 등

-토지경계 시설 :생울타리 설치 돌담복원 등

-역사 유 지 : 통주택,공원,가옥 등 복원

-강,호수 리 :습지,갈 밭,잡목숲 리 등

지원기 은 경 유형에 따른 지원단가를 용하는데 통가옥 건물복

원은 총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약기간은 5년이며 연간 지원단가 상한

(EU규정,1EUR;1,400원)은 단년작물의 경우 840천원/ha/년, 년작물은

1,260천원/ha,기타 토지이용은 630천원/ha,멸종 기 가축품종 보호는 171

천원/UGB,산림 내 방화지 유지는 56천원/ha(하한)～ 168천원/ha(상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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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경종작물

경종작물재배지의 지 환 ￡280/ha

통종자공 ￡250/ha

기존 휴경지의 유지(높은 환경가치) ￡50/ha

야생 종자 종 ￡510/ha

경지의 보호두 조성 ￡90/ha

화 식부 ￡510/ha

토지경계물

울타리쌓기,가치치기/심기 ￡3/m

울타리조성을 한 부가 보조

-기존담의 제거

-울타리설치사 작업

-매듭과 말뚝

-주변 흙 복원

￡0.5/m

￡1/m

￡1/m

￡0.5/m

돌담복원 ￡12/m

역사적 유물 및 

유적지

역사공원의 조성 계획에 따라 가변

택의 정원수

-일반정원수 식수

- 택 공원 정원수 식수

￡6/tree

￡30/guard

통 인 물풀의 복원 ￡225/m

통가옥 건물의 복원 총 비용의 약 50%

강 및 호수

습지 ￡100/ha

갈 밭 ￡100/ha

수변상승에 한 추가보조 ￡60/ha

기타 잡목숲

-통나무

-목재용나무(chamber)

￡40/holt

￡125/holt

(표 4-2) 원보 사업(CSS;CountrysideStewardship)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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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의 행 경 련 정책체계와 주요 정책

가.경 련 체계
 

국의 농 경 보 을 한 보조 지원정책은 Pillar1과 Pillar2의 두 가지

체제로 운 되고 있다.

Pillar1은 EU의 직 인 향을 받는 제도로서 공동농업정책(CAP ;

CommonAgriculturalPolicy)의 시행 로그램인 통합지불제(SPS:Single

Payment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Pilla2는 2000년 농 개발규정(RDP :RuralDevelopmentRegulation)에

따라 도입된 국 자체 정책으로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잉 랜드농

개발 로그램(ERDP)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로그램으로 ES를 시행하고

있다.

EU

Pillar1 Pillar2

공통농업정책((CAP) 2000농 개발규정(RDR)

↓ ↓

EU회원국
↓

UK(웨일즈,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
잉 랜드
↓
농가

EU회원국
↓

UK(웨일즈,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
잉 랜드
↓
ERDP
↓
농가

↓ ↓

DEPRA SinglePaymentSystem
↘ ↙

NaturalEnglandEnvironmental
Stewardship

↓ 농가 ↓

l CrossCompliance
l 야생동물보호
l 경 보호
l EL의 리감독

↙ ↘
l EntryLevelStewardship
l OrganicEntryLevelStewardship
l HighLevelStewardship

주)DEFRA와 ERDP두 기 사이에는 정책조정이 이루어짐

<그림 4-2> 국의 농 경 련 정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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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요정책

(1)통합지불제(SPS;SinglePaymentSystem)

Pillar1의 통합지불제는 EU규정에 따라 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지역에

용하는 로그램으로 국 역을 상으로 농 발 과 농 환경 경

을 리․감독하는 제도이다.

SPS는 생산과 분리하여 보조 을 지 하는 제도로서 농업활동을 하는

모든 농민에게 용되며 지원을 받는 농민은 환경 친화 인 방법으로 농장을

경 하는 경우 SPS외에도 다른 제도에 한 복지원이 가능하다.

SPS시책 내용 환경 경 과 련된 내용은 수려한 자연경 을 보

하고,농업활동에 의한 요한 경 요소의 손실을 최소화하며,야생동물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2)환경 리제(ES;EnvironmentalStewardship)

PillarⅡ의 환경 리제(ES)는 국 자체에서 수립한 농 발 정책인

ERDP의 주요 실천 로그램 하나로서 농 환경과 경 을 통합 체계

속에서 리하는 제도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이 그 상으로 농 경 의 자연미,역사․문화,

야생 동․식물,고요성(tranquillity)을 보 하고 농 크 이션 농

고유의 매력을 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환경 리제(ES)의 도입배경 기본방향

(1)도입배경과 시행주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의 농 경 보 리에 한 근간 정책은

1987년 친환경 농 보 리제도로서 CountrysideAgency에서 시행한

원보존 로그램인 ESA(EnvironmentallySensitiveAreas)와 그 외 지역에

해 1991년 시행된 CSS(CountrysideStewardshipScheme)두 가지이다.

환경계약인 ESA와 CSS제도는 농부들이 토지를 유하면서 친환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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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방식의 유지 등 특수한 방식으로 토지를 친환경 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 방식으로 이들 계약은 자발성에 근거하며 표 화된 계약을 통하여 공

정한 보상수 이 용 공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환경 선택의 결정이 매우 앙지향 인 경향이 강하며,가능한 옵션의

범 가 강제 인 계약사항으로 요구조건이 명기되어 제약이 강하다.

-둘째,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어 환경 인 목 을 달성하는데 필

요한 시간에 비해 상 으로 짧은 편이다.따라서 계약 만료된 이후에

농경지의 보 리를 지속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그동안의 시행 평가결과 기존의 ESA나 CSS가 농지의 환경가치를

제고하기 해 특정 지역 농민들에게 무 높은 환경 리기 을 설정해왔

다고 지 되었고 좀더 완화된 기 을 보다 넓은 지역에 용함으로써 반

인 환경보 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에 한 보완과 후속 리 차원에서 EU의 계획에 따라 국

차원에서 용하는 보조 지원제도인 SPS에 한 보완과 후속으로 지역

경 특성을 살려 다양한 경 가치를 보 할 수 있는 보조 지원제도인

환경 리제(ES)를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ES의 도입주체는 DEFRA이지만 실질 으로 RDS(RuralDevelopment

Service)가 시행하 으며 2007년에 ‘NaturalEngland'라는 통합된 기 에서

리하고 있다.

(2)기본방향

ES는 환경친화 측면에서 종합 인 농 경 의 보 ․ 리를 이루고자

하는 주된 목 과 부수 인 목 을 명시 으로 밝히고 있다.ES의 기본방

향의 주된 목 은 경 의 질 특성의 유지․강화,역사환경 자연자원의

보호,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보 ,농 에 한 공공 근 이에 한

이해,자연자원의 보호이며 유 (genetic)보 ,홍수 리를 부수 인 목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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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환경 리제(ES)의 주요 내용

(1)개요

ES는 농경지의 성격 자격요건에 따라 기 수 리시책,기 유기수

리시책,상 수 리지원시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조건에

한 시책내용을 용한다.

-ELS(EntryLevelStewardship):모든 농지 토지 소유자에게 개방,

시행이 간편,효율 토지 리 요구한다.

-OELS(OrganicEntryLevelStewardship):ELS의 지원조건에 덧붙여

유기 경 리를 요구25)한다.

-HLS(HigherLevelStewardship):친환경 인 리를 목표로 ELS나

OELS조건을 만족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지역의 요한 환경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기 수 리시책(ELS)

ELS는 국 지역의 모든 농민에게 용되는 것으로 모든 농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개방된 것을 칙으로 한다.지원을 받기 해서는 시행지침서에

제시된 60가지의 토지경작방법 에서 자신에게 합한 것을 선택하여 약

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다만,신청항목에 한 합산 수가 ha당

30 을 충족하여야 한다.

약기간은 최소 5년이며 보조 은 ha당 연간 ￡30를 지 받지만 만약

소유 토지 에 15ha이상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 은 연간

￡8로 감소한다.보조 지 은 1년 단 로 지 되는데 6개월 마다 1년치

계약 액의 1/2을 지 하고, 약안의 시행에 따른 경비는 별도로 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ELS토지와 OELS신청 상 토지에 해서 목표 을 설정

② 목표 달성을 해 약항목 에서 자신의 토지에 합한 항목을 선정

③ 신청서 제출 :도면26)( 황도면, 약도면)

25)ELS와 OELS는 환경 여건에 수 차이가 없어 시책내용이 유사함

26)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ha당 3 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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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 작성
②‘농장환경기록도면’ 

작성

③ 리 상 선정

도면작성

-지번, 면 등토지정보정리

-개별농장의 목표 수 검토

-농장환경의 특징 도면기록

-토양침식 험지역 표시

- 리 상목록을참고하여선정

- 리지원 상을 도면에 표시

⑤ 약개시일 선택

공표
④ 수산정

-2, 5, 8, 11월의첫째날 선택

- 약내용을숙지하 음을확인

후 약공표

-지원 상별 수종합산정

-목표 수 달성가능여부 확인

<그림 4-3>기 수 리시책(ELS)신청 약 차



- 91 -

<그림 4-4> ELS신청에 따른 농장환경기록 도면 시

(3)기 유기수 리시책(OELS)

기 유기수 리시책(OELS)은 기존의 유기농지원시책(OFS)을 체하는

것으로 유기농법을 채택하고 있거나 유기농법으로 환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용하는 시책이다.이 경우 소유토지가 유기 혹은 통 가치가 있어야

하며 ha당 60 을 충족해야한다.유기 토지인 경우 기본 30 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최소 5년으로 보조 은 연간 ￡60/ha이다. 통 농장경 방식

으로 환할 경우 추가 인 보조 을 지 받으며 환된 토지가 개량된 토

지인 경우 2년 동안 ￡175/ha,유실수원인 경우 3년 동안 ￡600/ha를 보조

받을 수 있다.

보조 은 1년 단 로 6개월 마다 1년치 계약 액의 1/2지 하되 약

안의 시행에 따른 경비는 별도 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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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OELS신청 상 토지에 해서 목표 을 설정

② 목표 달성을 해 약항목 에서 자신의 토지에 합한 항목을

선정

③ 신청서 제출 :도면27)( 황도면, 약도면),유기 토지 등록증명,수행

일정

(4)상 수 리지원시책(HigherLevelStewardship:HLS)

상 수 리시책(HLS)는 기존의 환경민감지역시책(ESA)에 용되는 것

처럼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환경 자원의 보 이 필요한 경우에 용되는

시책으로 ELS나 OELS에 가입된 토지와 농가를 상으로 한다.가입은 자유

이지만 각 지역의 HLS미래상을 바탕으로 환경 우선순 에 한 평가 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기본 으로 농장환경 리계획(Farm Environmental

Plan)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농가에게 지 되는 지원 은 지역,토지의 환경 가치 등에 따라 상이한데

면 이 6ha이하인 경우 연간 총 ￡395를 지 하는 것부터 3,000ha이상인

경우 연간 ￡3,350까지 기본 지원 을 받는다.지원 은 농민 각자의 약에

따라 다르며 6개월 마다 지 한다.

약기간은 10년으로 5년째에 해지가 가능하며 약은 분기별로하며 8.1,

11.1,2.1,5.1에 각각 약이 개시된다.

HLS의 지원 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HLS 리를 통한 토지의 정 특성을 밝힐 수 있는 농장환경계획

(Farm EnvironmentPlan:FEP)28)을 수립하여 신청서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

② 농 개발청 지도사의 상담 → RDS의 주요 평가 → 지도사가 방문하여

향후 10년간의 약에 한 구체 동의 → FEP에서 수립한 목표달

성을 한 리항목에 해 의 → 약서 서명

지원마감 :등 에 계없이 5.31,7.31,9.30,12.31

27)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ha당 3 을 추가

28)FEP는 조사자나 용역사를 통하여 작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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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환경 리제(ES)경 리지침

(1)기 수 리시책(ELS)과 기 유기수 리시책(ELS)의 경 리 상

ELS와 OELS의 농 경 의 다양한 특성을 보 할 수 있는 10가지를 리

상29)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분 관리대상 세부항목 예

1 경계부 특성 생울타리 리,돌담유지,도랑 리

2 수목과 산림 경작지, 지,휴경지내 수목

3 역사 경 특성 경작물 외의 역사 유 지 선정

4 선형완충지․가장자리 경작지와 휴경지의 2～4m 완충지

5 경작지 갸울나기,그루터기,벌 서식 제방

6 곡류 잔존 지에 씨앗과 화분,화 등 잔존

7 토양 보호 침식 험의 경작지 리 감방안

8 LEF외 지 지 리되지 않는 토지의 모서리 부분

9 고지 :조건불지지역 황무지와 거친 목지

10 리계획 토양 리, 양 리,비료 리 등

(표 4-3)ELS/OELS 리 상 세부항목

29)농민들이 신청서(경 리 계획표)를 작성할 때 이 항목 에서로 각 농장의 실정에 맞는 리 상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수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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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 상의 세부항목에 한 실행력과 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 각 세부항목에 한 구체 인 리지침을 정하고 있다.

관리항목
EB1 생울타리 리(양쪽면) 22 /100m

EB2 생울타리 리(한쪽면) 11 /100m

관리지침

․자연경 과 조화를 이루는 례 높이(1.5m 이상),높이와 폭

이 불규칙한 것은 오히려 서식처로서 최상의 공간을 제공함

․ 약체결시는 1.5m이하여도 가능하나 추후 1.5m 이상으로 유지

해야 함

․산울타리 심으로 2m 범 에서는 비료,거름,살충제 살포 지

․2년에 1회 이상 그리고 같은 해에 모든 생울타리를 자르면 안

됨,생울타리 제방은 지역 고유방식으로 유지해야함

․조류산란기인 3월 ～ 7월은 정 지

․생울타리 조성,정기벌채는 3월 이 에 완료, 외 인 부 작업

은 3월말까지 가능(단,4월1일은 조류 둥지가 없는지 확인 조사

하는 시기임)

․이미 수목이 조성된 곳은 수목사이로 생울타리가 자랄 수 있도

록 어린 묘목을 남겨두어야 함( :지역경 특성에 합하게

수목간격을 200m이상 임의로 간격을 둠)

(표 4-4)ELS의 리지침_생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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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항목
EB4 돌담 리(양쪽면) 16 /100m

EB5 돌담 리(한쪽면) 8 /100m

관리지침

․ 약기간 에는 돌담 훼손이나 수선으로 인해 원래 상태와 차이

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야함

․돌담길 통로/담은 기계나 가축이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함.가축때

문에 손상을 입은 경우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가축 통과를 방지

해야 함

․돌담에 있는 어떠한 돌도 원래 치에서 옮겨서는 안됨

․필요한 기 을 충족해서 돌담 에 수목이 자라는 곳은 생울타리

선택조건 EB1,EB2 는 EB3 하나를 신청할 수 있음

․조건으로 지정된 돌담 높이는 둑의 꼭 기부터 측정함

․모든 수선과 유지작업은 지역 경 특성에 따라 원래 돌담 축조

시 사용되었던 통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수로 설물을 돌담에 던져서는 안됨

(표 4-5)ELS의 리지침_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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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항목

EE7 개선된 구 지내 완충연못 400 /ha

EE8 개선된 경지내 완충연못 400 /ha

OE7 유기 지내 완충연못 500 /ha

OE8 윤작지내 완충연못 500 /ha

관리지침

․ 패치(patch)크기가 0.5ha이상이 넘지 않아야 함

․ 각 연못마다 폭은 최소 10m

․ 잡목지 의 개발을 허용하되 가장자리 폭의 반 이하만 가능

․ 비료나 거름 살포 지

․ 자연재생과 종에 의한 완충지 조성

․ 조성 후 1년에 5회 이상 벌 지

․ 국소 인 제 제 사용 가능

(표 4-6)ELS의 리지침_완충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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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항목 EB6 수로 리(Ditchmanagement) 240 /100m

관리지침

(표 4-7)ELS의 리지침_수로 리(Ditchmanagement)

 

관리항목

EB8

생울타리와

수로 리

38 /100m(EB1울타리연장 선택권과 병합)

EB9 26 /100m(EB2울타리연장 선택권과 병합)

EB10
56 /100m(EB2 울타리연장 강화 선택권과

병합)

관리지침

(표 4-8)ELS의 리지침_생울타리와 수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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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항목 EB3 리미엄 생울타리 리(울타리 양쪽) 42 /100m

관리지침

(표 4-9)ELS의 리지침_ 리미엄 생울타리 리 (울타리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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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항목 EB11 돌담 보호와 유지 리 15 /100m

관리지침

(표 4-10)ELS의 리지침_돌담 보호와 유지 리

(2)상 수 리지원시책(HigherLevelStewardship :HLS)의

경 리 상

상 수 인 HLS는 기 수 리시책(ELS)와 기 유기수 리시책(ELS)의

리 상을 포함하여 보다 높은 수 의 이행조건을 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HLS는 상지의 지역환경 특성이 시되므로 지형 ․환경 측면을

고려한 14가지의 리 상과 세부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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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대상 세부항목 예

1 생울타리 환경가치가 높은 생울타리 유지

2 수목림,잡목지 경지 집약 지 내 오래된 큰 나무

3 과수원 가치가 높은 통과수원 유지․복원창조

4 역사 환경 자연 재생을 통한 경작지 복귀

5 경작지 주변 여유지를 화류가 자라는 지로 개선

6 자원보호 지 비용사료 지로 경작지 복귀

7 지 자연 지의 우 종(優占種)유지․복원창조

8 황무지,고지 황무지의 유지․복원창조

9 근성 구에게나 개방

10 지 heathland 지 히스가 자라는 지 유지․복원

11 간조(Intertidal)연안 바닷물이 드나드는 늪지 유지․복원

12 습지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연못 유지

13 추가사항 침입수종의 조 을 한 추가

14 나머지 ELS,OELS항목을 HLS에 포함

(표 4-11)HLS 리 상 세부항목

HLS는 지원 상의 환경특성에 따라 승인 의가 필요한 기 이 있으며

이 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농민이 실제 인 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기타 환경 향평가(비경작지와 자연지역)표 2001과 환경 향평가(산림

지역)표 1999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농가의 특성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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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특성 관련 기관

특별과학 심지역 LocalEnglishNature

시 기념물 EnglishHeritage의 기념물 리부서

유역에 향을 미치는 작업 환경청이나 InternalDrainageBoard

수목/산울타리 련 작업 지방청의 TreeOffice나 산림 원회

목록에 상정된 건물 지방청의 ConservationOffice

보 지역 지역계획청

계획허가 지역계획청

국립공원 국립공원청

(표 4-12)HLS 약계획안에 한 검토 승인기

바. 국 환경 리제(ES)의 시사

(1)문제 : 약 농가의 의견

ESA나 CSS를 개선하여 ES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농민들은 신청 차

서식이 복잡하고 도면작성 등에 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향후 5년,

10년간 신청한 약내용을 수행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2)시사

국은 농 경 보 형성을 한 정책수립과 추진의 체계 근거를

구축하고 단계별 실질 리수법(LandscapeCharacterAssessment30)→

TheCharacterofEngland→ JointCharacterAssessment)을 제시하고

있다.

30)LCA에는 치,경 특성,핵심 특성,변별 특징,물리 향 등에 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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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LCA의 경 특성구역도 시(Dacorum Borough)

국 ES는 농 경 에 한 종합 -다면 근방식인데 비하여 우리

나라의 경 보 직불제는 아직 단편 인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S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역사문화 가치를 가진

다양한 경 요소를 상으로 보조 을 다양한 농 경 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 직불제도 작물의 범 를 넘는 다양한 농 경 자원에

한 보존-발 -창출로 이어지는 경 리계획을 추진하고 나아가 이를 활용

한 교육,농 등 농 발 계획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가 ES신청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 특성도는 작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상세경 에 한 자료구축과 이를 통한 효율 인 농 개

발정책 수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을 통하여 장기 으로는 농 경 계획 농 개발

계획의 연계 DataBase로 활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 경 을 구성하는 요소에 한 구체 인 내용을 담은 지침설정을 통해

실질 인 리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제도나 지침이 선언 내용을 담은

추상 수사항보다는 일 되고 공통 으로 수할 수 있는 구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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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항을 담아 참여농가 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를 수함으로써 실질

으로 경 자원의 보존에 기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제3 일본의 농 경 보 정책

일본의 농 경 보 정책은 경작포기지 발생을 억제하고 다면 기능을

회복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는 가장 표 인 제도인 ' 산간지역 등

직불제'를 심으로 경 보 활동에 한 지원을 주요 목 으로 하는 '경

자연환경보 형성지원사업'과 이 제도의 구체 사업인 '자연환경보 재생

pilot사업'에 해서 알아본다.

1. 산간지역 등 직불제

가.도입배경

일본의 산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어 농

업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지 등의 리가 히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해 경작 포기지가 증가하여 다면 기능의 하가 하게

나타났다.

산간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년내에 2,000여개 마을이 붕괴할 기에

처해 있다는 기감이다.이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산간지역의 자원

체의 리주체가 사라지는 새로운 단계에 어들게 된다는 것이며 WTO

체제에 의해 로벌화와 새로운 자유경쟁 단계로 들어섰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도 이제는 이러한 체제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 앙

으로부터 일방 으로 집행되는 농정을 이제는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농정

으로 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 제

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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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입경

식료․농업․농 기본문제 조사회답신 98.9월 제도 도입의 제언

 

농정개 강 98.12 상지역 등 제도의 틀 마련

 

산간지역등직 지불제도 검토회 보고 99.8월 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산간지역등직 지불교부 교부 2000 제도실시

다.제도의 개요

(1)목

경작포기지 증가 등에 의해 다면 기능의 하가 특히 염려되고 있는

산간 지역 등에 응하고 농가의 육성 등에 의한 농업 생산의 유지를 도

모하면서 경작포기지의 발생을 방지해 다면 기능을 확보하기 한 목

으로 직 지불(직 지불교부 )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 평성 17년도부터는 경작포기지의 발생을 지속 으로 방지하기 해서

자율 ·계속 인 농업 생산 활동 등의 체제 정비를 향한 극 인 노력을

기울이는 내용을 추가하 다.

(2) 상지역과 농지

직 지불 교부 의 교부 상농용지는 1의 지역 진흥 입법 2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 생산 조건이 불리하고,경작포기지의 발생 염려가 큰 농진

농용지 구역(농업 진흥 지역의 정비에 한 법률 제8조 제 2항 제 1호에

정하는 농용지 구역)내의 1ha이상의 면 을 가진 일단의 농지31)여야 한다.

31)• 일단의 농용지 :농용지 면 이 1ha이상의 단지 는 농상의 일체성을 가진 복수의 단지의 합계면 이

1ha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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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지역 :자연 경제 사회 조건이 불리한 지역

① 特定農山村法、山村振 法、過疎法、半島振 法、離島振 法 등의 地域

振 立法에 의해 지정된 지역

② 지역실정에 따라 都道府県知事가 지정한 조건불리지역(特認地域）

(나) 상농지（농업생산조건이 열악한 농지）32)

① 경사55지(논은20분의 1이상、밭 원 채조방목지는 15도 이상)

② 자연조건에 의해 소구획·부정형인 논(부분이 30a미만으로 평균 20a이하)

③ 지비율이 높은(70% 이상)지역의 지

④ 시정 장의 단에 따라 결정한 경우

-완경사농용지 :논은 100분의 1이상,밭· 원·채 방목지는 8도 이상

-고령화율(40%이상)·경작포기율(논은 8%이상,밭은 15%이상)이 높은 농지

⑤ 의 기 에 하는 것으로서 都道府県知事가 정한 기 에 해당하는 농지

(特認基準農用地）

• 단지 :하나의 농용지나 그 장소가 직 는 농도나 논두 을 경계로서 인 하는 복수의 농용지의 것

• 농상의 일체성 :단지간에 경작자 등이 복하고 모든 경작자에 의해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나 동일

생산조직에 의한 농업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수로나 농도 등이 구성원

원에 의해 리되어 있는 경우 등

32) 상농용지의 기 은 경사지는 논：경사 1/20이상,밭：경사15도 이상,완경사지는 논：경사1/100이상,

밭：경사 8도 이상,그 외 소구획・부정형한 논이나 산기온이 낮고 들 비율이 높은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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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산간직불제 상농용지 기 도

(3)신청 결정 차33)

( 락)34) （행정）

정내용의 교섭 ←제시 행정의 기본방침의 책정

락 정의 체결 ←지도

락 정의 실천 신청→ 정체결의 지도

교부 의 수령 ←인정

공동 처활동으로의 충당 ←확인 상행 의 확인

정참가자들에게의 배분 ←교부 교부 의 교부

라. 정의 내용

산간지역등 직 지불제도는 상농업용지에서 계속 인 농업생산을 행

하는 농업자 등에 해서 교부 을 교부하는 제도로 정에는 락 정과

개인 정이 있다.

33)기본 으로 인정・확인 등은 각 행정기 과 락 사이에 이루어진다.

34)여기서 말하는 ‘락’은 ‘일단의 농용지에 있어서 정참가자의 합의하에 농업생산활동 등을 력해서

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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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락 정

락 정은 직 지불의 상이 되는 농업용지에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행

하는 복수의 농업자 등이 체결하는 정을 말한다.

해당 제도의 상이 되는 농용지(상기를 참조)를 경작 하고 있는 농업자나

생산 조직 등이 력하여 락의 미래상을 명확히 한 다음 정한 농업 생산

활동 등 (농업 생산 활동,수로나 농도의 유지· 리 활동,경 작물의 재배

등의 다면 기능의 증진으로 연결되는 활동을 담당하는 농업자를 심으로

농업 생산체제 정비 등 지속 인 농업 생산 활동을 한 활동 등 (아래 표의

기 을 참조)을 5년간 계속해 실시하는 것을 결정한 정(시정 장의 승인이

필요)이다.

취락 정 활동으로 이행하여야 할 농업 생산 활동 등에 한 기

① 메뉴1( 락의 미래상을 명확화하고 5년간 최 한의 농업생산활동을 이행

하는 정)

농업생산활동 등(필수사항)

다면적기능을 증진하는 활동（선택적필수사항）

필수사항

1． 락마스터 랜35)의 작성

2．경작포기방지 등의 활동

3．수로・농도 등의 리활동

선택 필수사항

（1이상을 선택）

1．국토보 기능을 높이는 처

2．보건휴양기능을 높이는 처

3．자연생태계의보 에 도움되는 처

(표 4-13)기 단가가 교부되는 조치:필수요건(모든 정에서 필수)

  

  

35)10～15년 후의 락의 미래상을 명확화해서 그 미래상을 실 하기 해 5년간 락의 조치 활동내용이나

스 을 정참가자의 합의하에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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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메뉴2（메뉴1의에 내용에 추가하여 정기간 내에 자립 는 계속

인 농업생산활동체제 정비의 강화를 이행하는 정）

메뉴1의 내용에 추가하여

장래를 한 농업생산활동 체제 정비를 목표로 하는 극 인 조치

필수

요건

1．농업용지 등 보 지도36)의 작성

2．농업용지 등 보 지도 활동의 실천37)

선택적

필수

요건

(A 

또는 

B를 

선택)

A

(2이상

선택）

［1］생산성·수익향상

（1이상 선택)

1．기계・농작업의공동화

2．고부가가치형농업의 실천

3．고장산농산물등의가공・ 매

［2］책임자의 육성

（1이상 선택)

1．신규지농자의 확보

2．인정농업자의 육성

3．책임자에게의 농지집

4．책임자에게의 농작업의 의택

［3］다면 기능발휘

(1이상 선택）

1．보건휴양기능을 살란 도시주민 등

의 교류

2．자연생태계의 보 에 한 학교교

육등의 제휴

3．다면 기능의 지속 발휘를 향한

비농가・다른 락

B

(1선택)

1． 락을 기 로 한 농조직의 육성

2．책임자의 집 화

(표 4-14)체제정비단가가 교부되는 조치 :선택요건(체제정비단가요건)

36)다음 하나 이상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말한다.

• 농지의 제방、수로、농도 등의 보수・개량이 필요한 범 、 는 치

• 조수해방지 책이 필요한 치

• 기경작포기지의 복구 는 임지화를 실시하는 범

• 농작업의 공동화、 는 수 탁등이 필요한 범

• 그외 장래에 걸쳐서 정하게 정농용지를 보 하기 해 필요한 사항에 한 범

37)농지의 제방,수로,농도 등의 보수,개량,조수해방지 책,기경작포기지의 복구 는 임지화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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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메뉴3（보다 극 인 처를 행한 정）

메뉴1 또는 2에 추가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

선택사항

( 처

내용에

따라

가산)

1．규모 확 가산（계속실시）

책임자가 새롭게 이용권 등을 설정한 농지를 5년간 이상 계속하여

경작

2．토지이용조정가산

책임자에 해서 새롭게 정면 의 일정비율 이상에 이용권 등을

설정

3．경작포기지 복구가산

새롭게 정면 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경작포기지를 복구

4．법인설립 가산

새롭게 특정농업법인 는 정농용지면 의 일정 비율 이상을

상으로 한 농업생산법인을 설립

(표 4-15)가산조치와 련된 조치 :선택요건(가산조치)

주1.규모확 가산과 토지이용 조정가산은 복해서 수 하지 못한다.

주2.동일 농용지의 상으로 특정농업법인에 계되는 가산과 농업생산법인의 계되는 가

산을 복해서 수 하지 못한다.

(2)개별 정

개별 정이란 인정 농업자,인정 농업자에 하는 사람으로서 시정 장이

인정한 사람,제3섹터,특정 농업 법인,농 생산 조직 등이 이용권 설정

이나 농사일수 탁등에 의해 개별 으로 상 농지를 맡아 농업 생산 활동

등을 5년간 계속해 실시하는 것을 결정한 정을 말한다.

(3)4 정의 상이 되는 행 와 상자

락 정 는 개별 정에 따라 5년간 이상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농업생산

활동 등이 정의 상 활동이 되며 락 정 는 개별 정에 따라 5년간

이상 계속해서 이행하는 농업자,제3섹터,생산조직 등이 정의 당사자 자

격을 가진다.



- 110 -

마.교부단가

교부단가는 정을 기 로 한 활동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즉,메뉴1만

실시하는 경우는 기 단가가,메뉴1＋메뉴2를 실시하는 경우는 체제정비단

가가,메뉴3을 실시하는 경우는 의 두 가지에 더해서 가산단가가 교부

된다.

교부단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지목 구분 기초단가 체제정비단가

논
경사 16,80엔 21,000엔

완경사 6,400엔 8,000엔

밭
경사 9,200엔 11,500엔

완경사 2,800엔 3,500엔

들판

경사 8,400엔 10,500엔

완경사 2,400엔 3,000엔

들의 비율이 높은 들 1,200엔 1,500엔

재초방목지
경사 800엔 1,000엔

완경사 240엔 300엔

(표 4-16)교부단가1（10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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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확대가산

논 1,500엔

밭 500엔

들 500엔

토지이용조정가산 논 500엔

※요건을 채우는 협정전체의 농지에 

가산
밭 500엔

경작포기지복구가산

논 1,500엔

밭 500엔

들 500엔

법인설립가산 논 1,000엔

（특정농업법인） 밭 750엔

※1법인100천엔/년을 상한으로서、 들 750엔

협정의 대해서 교부 재 방목지 750엔

법인설립가산 논 600엔

(농업생산법인） 밭 500엔

※1법인60천엔/년을 상한으로서、 들 500엔

협정의 대해서 교부 재 방목지 500엔

(표 4-17)교부단가2（10a당)

  

교부단가에 한 유형과 기 은 다음과 같다.

• ‘기 단가’는 5년간 이상 계속해서 정한 농업생산활동 등에 념한

경우의 단가를 말한다.

• ‘체제정비단가’는, 정한 농업생산활동 등에 추가해서 기계/농작업의

공동화 등의 농업생산활동 등을 계속 유지한 경우의 단가를 말한다.

• ‘규모확 가산’은 책임자가 새롭게 이용권 등을 설정한 농용지를 5년간

이상 경작할 경우의 가산조치를 말한다.

• ‘토지이용조정가산’은 책임자에 해 정면 의 일정비율 이상에

해서 새롭게 이용권 등을 설정할 경우의 가산조치를 말한다.

• ‘경작포기복구가산’은 정면 의 일정비율 이상에 해서 경작포기

지를 복구할 경우의 가산조치를 말한다.

• ‘법인설립가산’은 새롭게 특정농업법인 는 정농용지면 의 일정

비율 이상을 상으로 한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할 경우의 가산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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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수 의 제한 등에 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용하고 있다.

• 소구획・부정형한 논,고령화율・경작포기율이 높은 농지에 해서는

완경사의 단가와 같은 가격을 용

• 농업자당 교부상한은 100만엔이며 다만 생산조직,제3섹타 등은 용

제외

• 규모확 가산과 토지이용 조정가산은 복해서 수 하지 못함

• 동일 농지를 상으로 특정농업법인에 계되는 가산과 농업생산법

인에 계되는 가산을 복해서 수 하지 못함

바.역할 분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 한 조로 직 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시정

은 상농지 지정, 락 정과 개별 정의 인정,교부 의 교부 등 사무를

맡고 도도부 정부는 립 인 심사기 설치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사.기간

실시기간은 평성 17년(2005)부터 평성 21년(2009)까지 5년간 한시 사업이

지만 산간지역 농업을 둘러싼 제 정세의 변화, 정에 의한 목표 달성을

향한 노력을 반 한 농용지의 유지· 리의 체 인 실시 상황 등을 근거로

해 제도 체의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시 기간 이라도 농업 수익의 향상 등에 의해 상 지역에서의 농업

생산 활동 등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교부

교부가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

• 락에 해서는 담당 농업자가 취락의 핵심으로 정착하는 것 등에 의해

교부 의 교부가 없어도 취락 체 으로 농업 생산 활동의 계속이 가능

해져 경작 포기의 우려가 없다고 단되는 경우

• 개별 농업자에 해서는 농업 소득이 도시지역 근로자(동일 도도부

내)의 평균소득을 웃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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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간지역 등 직 지불제도의 실시상황(평성20년)38)

2008년도 기 산간지역 등 직 지불 교부 을 교부한 행정구역마을은

국에서 1,028마을,北陸 지방에서는 67마을(니이가타 22,토야마 12,

이시까와 16,후꾸이 17)이다.

이것은 상 농용지를 가진 국 1,116마을의 92.1%,北陸에서는 68마을

98.6% 로 되어있고 국 평균보다도 7% point가 높다.

  평성 19년도 평성20년도 증감(비율)

교부시정 수(1)
국 1,038 1,028 △10(△1.0%)

北陸 70 67 △3(4.3%)

상시정 수(2)
국 1.128 1,116 △12(△1.1%)

北陸 71 68 △3(△4.2%)

1/2
국 92.0% 92.1% 0.1point

北陸 98.6% 98.6% 0.0point

(표 4-18)실시 행정구역마을수

주:평성20년도의 행정구역수는 H(평성)21년3월말 재

주:평성19년도의 ‘교부 행정마을수’는 19년도에 교부한 행정구역마을로써 도도부 에서 보

고가 있었던 행정마을수로 H(평성)20년3월 말 재

주:평성19년도의 ‘상 마을수’는,19년도에 교부 상이 되는 농용지를 가진 마을로써 도도

부 에서 보고가 있었던 마을수로,평성20년 3월 말 재

정수를 보면 2008년 말 재 락 정39)수는 2007년보다 46 정 증가한

28,299 정이며 개별 정수는3 정 증가한 458 정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교부 이 교부된 면 은 66만4천ha,北陸에서는 2만7천ha(니이

가타 16,319ha,토야마 4,611ha,이시카와 3,458ha,후쿠이 2,290ha).

이다.교부면 율( 상농업지면 에 한 교부 교부면 의 비율)은 국

82.1%,北陸 79.1%이며 국평균에 3% point낮지만 도도부 의 평균보다

4% point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8)2008년도 기 ,자료 :호쿠리꾸(北陸)농정국(평성 21년 6월 16일)

39)교부 교부면 기 단가가 교부된 면 은 13만7천ha,체제정비단가가 교부된 면 은 52만8천ha이며

,교부 교부면 에 한 체제정비단가의 교부면 의 비율은 국이 79,4%,北陸은 7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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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성과 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기경작포기

지의 리상황을 보면 국 166ha,北陸 11ha(니이가타 7ha,토야마

2ha,이시카와 1ha후쿠이 2ha)의 기경작포기지에 한 복구가 계획되어

2008년까지 국에서 84ha,北陸에서는 7ha가 복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자연재해를 받고 있는 농용지의 복구는 국 786ha,北陸

528ha(니이가타 479ha,토야마 23ha,이시카와 16ha,후쿠이 9ha)의

복구가 계획되어 2008년도까지 국에서 720ha,北陸에서는 489ha(니이가

타 479ha,토야마 2ha,후쿠이 8ha)이 복구되었다.기경작포기지

한계 농지의 임지화를 보면 국 53ha,北陸 4ha(니이가타 2ha,후쿠이

2ha)의 임지화 계획 2008년도까지 국에서 19ha,北陸에서 1ha이 임지

화되는 실 을 거두었다.

차.시사

산간직불제는 단순한 보상 차원의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경작포

기지의 복구 등 극 인 목 달성을 해 노력하고 있다.

-기경작포기지 복구( 국에서 84ha,北陸 7ha)

-자연재해 농지 복구( 국 720ha,北陸 489ha)

-기경작포기지 한계 농지의 임지화( 국 19ha,北陸 1ha)

北陸 지방의 락 정 내용을 보면 제도의 실시 목 의 하나인 농지의

다면 기능을 증진하는 활동 약 내용 에는 주변 임지의 풀베기

(65.0%)등 비교 단순한 활동 주로 되어 있으며 경 작물의 재배는

36.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기간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으로 정하 지만 산간 지역 농업

환경의 변화와 목표 달성도 등 농지의 유지· 리 체 인 실시 상황 등을

단하여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하여 계속 으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시정 이 상농지 지정, 락 정과 개별 정의 인정,교부 의 교부 등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도도부 정부는 립 인 심사기 을 설치하는

등 역할분담과 유기 인 조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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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 자연환경보 형성지원사업'

가.배경과 목

                                               

일본은 평성18(2006)년 4월,「21세기 신농정2006」에 의한 「일어서는

농산어 」유식자회의 제언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향한 활동의 참가 진

등을 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해서는 아름다운 농산어 의 경

이나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키고,기르고,지역 독자 인 창의 연구 활동에

의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하다는 인식에 합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 경 자연환경의 보 형성 등을 향한 지역 활동을 지원

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효과 으로 실시하기 해 기존의 각종

련 사업을 통합해서 평성19(2007)년도부터 새롭게 '경 자연환경보 형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나.사업내용

‘경 자연환경보 형성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 농 자연환경의 보 재생 :양호한 농 의 자연환경을 보 재생하기

한 활동을 지원하기 해 활동 추진상의 과제에 해 시범지구를 만

들어서 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으면서 해결방책의 검토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 활성화 :농 경 이나 자연환경과 같은 지역

자원이 조화를 이루는 원공간으로 살려 농 의 활성화 활동을 지원

하기 해 매력이 있는 원공간으로서의 요건의 검토,활성화에 의욕이

있는 지구의 등록, 국의 선진지구의 사례를 살린 가꾼 식견을 살린

가이드의 작성이나 보 ․계몽 활동을 한다.

• 농 경 형성,자연재생활동은 하는 조직에 한 직 지원 :농 경 의

보 형성,자연환경의 재생을 향한 조사연구,보 활동 등을 하는

NPO 등의 활동조직에 해 직 지원하며,공모방식에 의한 NPO 등

직 지원하기 한 시스템을 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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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업실시주체 등

‘경 자연환경보 형성지원사업'은 농림수산성 농 진흥국 통 환경과․

농지자원과에서 주 하며 민간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된다.

지원 보조율은 정액으로 사업의 1/2이내로 하고 사업실시 기간은 평

성19년도 ～ 평성21(2009)년도까지이며 평성21년도의 산규모는 개산결정액

(평성20년도 산액)으로 151,578(183,300)천엔이다.

3.경 자연환경보 형성지원사업 농 경 '자연환경보 재생

pilot사업'

가.배경과 목

농 지역 경 ․자연환경의 보 형성 등을 한 지역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하여 계단식 논이나 농업용수로의 보 등을 한

경 형성,동식물의 조사나 습지의 조성 등을 한 자연환경의 보 재생

기여활동을 하는 특정비 리활동 진법(평성10년 법률 제7호)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비 리활동법인(NPO법인)등에 해 직 지원하기 해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나. 상활동

                                               

이 사업의 상활동은 농 특유의 양호한 경 형성의 진 농 의 자

연환경의 보 ․재생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구체 활동내용은 신청단체가

제출한 응모신청서를 심사해서 결정한다.

활동의 구체 인 사례는 이럿사업 공모세칙에 공지하고 있다.

Pilot사업 상

-농 특유의 양호한 경 형성의 진에 이바지하는 활동

-농 의 풍부한 자연 환경의 보 ·재생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활동으로서 구체

인 사례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활동이라도 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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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지역

                                               

이 사업의 주된 상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한 법률(소화44년

법률 제 58호)제6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정한 농 진흥지역에 해당하는 구역

이다.

(1)경 법 (평성16년 법률 제110호)제55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정한 경 농업진흥

지역정비계획의 구역

(2) 원환경정비 마스터 랜(「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농업농 정비사업 등

기본요강」(평성14년2월14일부 13농진 제2512호 농림수산사무차 의명통지)

제1에 규정하는 원환경정비 마스터 랜을 한다.)에 의거해서 설정된 환경

창조구역 는 환경배려구역

라. 상단체

이 사업이 신청 지원 상은 NPO법인이거나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단체이고,지방농정국장(홋카이도 :농림수산상 농 진흥국장,오키나와 :

내각부 오키나와총합사무국장.이하 같음)이 심사기 에 따라 단체의 정

도는 규약,재무상황,활동 상황 등을 평가해서,사업실시능력이 있다고 인

정한 단체를 상으로 한다.

마.조성 액과 회계

사업 조성 은 150만엔 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된 조성 액 낮은

액을 상한으로 하며 다만 조성 상 경비는 1로 결정된 활동에 사용하는

경비로서 조성 상 단체의 통상의 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조성 상 활동에 필요한 무상노무비를 조성 상 경비의

조성 상 단체 부담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A＜B/2의 경우는,B/2의 액

(2)B/2≦A≦B의 경우는,A의 액

(3)B＜A의 경우는,B의 액

A.무상노무비(최 임 법:소화34년 법률 제137호)제16조에 의거해서 정해진 지

역별 최 임 액에 활동에 사용한 무상노무 총시간 인수를 곱한 액)

B.조성 상경비에서 무상노무비를 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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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응모방법과 심사 등 차

응모신청단체의 표자는 공모세칙에 첨부된 응모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서 공모세칙에서 정한 기일까지 사단법인 농 환경정비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

심사는 사 심사 -본심사이 단계를 거쳐 상자에게 통지된다.사 심

사는 응모신청자가 제출한 응모신청서에 해서는 센터가 사 심사를 실시

사 심사에 필요한 경우 응모신청자에 해서 자메일, 화 등에 의한

문의를 할 수 있다.본 심사는 지방농정국이 심사 원회를 개최해서,응모

신청서를 심사.이 심사결과에 입각해서 사업채택의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7)기타

  

사업기간은 단 년도 사업으로 조성 상자는 지방농정국장이 지정하는 기간

까지 공모세칙에 정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사업의

실시상황에 해서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지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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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제1 연구결과 요약

1.농 경 직불제 실태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 보 직불제 사업이 국 으로 확 된 시 에서의 경

보 직불제 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경 보 직불제가 농 의 경

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 하기 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참여농가와 담당 공무원을 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한 결과,

경 보 직불제 사업은 마을경 개선,마을주민화합,방문객 증가,소득

증 등에 정 인 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즉,경 보 직불제가

마을 경 형성을 통한 농 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하 고 지

역축제 등과 연계되어 방문객 증가와 지역 농특산물의 매 증 등 련

효과에 기여함으로써 농 발 에 정 인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농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경 작물 재배방식이 개인별 재배· 리보

다는 마을 공동작업을 통해 재배· 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재배 리 방식으로 인해 경 보 직불제 참여를 통해 농 마을 공

동체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주된 참여이유가 부분 경 직불제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때문

이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유와 요청,친환경녹비작물 사용과 사료조달

을 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경 보 직불제가 당

추구하고 있는 목 과는 일부 다른 방향으로 개되고 있다는 을 말해주

고 있어 제도의 목 과 방향,내용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하

고 있다. 한 일부 농민이 약서의 존재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마을경 보 약서가 규정에 따라 정하게 작성

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보 직불제사업 지원 액에 해서는 응답 농민 담당공무원의 반

이상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지원 액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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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직불제의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비와 노동비를 지원 액

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밝 졌다. 한 작물별 지원 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 경 작물의 생산비를 조사한 결과 경 의 효과가 큰 작물의 생산비는

평균 178,580원으로 산출되었고,그 에서 유채가 227,218원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경 효과가 상 으로 낮은 경 작물 2의

생산비 산출결과는 평균 111,517원으로 산출되었고,그 에서 호 이

16,022원으로 상 으로 생산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경 보 직불제사업의 참여여부를 질문한 결과 다수가

'다시 참여 하겠다’는 정 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원

액에는 불만족하지만 그 효과에 해서는 참여 농가의 부분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밖에 개방형 질문을 통해 경 보 직불제사업과 련한 건의사항을

악한 결과,마을경 약 이행상황 마을활동비 집행 황과 련해서는

경 보 직불제 행정업무 차에 한 시행지침서가 구체 이지 못하고 미흡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경 보 직불제 사업 홍보 사업 설명회 개

최의 필요성과 담당 공무원들에 한 경 보 직불제 우수지역 방문과 재

배교육 등의 연수를 통해 업무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경 보 직불 으로 면 의 5%이내에서 마을 내

주차장과 같은 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경 보 직불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끝으로 마을 장조사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약일자 미기재,사인 락

등 약서 작성 리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AgriX의 시

스템이 불안정하고 담당공무원의 활용능력에도 문제가 있어 AgriX가 유용

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외국사례조사 결과

국과 일본의 경우,작물 주가 아니라 개울,생울타리,돌담 등 다양한

농 경 요소를 상으로 하는 종합 인 차원에서 농 경 을 유지,보

해나가고 있다.

국은 생울타리 기 지면 , 정시기,간격 등 세부 인 리항목과

지침 등을 통해 경 을 효율 으로 리하고 있으며 일본도 보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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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항목 인력 조달 등 참여 농가가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해서 기본 안내서인 가이드북을 통해 제도를 소개하고 계약에 따

른 지침서 리 메뉴얼로서 핸드북을 상시 활용 보 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국의 ES는 경 작물을 심으로 보조 을 지 하는 직불제라기 보다는

농 경 을 보 하기 한 경 리제도이며 일본의 경우도 산간직불제와

별도로 농 경 보 을 한 마을 공동활동 노력에 하여 보조 을 지

하여 비농업부문에 한 경 리 활동과 이에 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과 국의 경 보 직불제 련 정책은 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국의 ES는 쉽고 은 보조 (ELS)에서 복잡하고 많은 보조

(HLS)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농경지의 성격 자격요건에 따라 기

수 리시책,기 유기수 리시책,상 수 리지원시책의 3가지 유형

으로 구분된다.

-ELS(EntryLevelStewardship):모든 농지 토지 소유자에게 개방,

시행이 간편,효율 토지 리 요구한다.

-OELS(OrganicEntryLevelStewardship):ELS의 지원조건에 덧붙여

유기 경 리를 요구한다.

-HLS(HigherLevelStewardship):친환경 인 리를 목표로 ELS나

OELS조건을 만족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지역의 요한 환경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이들은 농 환경과 경 을 통합 체계속에서 리한다.일본의 농

경 리정책은 자연환경보 법,자연공원법,경 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산간지역직불제 정체결 등이 있으며,농 경 자연환경의 보

형성 등을 한 지역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효과 인 지역 활성화

를 달성하기 해 기존의 각종 련 사업을 통합해서 ‘경 ․자연환경보

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농 지역 경 ․자연환경의 보 형

성 등을 한 지역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하여 계

단식 논이나 농업용수로의 보 등에 한 경 형성,동식물의 조사나 습

지의 조성 등에 한 자연환경의 보 재생 기여활동을 하는 특정비 리활

동법인(NPO법인)등을 지원하는 '자연환경보 재생 pilot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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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농 경 리를 한 경 보 직불제 개선사항

1.경 보 직불제의 목 과 개념에 한 검토

농 경 직불제는 농업경 (경작지경 ,농업생산시설경 ),자연경 (자

연도입경 ,자연생태경 ),생활경 (건축경 ,가로경 ,역사문화경 )

농어 경 요소 등에 한 사항을 체계 으로 보 ·형성· 리하기 한 것

이지만,조사결과 재 경 보 직불제를 작물 체 경 작물에 한 소득

보 차원에서 지 되는 제도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 보 직불 은 WTO농업 정상 허용범 를 지켜야 하고,

실 으로 경 보 시책 추진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경 보 직불제는

WTO농업 정상 허용보조(GreenBox)로서 환경계획에 따른 직불에 해당

되며 환경보 을 하여 추가 으로 지불되는 비용을 정부와의 약에 의

하여 직불 으로 보 해 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한 지불 액은 정

부의 계획을 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한정해야 한다는 인식 정

립이 필요하다.

경 작물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작물이 경 보 목 인지 매목 인지

구분하기 어렵고,재배목 이 불확실할 경우 주 단으로 제외할 경우

농가의 불만 야기가 우려된다. 한 기존에 매목 으로 재배하여 지원받던

농가가 탈락할 경우 행정 신뢰도 하 등 문제 소지가 있다.

재 경 작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청보리를 비롯한 ,호 ,옥

수수 등 사료작물이 화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한 논란의 소지가 있

으므로 경 작물의 범 와 분류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2.농 경 증진을 한 활동의 내용 범 에 한 검토

2009년부터는 마을경 보 활동에 해 ha당 30만원씩 지 되는데 지

확인결과 이 비용지 의 상이 되는 활동과 사용범 에 한 기 이 정립

되어 있지 못하고 해석이 분분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마을 활동비 용도의 다양화 측면에서 활동비의 30% 범 내에서 경 작물

재배 소요 인건비, 문가 컨설 비,체험활동 보험료·공과 등으로 활용을

확 하되 다만, 행과 같이 원회 인건비,마을 여행경비 등으로의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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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한 마을경 활동비 집행은 원회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행상황을 확

인한 후 시·군에서 항목별로 직 집행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구별로 경 자원의 형성 유지,개발 내용이 다양하다.특히 농 마을

종합개발사업 상 지구에 포함된 마을은 그 지역의 독특한 경 자원을 활용

하여,원두막,마을 통쉼터,마을숲 정비,마을경 정비, 통돌담정비,

망 설치,마을유래비,사과공원 조성, 래놀이 체험공원,제방 산책로,

솔숲 휴게공간 등의 다양한 경 자원을 개발하여 사업을 완료하 다.이에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는 지역마다 유지·보수해야할 경 자원이 차이가

있음으로 직불제 신청 에 마을경 자원에 한 황에 해 악하여

향후 모니터링 평가에 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농림부 2008년 11월 경 보 직불제 홍보 사업설명회 자료집

에서 시된 ‘경 보 활동 유형별 범 ( 시)’처럼 마을경 보 활동비의

상 활동 사용범 에 한 보다 구체화된 기 제시가 필요하다



- 124 -

협약방식 활동구분 활동내용 활동범위 등

마을경

보 계획

(S/W)

개인

활동
경 작물재배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규정 따라 경 작물

재배 리

마을

공동

활동

수로변경 리
마을 경 작물 재배지 주변 용배수로

정비 리(퇴 토제거,수 제거,사면보호)

마을팻말설치 마을안내 체험, 에 필요한 표지

하천주변경

홍수 이상 부지를 활용한 경 수 화

재배 리,하천내 오물내 오물제거

정화활동

마을숲정리
공원 숲의 정,병충해방제,경 수식재

등

향토문화재 리
마을의 역사성 있는 장승,성황당,고목,

망 ,무형문화재 계승을 한 재료구입 등

시설경

(H/W)

개인

활동

농 주택경
체 인 리모델링,지붕교체 미 색,

벽면교체 도색, 문교체 도색 등

창고 리
리모델링,지붕교체 도색,벽면 교체

도색,차폐수목 식재 등

축사 리
리모델링,지붕교체 도색,벽면 교체

도색,차폐수목 식재 등

마을

공동

활동

커뮤니티시설
회 ,노인정의 리모델링 지붕,벽면 교체

도색 등

공동체험시설
마을공동 체험 는 숙박시설의 리모델링

지붕벽면 교체,도색 등

담장경
기존담을 헐고 생울타리 조성이나,

통담장(돌담,흙담)의 설치 는 보수 등

(표 5-1)경 보 활동 유형별 범 ( 시)

출처:농림부.2008.



- 125 -

3.경 작물의 재분류와 지원 형평성 유지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휴경지를 활

용한 조사료의 안정 인 생산기반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경 직

불제 참여농가에 한 인터뷰와 마을 조사결과,축산을 겸업하거나 사료작

물로 매를 통하여 소득증 를 보장해 수 있는 경 작물로서의 사료작

물 재배가 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 보 직불제는 WTO농업 정상 허용범 를 수하여야 하고

경 보 을 실 해야 하므로 경 작물로서의 사료작물의 제외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

한 순수 경 작물의 경우에 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단가의 차등화

조정이 필요하다.따라서 행 분류방식인 동계,하계의 구분보다는 꽃을

기 으로 하는 등의 다른 검토기 을 용하여 작물을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이에 따른 단가 차등 용의 필요성이 있다.

4.경 보 직불제 련 교육 홍보 강화

경 보 직불제 시행이 산배정과 사업시행지침 하달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시도,시군,읍면 공무원들이 지침에 한 이해와 해석이 상이하여 지

역별로 용기 등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최근 새로운 경 작물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공무원이나 참여

농가가 작물재배 리법에 한 충분한 지식이 축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매년 경 작물 재배 신청 에 담당공무원에 한 워크샵을 실시

하여 지난해의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발 방안을 모색하고 지침해설

신규 경 작물 재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식정보의 습득과 정보교류를

통해 직불제 사업의 효율 추진과 성과거양을 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실사 결과,참여농가나 담당 공무원이 새로운 경 작물에 한

재배, 리 등 반에 걸친 지식 습득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따라서 기존 경 작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경 작물과 경 작물로서 도입이 가능한 작물군에 하여도 매뉴얼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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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농 경 직불제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참여농가를 상으로 매년 콘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경 직불제 참여 농가의 참여동기를 유발하여 농

경 보 활동에 한 보다 높은 심과 참여활동을 진시키고 나아가 농

경 에 한 국민 심을 가져오는 홍보 기회로 활용하는 이 효과를

거두는 략 근이 요구된다.

5. 리의 효율성을 한 정확한 기 설정의 필요

국 ES이 경우, 련 선택사항 규정을 수하지 않았다거나,좋은 농장

실천의 기 을 어겼다고 단되는 부분이 있거나 는 신청서 양식이나 계획과

련한 다른 문서에 주어진 정보에 거짓이나 잘못이 있다고 단되는 경우는

지불된 지원 을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한다. 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원 을 지 되도록 하기 해 허 등으로 기재할 경우 계약효력 상실,

지원된 모든 보조 의 회수 그리고 특정 농 개발 로그램(ERDP)에서의

배제 등의 페 티가 향후 2년간 용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 보 직 지불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조 지 요건 불이

행시 제재기 이 설정되어 있다.감액기 으로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감액,생육 개화불량 면 이 30%를 과할 경우 10%감액,

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10%감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 실사 결과 필지별 배수로 문제는 농업기술상의 문제로 별도

감액 규정 없이도 체 경 효과를 해서 필요한 경우는 토지 상황에

합하게 농가가 설치할 것이고 굳이 필지별 배수로가 필요 없는 경우는 토

지상 규모에 맞추어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맡겨

두는 것이 더 실 일 것으로 단된다. 한 부정,부당수 의 경우 2～

5년간 참여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은 모두 상호 서

명으로 약서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한 정책사업에 의한 농지임 의 경우,천재지변,자연재해 등 임차인의

책임이 없고 농어업재해 책법등 재해지원 련법에 의한 자연재해40) 는

40)수해,풍해,설해,냉해,우박,해일,산사태 등으로 농경지가 유실,매몰되거나 농작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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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 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농가별 농작물피해 조사 장에 임차농지의 필지별 피해율이 30%에서 80%인

경우는 임차료를 감면하여 주고 80%이상인 경우 100%감면하여 주고 있다.

경 보 직 지불제의 경우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배 리가 제

로 되지 않았을 경우 시장군수가 단하여 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기 이 없어 지역마다 차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이 부분도 의 경우처럼 세분화된 기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6.농 경 자원에 한 조사결과를 연계한 사업지구 선정

효과 인 농 경 의 형성과 이를 통한 당 목 달성을 해서는 농

경 요소와 자원에 한 철 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조사된 경

자원 목록과 도면은 평가를 거쳐 경 보 직불제 지구 선정에서 우선 순

결정 등에 요한 기 으로 활용할 수 있고 효율 인 경 리가 가능하다.

경 사업 상지구 선정의 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경 법

시행령(2008)에서와 비슷하게 경 계획의 수립을 한 기 조사의 상항

목으로 1)자연 여건,2)인문·사회 여건,3)경 과 련된 다른 계획

사업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 경 보 직 지불제는 사업지구 필지도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의 ELS신청서처럼 상 토지에 한 경 요소에 한 조사를 거쳐 도

면에 표시한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어메니티자원도’,농 경 맵‘등 지역별 농 경 특성을 반

한 도면을 구축하기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기단

계로 도면들간의 계나 내용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실제 이용에

한계가 있다.따라서 국과 같이 경 특성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용함으

로써 체계 인 농 경 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경 법․경 조례 등을 통한 치(Governance)형 농 경 보 추진

경 보 직불제는 일본의 기와 마찬가지로 행정기 이 주도하는 하향식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농 주민이 자발 으로 참여

하고 농 경 보 과 형성을 통해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해서는

치형,상향식 농 경 보 활동 정립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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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경 조례는 물론 경 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립된 경 계획 자체도 가로경 ,공공디자인,

야간경 등 주로 도시경 에 한정된 내용이 부분이다.

따라서 특정경 계획인 농 경 계획에 한 수립과 이에 기반한 연

계획으로서 경 보 직불제가 유기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율 이다.

다만,계획을 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농 경 요소와 자원에 한 철 한

조사와 주민의 실질 참여방안에 한 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 일본의 '경 ․자연환경보 형성지원사업'처럼 마을경 조사,경

보 활동에 한 주민조직 참여,지역NGO 등과 연계한 농 경 보 활동

추진 등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 경 보 계획수립 참여에 해서는 인

센티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8.모니터링 평가 강화를 한 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평가체계의 강화를 해, 국의 경우와 같이 약지원 차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계약기간은 일반 으로 3년 동안 지속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한 약시기는 분기별로 이루어지지만,지원마감

약시작 시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면,지원마감 시기는 동

계의 경우는 8월 31일에 하계의 경우는 1월 31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사업 상지에 한 정확한 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모니터링 평가

시가 심층 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 이 있다. 국의 ES에서 사업

신청서에 상지 경 상세도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처럼,해당 지구의 경

보 활동 계획을 다양한 색과 코드화를 통해 신청 상지 주변의 지 도에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경 상세도 작성은 농민에게 다소 어려운 작업과정일 수 있으므로 구나

쉽게 작성이 가능한 매뉴얼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 자원 조사와 상세도 작성에 한 문가의 컨설 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요비용을 마을경 활동비 등에서 지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129 -

제3 연구결과의 용방안

1.단가 용 방안-4개의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참여농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문제 과 건의사항 등의 생

산비 조사결과의 분석 내용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시

나리오에 의한 지 단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1안 :추가 인 비용에 한 보 지원 단가(생산비 기 )

• 개념 :WTO규정에 부합되는 경 작물재배를 하여 추가 으로 투입

되는 비용을 보 하여 주는 단가

• 산출기 :추가 비용은 자가노동 기회비용을 보 하여 수 있는

생산비개념으로 근하여 산출,생산비는 수확,포장,운반, 매비용등을

제외한 주산물 비 매시의 생산비로 산출(농지임차료는 생산비에서

제외)

• 지 단가:경 작물 유형1⇒ 170만원/ha,경 작물 유형2⇒ 100만원/ha

나.2안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지원 단가(경 비 기 )

• 개념 :경 보 직 지불제 지원조건 마을경 보 활동비용에서 마을

주민의 직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이 지되어 있어 이를 기 하여 자가

노력비를 제외한 경 비 개념으로 지원 단가를 산출

• 산출기 :경 작물별 생산비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경 비를 보 ,

농지임차료는 제외

• 지 단가 :경 작물 유형1⇒ 150만원/ha,경 작물 유형2⇒ 95만원/ha

다.3안 :농지임차료를 포함한 지원 단가

• 개념 : 부분의 경 작물재배 농가는 자기 소유농지를 이용하여 경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재재농가 소유농지의 기회비용도 보 하여 주는

개념으로 지원단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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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 :생산비에 농지임차료를 포함하여 산정

• 지 단가 :경 작물 유형1⇒ 250만원/ha,경 작물 유형2⇒ 200만원/ha

라.4안 :소득 발생작물에 한 지원 단가

• 개념 : 행 경 작물 에는 농가 매 작물과 비 매작물이 혼재되어

재배되고 있으므로 소득을 기 하여 매에 의한 소득 발생 작물과 비

매에 의한 비소득작물로 구분하여 지원단가를 산정

• 산출기 :(경 비+자가노력비)-소득=지원단가

• 상 소득 작물 :청보리,유채,메 , ,보리,호

• 지 단가 :소득작물 ⇒ 80만원/ha

*(180,401원+43,059원)-144,020원=79,440원/10a,

2.정책상 용방안

이 연구에서 수행한 농가,담당공무원 인터뷰 마을 조사,경 작물 생

산비 조사 국외 사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행 농 경 직불제에 발

으로 용키 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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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침서 내용 평가실태 발전방안

목

지역별 특색 있는 경 작

물 재배 마을경 보

활동을 통해 농 경 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 ,도농교류 등 지

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행 목 은 경 작물재

배와 마을 경 보 활동

으로 지역사회의 활성화

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

어 있음

- 설문조사 결과,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농가가

농 경 을 한 목 보

다는 소득증 사료

작물 생산에 목 을 두

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

향이 있음.

-경 보 직불제의 목 을

“농 경 의 정비와 증

진,자연자원 보호,농

의 다원 가치의 이해와

근성 증진,홍수 리”

로 환.

- 와 같이 목 을 환함

으로서 경 보 직불제가

단순히 작물재배가 아닌

농 경 을 보 하고

리하는데 있음을 인식.

-WTO규범과 합치하는 방

향으로 조정.

개념

지원

조건

경 보 직불제 개념

지원조건에 한 다양한

해석 용, 한 마을경

활동에 한 개념의 다

양한 용 해석

-지자체 담당자들의 경

보 직불제 개념 지

원 조건에 한 다양한

해석 존재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악 미흡

- 마을경 보 활동에

한 지침 미흡

1)경 보 직불제 개념

인지가 미흡

2)지역별 지자체 자체

산 추가지원 혼란

3)다른 사업과의 복성

에 한 해석 다양.

4)집단화의 조건을 개인

별 0.5ha이상으로 다

양하게 해석하여 용

함.

5)일부 지구에서는 꽃길

조성,종자 묘목구입

는 마을활동기 으로

립하겠다고 함

-경 보 직불제 련 담

당자 교육실시.

․시기:매년 동계경 작

물 재배 신청

․ 상:시도,시군담당자

․방법:집합교육

․교육내용:사업시행지침

해설,신규 경 작물 소

개,의견수렴

․교육효과 :개념 지

원조건의 명확화 ,통일된

사업시행 가능

-경 보 직불제사업 핸드

북 메뉴얼 보

지

단가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마을경 보 활동비 30만

원/ha.

-지 단가의 형평성 문제

제기

․소득작물(청보리,연등)

과 비소득작물(자운 ,코

스모스)의 형평성

․주산물 매농가와 주산

물 비 매농가의 형평성

․마을면 단 의 경

보 활동비 지 의 형평

성 문제제기

-(WTO농업 상 환경계획

에 따른 GreenBox에 해

당 되도록)사료작물 제

외 고려

-경 효과에 따른 작물별

차등 지

-3년마다 보조 지원 액

평가 재조정

(표 5-2)사업시행 지침상의 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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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

작성

추진 원회에서는 경 작

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임 차계약

서 등) 당해농지의 실경

작확인서를 검토하고 약

서작성

-사업신청서 작성 시 많은

서류

)농지원부,임 차계약

서, 실경작확인서마다

신청자들과 추진 원장

의 도장 날인.1인인당

서명이 3회 복됨.

-신청서류의 간소화

-간소화를 한 서식 제시.

상

지역

(마을)

선정

요건

시장·군수는 상마을의

선정의 객 성·공정성·도농

교류연계 가능성 등을 검

토하기 한 문가 평가

원회 구성추진하게 되어

있음.

평가항목은 경 자원의 보

유정도,경 작물의 식재계

획,지역경 리 계획

마을경 보 활동, 농

과 연계계획 등을 종합

평가

읍·면장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상마을

요건에 합한 마을을 선

정, 우선순 를 부여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상지역 선정시 평가기

미확보

- 지자체별 농 경 계획

수립 평가항목에

한 미확보로 가이드라

인 제시 미흡.

1) 상지 선정이 토지를

심으로 한 지역(지

구)이 아닌 사람 주로

되어 있어 경 작물 식

재가 산재되어 경 효

과가 미흡하며,마을주

민의 참여도 미흡

- 상지역 선정요건을 성

과측정 모니터링 항

목으로 설정하여 평가

-평가 원회 구성을 지자

체별 문가에서 지자체

경 담당자로 변경.

마을

경

보

추진

원회

구성

추진 원회 구성 운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원으로 구

성·운

-경 보 보조 의 신청

상자 5명 이내

-마을경 보 약 체결

상 마을주민 3명 이내

-농어 경 는 도농

교류 문가 2명 이내

-추진 원 구성의 어려움

활동미비

1) 부분 지구의 추진

원회 구성이 신청 상

자로만 구성되어 있음.

2)농 에 농어 경

는 도농교류 문가가

를 찾기 어려움.

-추진 원회 구성

․ 문가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상

농지의

격

여부

신청

자격

확인

읍·면장은 상농지의

격여부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 상으로

합하다고 단되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에게 AgriX

로 입력하여 제출.사업신

청서,경 보 직불제 상

확인결과 사업신청 농

지의 치도(축척 1/25,000

지형도)를 첨부

- 상농지 격여부

신청자격 확인 미흡

-AgriX상의 자료입력 미흡.

1) 상농지의 집단화 조

건이 일부 부 격

2) 약서 활동계획서

등의 서류가 일부 미확

보

3) 상농지가 사람 주로

선정되어 한 인물을

심으로 여러곳에 산재

-무작 샘 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평가항

목을 설정하여 평가

- 부 격 상지의 시도,

시군단 에 페 티 부여

) 경 보 직불제 참여

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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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경

보

약

체결

시장·군수는 사업 상 확

정결과를 읍면장,추진 원

장, 농지소유자에게 일

통보.

마을경 보 약 체결은

시장·군수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 원회와 1

년 단 로 마을경 보

약 체결.다만,최근 3개년

연속하여 우수한 경우,

약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

되, 산규모 등을 감안하

여 당해연도 시군 체 시

행면 으로 1/3을 과할

수 없음.

- 약체결 공고 등의 복

잡한 행정 차

- 1년의 단기 약기간에

불만 제기

-사업 상 확정결과 통지

차 일부 미흡

-시장·군수의 약체결 미

흡 형식

1)매년 마을경 보

약 체결로 인한 행정

차의 번거로움.

2)추진 원장 농지소

유자가 사업 상지 확

정결과를 모름.

3) 약서의 시장·군수의

사인이 없거나,표 형

샘 에 날짜 입력

서명만 하는 경우가 다

수 존재.

-마을경 보 약 체결기

간

․1년단 → 3년 단

․단,모니터링 평가에 의

해 기간 조정

- 약 체결 사항에 한

모니터링 평가항목 설정.

보조

지

요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

하여 재배 리가 제 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

장·군수가 단하여 지

- 천재지변 등의 보조

지 요건 불명확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

로 인한 재배 리가

불성실에 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

견이 존재하며,선거기

간 에는 선심성 사업

으로 략할 우려.

-천재지변 등의 보조 지

요건 마련

․농어업재해 책법등 재해

지원 련법에 의한 자연

재해 는 농림수산식품

부장 이 인정하는 재해

로 필지별 피해율이 30%

이상이 경우 재배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지

지자체

지원

이

지원

품목특정 인 보조 의

경우 복지원 지,그러

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

여 지자체 자체 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에 한 다

양한 해석

1)어느 지자체는 자체

산으로 추가지원을

하는가 하면,어느 지

자체는 추가 지원하는

것이 품목특정 인 보

조 으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2)일부 지자체는 WTO

농업 정에 배로 .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작물 주에서 마을 경

리 활동으로 경 보

직불제의 방향 환.

이행

여부

검

검기 :사업주 기

(시·군)책임 하에 실시.

검시기:마을별 2회(

종,개화,마을경 보 활

동 상황 악)

검방법: 약내용에 따

라 마을에 한 수조사

실시. 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리.

- 이행여부 검 미흡

악의 어려움.

1)지 도상의 치

악이 어려움.

2)일부 지자체는 재배

황 수조사가 미흡.

-AgriX상에 입력내용 부재.

-모니터링 실시 성과측

정 강화

․ 상: 년도 시행지역

(10%로 무작 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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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측정

평가지표:지역개발사업,

농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로그램과의 연

계정도( 체 지구수 비

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

를 지표로 선정

-사업성과 측정 미흡

) 련 지자체 담당자들

이 사업지침서상의 평

가지표 항목의 내용에

한 이해도가 낮은 경

우가 있음.

-사업성과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경 보 직불

제 목 달성도 평가를

한 지표

․개발시기: 모니터링

성과측정 이

․개발방법: 모니터링

성과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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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연구의 한계

경 보 직불제는 농 의 경 리를 고유 목 으로 삼는 사업으로,농

주민의 자율 인 경 리를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에서 향후 농 경

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책이라는 에서 의미가 크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농 경 리를 한 수단으로써 경 보 직불제를 사용하 다.

본 연구는 경 보 직불제를 통한 농 경 리지원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일반 인 농 의 경 리 지원 정책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설문조사 재배작물에 한 단가조사는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상을 조사한 것이 아니다.2008년도 경 보 직불제 사업지구는

국에서 411지구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체 상지구의 10% 정도를 추출

하여 조사한 것이다.따라서 연구결과를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상지구 상 주민들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 보 직불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한 성과를 측정하기

해서는 보다 계량 인 측정도구가 필요하지만 부분의 선행 연구가 아직

까지는 련자에 한 인터뷰에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을 장조사와 생산비 조사를

추가하여 객 검증을 한 시도를 하 으나 이 역시 기존 연구를 보완

하는 차원에서의 근본 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을 밝힌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 보 직불제가 추구하고 있는 목 에 한 달성 여

부를 보다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용을 통해 사업성

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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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경 보전직 제를 통한 농 경  리지원 안 연 』 

지 체 공무원 터뷰 조사

■ 다음은 경 보전직 제 지역 파급효과에 한 질문입니다.

문1)경 보 직불제가 지역소득 증 에 정 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미     ⑤ 아주 미

문1-1)어떠한 이유로 와 같은 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

문2)경 보 직불제가 귀 지역의 인구증가에 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미     ⑤ 아주 미

문3)경 보 직불제가 귀 지역의 방문객 유치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미     ⑤ 아주 미

문4)경 보 직불제가 귀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아주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미     ⑤ 아주 미

■ 다음은 경 보전직 제 추진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문5)경 보 직불제 사업의 계획 비 추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잘 추진     ② 잘 추진   ③ 보통     ④ 미      ⑤ 아주 미 )

문5-1) ③④⑤응답의 경우, 경 보 직불제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거나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앙 부 지원 미      ② 행  등 차 복잡    ③ 지자체 행  인 부족  

   ④ 단체장  추진  미    ⑤ 주민 참여도 부족         ⑥ 산 부족  

   ⑦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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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귀하의 지자체에서 경 보 직불제와 련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① 없다(14번 질 )              ② 있다(13-1번 질 )     

   

문6-1)②번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  체크 여 주십시 .)

   ① 직불 액 지원                      ② 농 계 지원           

   ③ 종자  지원                       ④ 퇴  지원

   ⑤ 닐 복  지원                  ⑥   포장작업 지원

   ⑦ 재 에    컨  지원  ⑧ 축  지원

   ⑨ 타 (                        )    

문7)귀하의 지자체에서는 경 보 직불제 련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십니까?

①  실시 안      ②  실시 .

문7-1)②응답의 경우,1년에 몇 회 정도 주민교육을 실시하십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문7-2)②응답의 경우,경 보 직불제 련하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교육을

실시하십니까?

   (                                                           )

■ 다음은 경 보전직 제사업에 한 만족여 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8) 재 실시되고 있는 경 보 직불제 지원 액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8-1) ④⑤응답의 경우, 불만족한 그 이 는 엇입니 ?

     ① 작 별 지원 액  평  

     ② 타 (             )

문8-2)④⑤응답의 경우,지원 산 규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

   - 그 이 는? (                                       )

문9)경 마을보 활동비 지원 액 지원내용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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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1)④⑤응답의 경우,경 마을보 활동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그 이 는? (                                        )

       

■ 다음은 경 보전직 제에 한 일반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10) 경 보 직불제 사업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앙 부 지원  ② 단체장  추진 지  ③ 극 인 주민참여  

④ 자   컨  등  가 그룹  동 미   ⑤ 담당공직자  열  자

⑥ 타(                    )

문11)귀하는 경 보 직불제 련하여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원 요     ② 지원 불 요

문12)귀하는 경 마을보 활동비를 향후 어떻게 사용할지에 해 생각해 본 이

있습니까?

      ① 있        ② 없

문13)귀하는 향후에도 경 보 직불제 사업에 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

문13-1)②응답의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문14)귀하는 2008년도 동계작물 약체결을 몇 월에 하셨습니까?

      (             )월

문15)귀하는 2009년도 하계작물 약체결을 몇 월에 하셨습니까?

      (             )월

■ 마지막으로 하의 일반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 명  • 연락처

• 담당부  (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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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보 직불제사업을 해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형식에 한

구애없이 자유롭게 말 해 주십시오.제시한 의견은 연구에 극 으로 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견 서

*마을경 약 이행상황 마을 활동비 집행 황

련해서

*임차인의보조 지 차확인 련하여

* 상면 보조 집행 련하여(집행액,미집행

액,미집행사유)

*조사료생산기반사업과 경 직불제와의 연계문제

련하여

*지원 상작물(화류)범 에 한지자체의견

*청보리 등 동계작물 지원단가에 한 여론 의

견 (상향,하향,모름등)

*경 보 직불제모니터링시스템 련개선사항

*기타 사업집행상 수행 차의 문제 ,애로 건

의사항

*직불 이외의 경 사업을 하는 이유(이미지개선,

소득효과등)

♣ 인터뷰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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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경 보전직 제를 통한 농 경  리지원 안 연 』

주민 문 조사

안녕하십니까?한국농어 공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주한 ‘경

보 직불제를 통한 농 경 리지원 방안 연구’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이번 조사의 목 은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의 의견을 객 으로 악하여 향후 경 보 직불제 정책에 극 반

하기 함입니다.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 으로만 활용되며 련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되니,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한 농어촌공사 농어촌연  지역정비팀 연 실 :031)400-1778

연 책임자 :김 미 

■ 다음은 하의 경 보전직 제 일반현황에 한 질문입니다.

참여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참여 간 동계 계 동계 계 동계 계 동계 계 동계 계

○  여 주시  랍니다.

재  경 작

(  경우  포 )

경 작  재 면

지원  액

경 작  재 면  포

  재 면

문1)귀하는 경 보 직불제에 언제부터 참여하셨습니까?

(                   ) 부  참여

문2)귀하는 2008년까지 경 보 직불제에 동계/하계 기간 몇 회나 참여하셨

습니까?

 (                   )회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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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귀하께서 2008년도에 재배하는 경 작물명은 무엇입니까?

(                       )

문4)귀하는 2008년도에 동계/하계 기간 어느 기간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동계 간       ② 계 간       ③ 동계  계 간 모

문5)귀하의 최근 경 작물 재배면 지원 액은 얼마입니까?

경 작  재 면  :  (    )ha or (           )

지원    액  : (             )원 

문6)귀하는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시기 에 경 작물 신 어떤 작물을 심으셨

습니까?

① 경지     ② 자운       ③ 청보리      ④ 보리      ⑤ 타(    )

문7)귀하께서 계속해서 참여 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참여 -그 이  (                                        )

② 참여 -그 이  (                                        )

■ 다음은 하의 경 보전직 제 현황에 한 질문입니다.

문8)귀하는 다음 어떤 방식으로 경 작물을 재배· 리하십니까?

① 개인이 직       

② 경 보 직불  참가자 만 이루어진 공동 운 식  

③ 개인 + 참가자 공동운  식

④ 타(                )

문9)경 작물을 재배· 리하면서,귀하는 다음 어떤 부분에 직 참여하십니까?

(해당사항에 모  체크 여 주십시 .)

① 논 갈 ( 타리 포 )                 

② 종자 구입

③ 종

④ 시    리

⑤    리

⑥ 탐    리

⑦ 주변 경 리

⑧ 

⑨ 건조  포장 등  동

⑩ 타 (               )

문10)귀하는 경 보 직불제와 련하여 마을공동 활동(회의,축제,공동재배

작업 등)에 참여하신 이 있습니까?

① 참여  이 있 .(10-1번 질 )    ② 참여  이 없 .(11번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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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1)① 참여한 이 있다면,아래의 마을공동활동 내역 어느 부분에 참여

하셨습니까?

① 경 작  종  식재

② 작 재 , 시 , , 작업 등  리         

③  리 등  재 농지  주변 경 개  작업 

④ 마  진입 , 안 , 공  등 마 경  가꾸  동  소품구입

⑤ ·건조·포장 등  동

⑥ 타(                           )

문11)귀하는 경 보 직불제와 련하여 “마을경 보 약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① (11-1번 질 )            ② 아니 (12번 질 ) 

 

문11-1)①번 “ ”로 응답하신 경우,귀하는 “마을경 보 약서”내용이 무엇

인지 알고 계십니까?

①                            ② 아니   

문12)귀하께서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업무 부담은 어느 정도입

니까?

① 매우 가볍다           ② 체  가벼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체  거운 편이다  ⑤ 매우 겁다

문13)귀하는 재배된 경 작물을 일반 으로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① 사료  매 ② 료  사용 ③ 종자 매 ④ 가공 품 원료  용. ⑤ 타(    )

문13-1)귀하는 재배된 경 작물을 어떻게 매하셨습니까?

① 마 축 를 통해 매                   ② 객에게 직  매   

③ 마 공동   ·업체에 매    ④ 타(            )

문14)귀하의 시군에서 경 보 직불제와 련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① 없다(15번 질 )              ② 있다(14-1번 질 )     

   

문14-1)②번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

습니까?(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직불 액 지원

② 농 계 지원           

③ 종자  지원

④ 퇴  지원

⑤ 닐 복  지원

⑥   포장작업 지원

⑦ 재 에    컨  지원

⑧ 축  지원

⑨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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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하의 경 보전직 제사업에 한 만족여 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15) 재 실시되고 있는 경 보 직불제 지원 액(1ha당 동계 170만원/하계 100만원)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작다             ② 체  작  편이다        ③ 다

④ 체  많  편이다    ⑤ 매우 많다

문15-1)지원 액이 작다고 응답하신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산 가 많이 들어 ( 계 사용  등) 

② 노동 이 많이 들어

③ 다  농사에 지장  주어 (지  약  등) 

④ 타(             )

문16)경 마을보 활동비로 2009년 올해부터 1ha당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 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다          ② 체  다.            ③ 보통이다

④ 체  지 않다   ⑤ 매우 지 않다          ⑥ 잘 모르겠

문17)귀하는 경 마을보 활동비를 향후 어떻게 사용할지에 해 생각해 본 이

있습니까?

① 있        ② 없

문18)귀하는 향후에도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

■ 다음은 하가 느끼는 경 보전직 제사업의 파급효과에 한 질문입니다.

문19)경 보 직불제사업이 귀하의 마을 경 개선에 기여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여 다       ② 체  여 다        ③ 보통이다

④ 체  여 지 않았다     ⑤  여 지 않았다

문20)경 보 직불제사업이 귀하의 마을주민 화합에 정 인 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많이 여 다      ② 체  여 다          ③ 보통이다

④ 체  여 지 않았다    ⑤  여 지 않았다

문21)경 보 직불제사업이 귀하의 마을 방문객 증가에 기여하 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많이 여 다          ② 체  여 다       ③ 보통이다

④ 체  여 지 않았다        ⑤  여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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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2)경 보 직불제사업이 귀하의 소득증 에 기여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여 다           ② 체  여 다       ③ 보통이다

④ 체  여 지 않았다         ⑤  여 지 않았다

문22-1)귀하의 경 보 직불제가 귀하의 소득증 에 기여했다면,경 보 직불제를

통해 얻은 귀하의 소득액(개인 인건비 제외한 액)은 얼마입니까?

문22-2) 식 매를 통  소득액 (               )원

문22-3) 경 작  외  농특산  매를 통  소득액 (               )원

문22-4)  통  소득액 (               )원

총 소득액 (               )원

■ 마지막으로 하의 일반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 명  
• H. 

P.

• 나이  (만            ) • 별 ①남         ②여

• 귀  연 소득액 ?  (        ) ①농업 소득 (        ) ②농업외 소득(        ) 

• 귀  농사 경 ?        (            )

• 귀 는  경작지를 소 고 계십니 ?     ①      ② 아니

• 귀   경작지  운 태는?     ① 자경     ② 임차     ③ 탁 농

• 귀   거주지는?      (     )시도  (     )시군  (     ) 면동  (     )리

• 귀   경작지는?      (     )시도  (     )시군  (     ) 면동  (     )리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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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보 직불제사업을 해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형식에 한 구애없이 자유롭게 말 해 주십시오.제시한 의

견은 연구에 극 으로 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견 서

*지 단가 련해서

*사업 상지 선정 련하여

*경 작물 다양화 련하여

*마을경 향상과 련하여

*경 보 활동으로 하고 싶은 일

바라는

*기타 사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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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경 보전직 제 사업 지 (마 ) 현황조사
(2008~2009 도 현황)

○ 경 사업지 (마 )  :    도     시     동 (지 :      )

담당 담당

직함

담당  

휴 폰 전 우편

1. 마  개

￭ 

연
가  수 ( )  수 ( ) 전출 전

15  
미만

65  
상

계 농가 비농가 계

2008

2009

￭ 참여 가 현황

연 참여 수(가 수) 적(ha)

2008년 
동계                         ha

하계                         ha

2009년
동계                         ha

하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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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지 체  경 련 주  사업 및 시책 현황

경 련 시책  단  단 원 내 ( 원년 )

 꽃 조  등 조경사업

 간판 정비

 경  주택 

 경  심

 경 해 

 경  조례

 타 (                  )

3. 마 내 기타 사업현황

타 사업
해당항 에 

○표 
원처

원내
(연 )

원 액

경 보전   
추가 원

 액 추가 원

 종  원

 퇴비 원

 비닐 피복비 원

 비료 원

 타(       )

타 제 원

 조건 역 제

 친 경 제

 논농업 제

 타(        )    

  시
체 원 

 축제 비  원

  력 원

 프로그램 

 시  치 원

 타(        )

농촌 역개 사업 
원

  가꾸

 농촌 종합개 사업

 녹색농촌체험

 전 농촌체험

 농촌생 경정비

 거점 종합개

 전원

 신 력사업

 

정보

살 좋 만들

종합개

문 역사

산촌생태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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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 보전직 제 진 현황

사업 참여년
동계 
하계

 물
집행  사업비 내역 

( 만원)

물 적 비 비

경 보전 제 
시 사업

2005
동계

하계

경 보전 제 
시 사업

2006
동계

하계

경 보전 제
시 사업

2007
동계

하계

경 보전 제사업 2008
동계

하계

경 보전 제사업 2009
동계

하계

5. AgriX 련사항

주  내 2008년 하계 물 2008년 동계 물 2009년 하계 물

 * 력 무       (   ,  무 ) (   ,  무 ) (   ,  무 )

 * 력 시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력 내

 * 력하  않  

6. 마 경 협약  1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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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운 시 제도적 측 에  어려운 점 및 기타 건 사항

*  단가 련해

* 사업 상  정 련하여

* 경 물 다양  련하여

* 경  향상과 련하여

* 경 보전 동 로 하고 싶    라는 점

* 타 사업전  행정처  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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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008경 작물 소득조사표 (1)

◦ 농가번호( )

◦ 조 사 작 목 :

◦ 조 사 지 역 : 도 시․군

◦ 조사 담당자 성명 (서명)

◦ 조 사 내 역

-일반 황

농가명 화번호
주 소 주재배

품종명
재배면

면 리 번지

m2

-재배방법

일반재배
친 환 경 재 배

재배기간 수확기간
계 농약 무농약 환기 유기농

평 평 평 평 평 평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한 국 농 어 공 사

농어 연구원 농어 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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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항 목 수 량 단가(원)

조

수

입

1.주산물

가.생산량

주산물평가액
(생산량×농가수취가격)

일반재배 kg,개

친환경재배 kg,개

2.부산물

가.( )

부산물 평가액

kg

【생 산 비】
3.종 자 kg,ℓ

종 묘 주

4.무기질비료 비료명

가.요 소 ( ) kg

나.유 안 ( ) kg

다.용성인비 ( ) kg

라.염화칼리 ( ) kg

마.황산칼리 ( )

바.붕 소 ( ) kg

사.농용석회 ( ) kg

아.복합비료 ( ) kg

자.규 산 질 ( ) kg

차.기 타 ( ) kg

5.유기질비료 비료명

가.퇴 구 비 ( ) kg

나.생 짚 ( ) kg

다.액 비 ( ) kg

라.기타( ) ( )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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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항 목 수 량 단가(원)
6. 양 제 양제명

가.액 제 ( ) ℓ

나.수 화 제 ( ) g

7.친환경제재 친환경제재명
가.목 액 ( ) ㎖

나.키토산 ( ) ㎖

다.미생물제재 ( ) ㎖

라.기타( ) ( ) ( )

8.농 약 비

가.살 충 제

농약명

-살충제명

◦ 유 제 ( ) ml

( ) g◦ 분 제

( ) kg◦ 입 제

◦ 수 화 제 ( ) g

나.살 균 제 -살균제명

◦ 유 제 ( ) ml

◦ 분 제 ( ) g

◦ 입 제 ( ) kg

◦ 수 화 제 ( ) g

다.제 제 -제 제명

◦ 유 제 ( ) ml

◦ 입 제 ( ) kg

라.친환경제재

◦ 천 팩

g◦ 성페로몬

kg◦ 병방제용제재

◦ 해충방제용제재 g

◦ 기 타 ( )

마.기 타( )
kg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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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항 목 수 량 단가(원)

9. 열동력비

가. 기 kw

나.경 유 ℓ

다.등 유 ℓ

라. 유 ℓ

마.휘 발 유 ℓ

바.가 스 ℓ

사.연 탄 장

아.기 타

10.수 리 비(水利費)

11.제 재 료 비
가.비 닐 m

나.할 죽 개

다.폿 트 개

라.비 닐 끈 타

마. 짚 kg

바.왕 겨 kg

사.포 장 상 자
(P.P마 )

개

아.망사 갑바 m

자.기 타 ( )

차.기 타 ( )

카.기 타 ( )

타.기 타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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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항 목 수 량 단가 (원)

12.소 농 구 비

(호미,낫 등)

13.수 선 비

가. 농 기 구

나. 농 시 설

14.임 차 료

가. 농기구 임차료

나. 농시설 임차료

다.토 지 임 차 료

15.기 타 요

16.작업별 농기계 이용율 사용료

작업구분
종류별

(마력등)

이용회수

(회)

참여인원

(명)

1일

작업량

(평)

농기계

이용율

(%)

농기계

사용료

(원/평)

경 운
경운기

트랙터

정 지
경운기

트랙터

이 앙
보 행

승 용

방 제

수
정

양 수

배 수

수 확
인력

콤바인

건 조
인 력

건조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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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작업단계별 투입노동력 (시간)

Code

No.
작업단계별

총 투입인력 자가노력 고용노력
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01 종자 비 소독

02 묘 비 설치

03 종

04 묘 리

05 솎 아 내 기

06 경 운 정 지

07 퇴비 거름주기

08 비닐피복 흙덮기

09 아 주 심 기

10 제 제 살 포

11 웃 거 름 주 기

12 병 충 해 방 제

13 김 매 기

14 물 리

15 수 확

16 건 조

17 탈 곡

18 선 별 포 장

19 운 반 장

20 기 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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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고용노임

노 임

(1시간 기 )

구 분 지 액(원) 식물평가액(원) 합 계(원)

남 자

여 자

주)조사작목에 투입된 고용노임단가를 조사기입 (1시간기 평균노임)

19.자가노임

노 임

(1시간 기 )

구 분 지 액(원) 식물평가액(원) 합 계(원)

남 자

여 자

주)조사작목에 투입된 자가노임은 작물재배기간 동안의 그 지역 평균노임 기록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 의

보호)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비 이 보장되고

통계목 이외는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담당자

이외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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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Ⅰ.사업개요

1.목

○ 지역별 특색 있는 경 작물 재배 마을경 보 활동을 통해 농 경 을 아름

답게 가꾸어 지역축제,농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2.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농산어 지역개발 진에 한특별법 제30조

○ 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제40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한 직 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경 보 직 지불제)

3.성과목표 지표

○ 경 보 직불제 시행을 통해 도시민 유치 지역활성화를 해 마을단 로

그램과 연계 추진(‘13년까지 88% 달성 목표)

-녹색농 체험마을,지역축제,경 작물 련축제,마을단 체험 로그램 등 연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

▪지역활성화 로그램
연계정도(%)

84 - 81.7 95.5 2008.11 시행마을/연계마을×100

4.용어의 정의

○ 화류 :꽃이 피는 본식물을 말 함

○ 동계경 작물 :작물별 정 종시기를 기 으로 씨앗 는 뿌리가 월동기(11～2

월)를 지나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

○ 하계경 작물 :씨앗 는 뿌리가 월동기를 거치지 않고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

※ 다년생 작물의 경우 종을 기 으로 분류하고,2년차부터는 동계작물로 분류

○ 마을경 보 활동 :마을진입로․안길․공터 등 경 가꾸기,역사문화 가치의 계승

발 ,지역축제 체험․ 기반(원두막,쉼터 등),교육․홍보활동 등

○ 집단화 :농경지가 필지끼리 연 하여 있는 경우를 말 함.다만,농로,수로,제방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30m이내인 경우는 외

○ 농업인등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 에 종사하는 자(농업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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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268180 1,680 1,408 3,758 13,750 247,584

보 조187726 1,200 1,000 2,646 9,640 173,240

융 자

지방비80,454 480 408 1,112 4,110 74,344

자부담

Ⅱ.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사업개요

가.사업내용

○ 마을별로경 작물재배 마을경 보 활동계획을수립하여시장‧군수‧구청장과 약체결

-농지를 활용한 경 작물의 재배 리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 가꾸기 등 경

보 활동 추진

나.지원조건

○ 경 작물 재배 : 약에 따라 경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 지

-경 작물 : 화류로서 경 형성이 주목 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

청장이 인정하는 작물 (목본류는 제외)

단,해당품목에 정부수매,종자 지원 등 품목특정 인 보조 이 지 되는 경우

복지원 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 보 활동 :경 약 마을주민에 한 경 보 활동 비용 지원

-단,마을경 보 을 한 기술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을주민의 직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지

○ 지 조건 :국고 70%,지방비 30%

-경 작물재배 :동계작물 100만원/ha,하계작물 170만원/ha

-마을경 보 활동비 : 약면 에 비례하여 30만원/ha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 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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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9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융 자

계 13,750 13,750 9,640 - 4,110 -

◦경 보 직불제 10,000ha 13,700 13,700 9,590 - 4,110 -

-경 작물재배 10,000 10,700 10,700 7,490 3,210

-마을경 보 활동 (10,000) 3,000 3,000 2,100 900

◦행정 경비 1식 50 50 50 - - -

2.추진체계

가.사업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나.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 정책국 농 산업과( 화 02-500-1823)

○ 시․도 :농정과,농산과

○ 시․군 :농정업무 련과

다.사업추진체계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 (1월) ▪ 시행지침시달 시도별 산배정(농식품부)

⇓

경 직불제
상마을신청

(2월까지)
▪ 참여신청서 작성(주민)
▪ 마을경 보 추진 원회 구성 마을경 보 계획수립
▪ 상마을신청(시·군→시‧도)

⇓

상마을 선정 (3월까지)
▪ 상마을 선정 통지(시‧도→시‧군)
▪ 상마을 선정 보고(시‧도→농식품부)
▪ 상마을 확정 통지(시‧군→읍․면,추진 )

⇓

약 체결 (3월～)
▪ 약체결(시‧군↔마을경 보 추진 원회)
- 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이행상황 검 (종～수확기)
▪ 이행여부 검(시‧군)
- 약내용 수 여부

⇓

보조 지 (이행 검후)▪ 보조 지 (시‧군)

*추진체계도에 따라 지자체별 실정에 맞추어 탄력 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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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 상마을 선정

가. 상지역 선정 요건

□ 읍․면의지역 「농어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 지역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되는 농지

○ 지역축제 체험․ 등 도농교류 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 작물 식재

면 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 2ha이상 되어야 함

-철도 지방도 이상 도로변 농지를 활용한 경 작물 재배 극 유도

*조건불리지역,논농업직불 상농지에서 경 작물을 재배하는경우포함가능

※ 제외 상

○ 각종 개발사업 정지 안의 지역으로서 경 보 직불제 참여가 어려운 다음의

토지.다만,경 보 직불 보조 지 개시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경 보 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단하는 경우에는 지 상에 포함 가능

-농지의 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용허가‧ 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5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용신고를 거친 농지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토지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토지

-택지개발 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정지구 안의 토지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 요건 이행이 곤란한 토지

나. 상마을 선정 차

(1)마을경 보 추진 원회 구성

○ 경 작물 재배농가 마을경 보 활동에 한 반 인 사항을 종합 으로

검․ 리하고 농업인등 행정 인 업무 지원을 해 동 는 리 단 의 마을경

보 추진 원회(이하 "추진 원회"로 함)를 구성함.

-추진 원회는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

․ 경 작물을 재배‧ 리하는 경 보 보조 신청 상자 5명 이내

․ 경 보 보조 신청 상자외에마을경 보 약체결 상마을주민3명이내

․ 그 밖에 농어 경 는 도농 교류의 문가 2명 이내

※ 추진 원회의 원장은 원이경 보 보조 신청 상자인추진 원 에서호선함

○ 추진 원장은 추진 원회를 표하고,경 작물재배 마을경 보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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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이행여부의 확인,마을경 보 활동기 의 리 등 경 보 직불제와

련된 제반 업무를 총 리하여야 함.

○ 마을경 보 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 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해 경

작물 련 축제나 지역축제 농 등 도농교류 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 보 약의 목 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2) 약서 작성

○ 추진 원회에서는 경 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임 차계약서 등) 당해농지의 실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

식]를 검토하고 약서 작성

○ 추진 원회에서는 마을경 보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세부추진계획에는 경 작물 식재계획,마을경 보 활동 리계획,농

과 연계 계획 등 농 지역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

(3)사업신청서 작성

○ 추진 원회에서는 경 보 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

○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경 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시

활용하도록 조

(4)사업신청

○ 읍‧면장은 추진 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상 마을의 경 작물 재배

마을경 보 활동 계획의 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농업인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 등은 지 도,농지원부 토지 장,

임 차 법여부,실경작확인서 등으로 조 확인

-주민등록등( )본‧농지원부 등을 기 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탁 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시 지조사 실시)

※ 내에 각종 개발사업 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련 공부 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읍‧면장은 상농지의 격여부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 상으로 합하

다고 명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AgriX로 입력하여 제출

-추진 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경 보 직불제

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신청농지의 치도(축척 1/25,000지

형도)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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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마을 선정

○ 사업 상 마을 선정

-시장․군수는 상마을의 선정의 객 성‧공정성‧도농교류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

하기 한 문가 평가 원회 구성 추진

※ 평가항목은 경 자원의 보유정도,경 작물의 식재계획,지역경 리계획

마을경 보 활동,농 과 연계계획 등을 종합 평가

-읍‧면장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상마을요건에 합한 마을을 선정,

우선순 를 부여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사업 상 마을선정 통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상 마을을 선정하여,시장․

군수에게 통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 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

다.사업 상마을 확정결과 통지

○ 사업 상 확정결과 통지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상마을을 확정하고,경 보 직불제

시행마을 상농지, 상자 확정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읍·

면장,추진 원장,농지소유자에게 일 통보

라.마을경 보 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 원회와 1년 단 로 마을경 보

약 체결 [별지 제8호 서식]

-다만,최근3개년 연속하여경 보 직불제 시행마을 지역축제 농 등 도농

교류 성과가 우수하고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마을에 하여는

약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되, 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시군 체 시행

면 으로 1/3을 과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마을경 보 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구 해당 읍‧면‧동 게

시 에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마.보조 지

(1)지 요건

○ 마을경 보 약을 체결한 마을에서는 약서에 명시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167 -

<경 작물 재배 리>

-경 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토질,배수상태에 맞는 경 작물의 종 식재

-성실한 재배 리

․ 경 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 경 작물 식재 필지 단 가 0.5ha이상은 탐방로 설치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리작업 실시

․ 작물의 생육에 정한 시비 제 작업 실시

․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한 용수공

-작물 수확후 농지정비

․ 작물 수확후에는 경 이 나쁘지 않도록 구역내 수확물과 농지를 정비

-경 작물 재배 농지 주변 경 개선을 한 공동작업(수시)

․ 유휴지 리,수로정비,논두 정비,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 다만,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배 리가 제 로 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시장‧군수가 단하여 지 가능

<마을경 보 활동>

-마을경 약시 제시한 마을경 보 활동계획 이행

-진입로,안길,공터를 활용한 경 작물 재배(씨앗,종묘,기구 구입 등)

-마을축제,체험․ (원두막,쉼터)을 한 소품구입 재료비

-마을의 통문화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 을 한 활동

-기타 마을주민 활동에 따른 인건비성,여행성 경비를 제외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마을경 보 리 활동

(2)이행여부 검

○ 검기 :사업주 기 (시‧군‧구)책임하에 실시

○ 검시기 :마을별 2회( 종 개화상태,마을경 보 활동 상황 확인)

○ 검방법 : 약내용에 따라 마을에 한 수조사 실시

-경 작물 종 개화 상태 확인

-배수로 탐방로 설치,주변환경 리 상태 확인

-마을경 보 활동 계획 이행상황 등

-추진 원장과 추진 원을 상으로 의견 청취 지 조사(사진 등 증빙서류 확보)

- 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리(경 보 직불제 이행 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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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사업검정 사업비정산

(1)보조 산정기 지 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 산정기 제재기 에 따라 지 액을 결정하여 경 작물

재배농가 추진 원회 계좌를 통해 각각 지

․ 마을경 보 활동비는 마을 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마을경 보

활동기 "임을 부기하고,마을경 보 추진 원 2/3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

리

○ 보조 산정기

-경 작물 재배에 따른 직불 은 약면 에 지 단가를 곱하여 산출

․ 경 작물 재배 :동계작물 ㎡당 100원,하계작물 ㎡당 170원

-마을경 보 활동비는 경 작물재배 약면 에 비례 하여 ㎡당 30원

*산출결과 총 액에서 10원 단 미만은 버림

○ 보조 지 방식

<경 작물재배 보조 지 >

-경 작물 재배에따른 보조 은 실경작확인서상의경작자계좌에 입 처리

- 종 개화상태를 확인하여 최 50%까지 지 가능하고,이후 지 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보조 지

․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개화시 지 50%는 다음연도 산에서 지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약에

의해 지

-지 정산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리

<마을경 보 활동에 따른 보조 지 >

-마을경 보 약내용을 확인하고 추진 원회 계좌에 입 처리

․ 마을경 보 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 리

․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마을경 보 활동 보조 50%는 다음연도 산

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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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조 지 요건 불이행시 제재기

지 요건 검 결과 제재 기

경 작물
재배 리

종 식재 불이행 보조 지 단 보조 회수

면 부족 부족면 해당분 보조 감액 조치

리부실 보조 감액 는 다음연도 선정 제외

마을경
보 활동

약내용 이행여부 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

○ 경 작물 재배 리 부실에 따른 감액 기 ( 산지원 계획 기 )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감 10%

-생육 개화가되지않은면 이지구 체면 의30%를 과할때:감10%

-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때 :감 10%

○ 마을경 보 활동은 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증감처리

4.행정사항

가.사업 상 변경

○ 농지의 매매,임 ,마을경 보 활동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별지 제2호 서식]

-신청농가→추진 원장(경유)→읍․면장→시장․군수(검토 변경 결정)

○ 읍‧면장은 경 을 이양 받을자의 신청 자격 확인 [별지 제6호 서식]

○ 시장‧군수는변경내용을읍․면장,추진 원장,신청인에게 통지[별지제7호서식]

○ 변경된 농지의 경 을 양수하는 자는 당 상자의 자격 의무조건을 승계

나.성과측정단계

○ 매년 경 보 직불제 사업시행성과를 평가

-평가기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지표 :지역개발사업,농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로그램과의 연계 정도

(체 지구수 비 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표로 선정

-평가일정 :시·도의 사업 상지 선정 결과를 종합 으로 검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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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농림수산식품부장 는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실 을 평가하고 사업

성과 극 화에 노력

○ 평가내용 :마을단 로그램 연계정도,배수로 탐방로 설치,주변환경정비,

식재면 ,마을경 보 활동 이행상황 등

<환류>

○ 지역축제,농 등 지역활성화를 한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

연도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 고려

○ 경 작물 재배 리 부실, 종 식재 불이행,면 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 을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 등

라.보 고

○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지원 상 확정결과 보고 :각 시행년도 6월말

-보조 지 결과 보고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Ⅲ.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1.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 에게 신청(4.31)

*신청서식 :[별지 제9호 서식]

○ 신청 상 :경 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마을주민

○ 조사내용 : 상마을명, 치,면 ,경 작물 종류,참여농가수,지역활성화 로그램

연계 마을경 보 활동 계획 등

2.2010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 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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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경 보 직불제 사업 신청서

1. 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지역 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 작물
재배면

총 ㎡(농가수 : 호)
(논 ㎡,밭 ㎡,과수원 ㎡,기타 ㎡)

3.마을내
경 자원
보유 황

통역사 자원
(통건축물,서낭당 등)

자연생태 자원
(고수령나무,마을숲,하천등)

생활문화자원
(통주택,돌담,생울타리등)

4.경 작물
식재계획

경 작물명 식재면 식재시기( 종～수확)

㎡ ～

㎡ ～

계 ㎡ ～

5.경 리
도‧농교류
연계계획

6.마을경
보 활동계획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 원장 주 소 : ( 화 : )

성 명 : (서명 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1.참여자 상농지 황
2.경 보 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마을경 보 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제4호 서식]

참여자 상농지 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면 (㎡)

서명(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본 표는 추진 원장 추진 원을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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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 보 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화번호

입 계좌 은행 ( 주) 계좌번호

신
청
토
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 (㎡) ⑤경작시기
(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하여 경 작물을 재배하여 농 경 을 아름답게 가
꾸고 주변의 경 리에 극 조하며 경 보 직불제 련 규정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 보 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참여신청시
◦ 신청농지의 소유 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임 차계약서 하나)
◦ 실경작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변경신청시 :매매계약서,임 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 을 하는 신청인의 인 사항을 기재하며,지

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 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밭,과수원,기타(사실상 농

지 포함,하천부지 제외)-를 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신청농지의면 을논,밭,과수원,기타(사실상농지포함,하천부지제외)로구분하여기재합니다.

⑤란은경 작물의재배시기(종에서수확 는작물제거까지)를기재합니다.(,6～10월)

(비고)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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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마을경 보 활동 계획서

1.개 요

마 을 명 주 소

추진 원장
주민등록번
호

- 화번호

마을경 보
활동기

입 계좌 은행 ( 주) 계좌번호

기 조성
황

기조성 회조성 계 까지 집행 잔 액 회계획

2.마을경 보 활동 계획

활동내용 사업비(천원) 산출기

계

-꽃길조성 ◦ 씨앗구입,장비구입,비료구입 등

-묘목구입 ◦ 묘목의 종류 가격 등

-농 시설 ◦ 원두막 짖기,재료구입 등

00마을경 보 추진 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마을경 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을경 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마을 경 보 추진 원장 (인)

추진 원 (인)
추진 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마을경 보 활동 세부계획서

2.추진 원장 원의 주민등록 등본
3.마을경 보 활동기 입 통장 사본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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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마을경 보 활동 세부 계획서

활동내용 사업량 치 사업량산출 근거

계

-경 작물재배
1.
2.

-묘목구입비
1.
2.

-체험․ 분야
1.
2.

-역사문화분야
1.
2.

-교육홍보문야
1.
2.

※ 첨부서류

1.마을경 보 활동 치도 (활동 내용별 치도)
2.경 보 활동 상 지역 장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실 경작 확인서

<경 보 직불제사업 신청농지의 실경작자 확인용>

상 농 지 경 작 자
기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타란에는 임차농지의 경우 임 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마을 경 보 추진 원장 (인)
추진 원 (인)

※ 이 확인서는 경 보 직불제사업을 신청하는 농지 실경작자 여부를
마을경 약추진 원장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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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경 보 직불제 상(변경)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마을

리‧동

주소

(번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

면

(㎡)

확인면 (㎡) 지

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액은 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7호 서식]

경 보 직불제 사업 상 확정(변경)통지서

◦ 경 보 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0년도 경 보 직불제 사업 상 확

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마을(경 보 추진 원회) 황

마 을 명 추진 원장

2.선정자(변경)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상 면 (㎡) 보조
상액(원)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상자별 총지 면 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장,마을경 보 추진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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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마을경 보 약(안)

마 을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약 참가자 총 명 (자연인 ,법인 )

상 면 총 ㎡ (논 ,밭 ,기타 )

약 일 : 년 월 일

약변경일 : 년 월 일

약변경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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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경 보 약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 보 추진 원회

특색있는 경 작물을 재배하고 마을내 경 보 활동을 통해 농 경 을 아름답게 가

꾸어 도농교류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하여 경 작물 재배 마을경 보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 보

추진 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책임과 의무)①“을”의 구성원은 경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인등과 마을주민을 상으로 한다.

② 마을경 보 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경 보 추진 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추진 원을 선출하고 마을경 보 추진 원회를 구성한다.

③ 추진 원회에는 마을경 보 약의 원활한 시행을 해 경 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주민 그리고 농어 경 는 도농교류의 문가를 포함한다.

④ 추진 원장은 마을경 보 약의 표자로서 경 작물재배 마을경 보

활동 추진을 한 마을경 보 계획수립 사업신청,이행여부의 확인,마을

경 보 활동기 의 리 등 제반사항을 총 하며,경 보 직불제와 련된

"갑"의 업무에 극 조 한다.

⑤ 마을경 보 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 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해

경 작물 련 축제나 지역축제 농 등 도농교류 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 보 약의 목 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 작물의 종․식재․ 리 마을경

보 활동을 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경 작물 식재

가.해당 농지의 토양,토질,배수상태에 맞는 경 작물의 종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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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실한 재배 리

가.경 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경 작물 식재 필지 단 가 0.5ha이상은 탐방로 설치

다.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리작업

라.작물의 생육에 정한 시비 제 작업

마.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바.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한 용수공

3.경 작물 재배 농지 주변 경 개선을 한 공동작업(수시)

가.유휴지 리,수로정비,논두 정비,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작물 수확후에는 경 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농지를 잘 정비

4.마을경 가꾸기를 한 경 보 리 활동(공동활동)

가.마을진입로,안길,공터를 활용한 경 작물 재배

나.마을축제,체험․ (원두막,쉼터)을 한 소품구입

다.마을의 통문화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 을 한 활동

라.국내 우수사례 지역 방문 견학 실시

*마을경 보 활동비는 마을주민 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지 은 제외 다만,

기술 지원을 해 필요 인건비를 제외

제2조(보조 의 지 방법 시기)① “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 보 직불제

보조 마을경 보 활동비를 지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은 경 보 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

성원이 신청한 입 계좌로 경 보 직 지불 과 마을경 보 활동비로 구분

하여 각각 지 한다.

③ 마을경 보 활동비는 마을 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마을경 보

활동기 "임을 부기하고,마을경 보 추진 원 2/3이상의 인감을 공동으로 날

인하여 리한다.

제3조(보조 의 회수 등)① “갑”은 “을”의 구성원 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

조 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 을 회수조치하고,향후 경

보 직불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② “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 작물의 종․식재 리에 있어 경 보

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 지 요건을 제 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 에 따라 조치한다.

1.경 작물재배 리

가. 종 식재 불이행 :보조 지 단 보조 회수

나.면 부족 :부족면 해당분 보조 감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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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 부실 :경 보 직불제 시행지침의 리부실에 따른 감액 제재 기

에 의함

2.마을경 보 활동 리

가.마을경 보 활동 세부계획서에 따라 활동을 하지 아니한때 :감액 는 회수

나.마을경 보 활동비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단될 때 :감액 는 회수

제4조(해석)이 약정서의 해석에 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 한직 지불제시행규정 약정 체결 당시의 경 보

직불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경 보 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련 법령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 내에서 “갑”과 “을”간 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 할 수 있다.

<특약사항>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을” 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 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원 성명 : 인

추진 원 성명 : 인

추진 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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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경 보 직불제 사업 상확정 결과 보고
(사업 상확정,보조 지 ,사업수요조사)

연번
지구명
(마을명)

치 참 여
농가수
(호)

경
작물

상 면 (㎡)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시군 읍면 리

합계

1

2

3

4

사업비(천원)
지역활성화 로그램

연계 내용합계
경 작물재배 리 마을경 보 활동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주1.지역활성화 로그램 :농 지역개발사업,농 ,도농교류,지역축제 등

련 로그램 명을 기재

2.경 작물 재배 마을경 보 활동은 상면 에 비례하여 지원단가 용

3.작성은 A4횡으로 하고,사업수요조사 보고도 동일 서식 활용(엑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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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부록>신청서 약서 실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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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S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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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S 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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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nvironmental Stewardship’ forms(ES 양식의 종류)

Closed schemes forms are also available.

Form 양식 Scheme*
계획유형

Use 용도

Agent authorisation 리인 인증 All Applicants/ Agreement holders,  to authorise an agent to act on their behalf.

British native-origin seed form
국토종종자 양식

HLS
Agreement holders, to support  the HLS claim. Used to register the source 
of seed used on the  HLS agreement.

Common land supplementary application
공유지 보완신청서

ELS Applicants, if the application  for ELS includes common land.

Common land supplementary application HLS Applicants, if the application  for HLS includes common land.

Derogation notice 감손(減損) 통지 ELS, OELS Agreement holders, to notify  Natural England of a derogation.

Derogation request 감손(減損) 통지 HLS Agreement holders, to request a  derogation.

Farm educational visit evaluation form
농업교육방문 평가서

ES Agreement holder and visit  organiser. Must be submitted with claim form.

Group visits summary sheet 단체방문 집계표 ES Agreement holder, to publicise  educational access sites.

Field parcel reconciliation 토지구획조정 OELS
Applicants, to reconcile IACS/OS  field parcels on the Organi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to RLR parcels in  the OELS pre-application .

Historic  buildings information form
역사 건축물 정보 양식

HLS Applicants, to apply for  restoration of historic buildings.

Supplementary  land ownership and control form 
추가 토지소유권과 양식

ES
Applicants, if they do not have management control over all/part of the land 
for the entire agreement term.

VAT  Declaration 부가세 신고 HLS
Agreement holders who are not  VAT registered and are therefore unable to 
reclaim the VAT element on goods  and services purchased (Capital elements only).

(closed schemes forms) 폐지된 리계약요구
Claim for management agreements 

ESA Agreement holders, to claim the annual management payment.

* 범례

  ELS - Entry Level Stewardship        HLS - Higher Level Stewardship      OELS - Organic Entry Level Stewardship 

  ES - Environmental Stewardship      ESA -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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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실제 정 사례

1) 개별 정 신청서

(참고양식 제7호)

   

산간 지역 등 직 지불 교부 련 개별 정의 인정신청서 

  년 월 귀하

주소

성명 (인)

  

이 사항에 하여 복사본을 별첨의 계약에 의거하여 당해 농용지를 정하게

리하기로 하 으므로 산간 지역 등 직 지불 교부 실시요령의 운용

(2000년 4월 1일자 12구개B 제74호 구조개선국장 통지) 제7의 4의 (2)에 의거

아래의 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아 래 -

 

1.  경 규모, 농업종사자 1인당 농업소득(별지1)

2.  정농용지의 개요(별지2)

주1) 농지 는 채 방목지에 하여 소유권 이 , 차권 등을 설정한 경우는 농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한 허가서 는 농업경 기반강화 진법에 의거한 농용지

이용 집 계획의 시정 공고의 복사본을 첨부할 것.

  2) 농작업 수 탁의 경우는 별첨 계약서 양식례를 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복사본을 첨부할 것.

  3)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정 이외에 있는 농용지에 하여 이용권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당해 농용지가 존재하는 시정 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신청서의 복사본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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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경 규모 농업소득조서

  1   경 규모

               (단 : a)                                          

지목 자기소유지 차입면 합계

논    

밭    

지    

계    

채 방목지    

주)차입면 에는 수탁면 (기간3작업)을 포함한다.

 
 2   농업종사자 1인당 농업소득                                         

              (단 : 엔)

                                                                 

농업소득① 농업종사자② ①／②

논   

 주1. 농업종사자 1인당 농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확정신고에 의거한 농업소득＋ 문종사자 여액－부채의 상환액)／농업종

사자수

당해 농업자가 생산조직, 농업생산법인 등의 구성원이고, 당해 생산조직, 농업

생산법인 등으 로부터 여액 는 임원보수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상기

농업소득에 당해 여액 는 임원보수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1) 부채 상환액은 실시요령의 운용 제6의 1의 (1)의 나의 (가)에 따른다.

  (2) 농업종사자수는 실시요령의 운용 제6의 1의 (1)의 나의 (나)에 따라 환산

한다.

주2. 농업소득조서에는 농업소득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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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정농용지의 개요

【시정 ( 町村)명:           】

교부 상자의

성명, 명칭
자 지번 지목 경사도 면

10ａ당 

단가
교부액

설정권리

등

농용지의 리
설정권리자 등의

이름(제공자)

개시

시기

종료

시기

계약

연월일

교부

사용방농용지

황

구체 활동

내용

                

주1) 일단의 농용지 부를 경작하는 경우 별지1의 경 규모의 Ａ가 도후 (都府県)에 해당하면 3ha 이상, 홋카이도

(北海道)에 해당하면 30ha 이상( 지에서는 100ha 이상)의 경 규모를 지닐 경우는 자작지도 기입한다. 단, 농업종

사자 1인당 농업소득이 동일 도도부(都道府) (県) 내의 도시부의 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을 웃도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2) 주1의 농업종사자 1인당 농업소득은 별지1의 2의 주석에 따라 산출한다. 

주3) 주1의 단서기술에 해당하는 자는 인수분의 농용지만을 기입.

주4) 사용방법에는 수탁자(개별 정 신청자)의 수취액 수취비율을 기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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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수 탁 계약서(양식례)

 

 

수탁자 탁자는 이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업 수 탁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수탁자 탁자가 각각 1통씩 소지

한다.

  

년 월 일

 

수탁자(이하, “갑”이라 칭함)

(주소)

 

(성명)

 

 

탁자(이하, “을”이라 칭함)

(주소)

 

(성명)

 

 

1. 농작업 수 탁의 내용

갑은 이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을로부터 별표에 기재된 농작업을

수탁하고,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 농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을은 갑이 농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식재(植栽)에 충분한 배

려를 한다.

 

2. 수탁료의 지불방법

을은 별표에 기재된 농작업에 하여 동표에 기재된 액의 수탁료를 동

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갑에게 지불한다.

3. 계약의 변경

계약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그 변경사항을 이 계약

서에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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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

번

지

목

면

(㎡)
작물 작업종류 기간

수탁료

액(엔)

지불

방법

통년/

기간별

     

작업명 개시시기

종료시기

   

합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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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락 정 실제 사례(사본)

   (참고양식 제7호)

 

 

 

 

 

 

 

 

 

락 정

 

(          ) 락단지조합

 

 

 

 

 

 

 

 

 

 

 

 

 

 

 

인 정 2005년 9월 22일

변 경 2006년 7월 20일

변 경 2008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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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목

 본 락 정서는 정의 상이 되는 농용지에 있어, 경작방기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장래 으로 지속 인 농업생산활동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본

락이 지니는 다면 기능 확보를 도모하기 해, 계자가 일치 력하여

향후 5년간에 수행해야 할 사항에 하여 정한다.

 

제 2 정의 상이 되는 농용지의 범

1. 소재지 등

구분 내용

치  

정 참가자

(단 : 사람, 조직)

농업자 생산조직 수리조합
농업

생산법인

특정

농업법인
비농업자

(     )

분교

20인 1     1

2. 정농용지(단 : ㎡)

일단의 농용지명 정농용지

면

논 밭 지 채 방목지

 경사 등  경사 등  경사 등  경사 등

** – 1 (논) 159,901 159,901        

**-１ (논) 17,593 17,593        

** - ２ (논) 88,386 88,386        

** - 3 (논) 24,637 24,637        

** - 4(논) 21,951 21,951        

면 계 312,468 312,468       

주1) 일단의 농용지 별로 기재한다.

주2) 일단의 농용지의 상세는 별지양식1에 따른다.

3. 교부단가

해당하는 교부단가구분에 ○을 기입

교부단가구분 (○) 보통 단가 (  ) 80% 단가

가산조치를 받는 농용지면

규모확 가산: ㎡ (  ㎡)

토지이용 조정 가산: ㎡ (  ㎡)

경작방기지 복구 가산: ㎡ (  ㎡)

법인설립 가산: ㎡ (  ㎡)

교부 의 상이 되는 농용지면
논: 312,468㎡, 밭:      ㎡, 지:    ㎡

채 방목지:     ㎡

 주1) 교부단가구분에 있어서 보통 단가란, 실시요령 제 6의 3의 (2)의 가의 표의 ① 

②의 교부 의 교부단가이며, 80% 단가란 보통 단가에 0.8을 곱한 단가이다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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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구성원의 역할 분담

1. 농용지의 리방법

다음 항목 해당 항목에 ○을 기입

해당 내용

(1)농용지

 
① 경작자가 농작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농업 원회의

알선을 받는다.

 ② 농업공사가 수탁한다.

 ③ 락 정 참가자가 정 내용에 따라 리한다.

 ④ 기타(                                                      )

해당 내용

(2)수로・농도 등

 ① 정 참가자 원이 참가하여 흙탕물 제거 제 작업을 한다.

 ② 락 합의사항에 따라 정기 인 제 작업 등을 수행한다.

 ③ 기타(별도 규약)

2. 락 정의 리체제

직함 등 성명

표자  

서기 담당  

회계 담당  

공동기계 담당  

토지개량시설 담당  

법면 검 담당  

다면 활동 담당  

부 표  

  

주1) 농업생산조직 등이 참가할 경우에는 규약, 조직체제표를 첨부한다.

주2) 락 정 참가자 표자 등은 별지양식 3에 기재한다.

3. 수로・농도 등의 리나 락 내 취합 등 락 농 상의 기간 활동에

있어 핵심 리더로서의 역할 담당자로 지명할 자

담당자로 지명할 자

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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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락 마스터 랜(별지)

제 5 농업생산활동 등으로서 수행할 사항

1. 농용지에 한 사항

다음 항목에서 선택(○을 기입).

해당 구체 인 활동 내용

○
① 경작방기 될 듯한 농용지에 해서는 락 내외의 담당농가 제 3섹터

등에 따른 이용권 설정 등 농작업 탁을 한다.

 
② 기 경작방기지를 정농용지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경작방기지의 복구, 

축산 이용 는 임지화(林地化)를 실시한다.

 
③ 기 경작방기지를 정농용지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농용지에

악 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 , 방충 책 등의 보 리를 실시한다.

○
④ 농지법면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해 락 내의 담당자를 심으로

정기 인 검을 실시한다.

 
⑤ 정농용지에 울타리, 네트 등을 설치하여 조수해(鳥獣害) 방지 책을 세

운다.

 ⑥ 한계 농지에 해서는 임지화 등(그를 한 매수를 포함)을 실시한다.

○ ⑦ 작업도 설치, 배수개량 등 간이 기반을 정비한다.

 ⑧ 기타(토지개량사업, 재해복구 지목변환(논에서 밭 등으로) 등)

2. 수로・농도 등의 리방법(①②의 해당 활동에 ○을 기입(복수 선택 가능))

구체 인 활동 내용

① 수로에 해서는 구성원의 력을 얻어, 매년 5월에 수로청소 7월에 제 작업을 한다.

② 농도에 해서는 매년 5월에 간이보수, 7월과 9월에 제 작업을 한다.

③ 기타（                                 ）

3. 다면 기능의 증진 활동으로서 다음 항목에서 1항목 이상 선택하여 실시

한다.

   다음 항목 해당항목에 ○을 기입한다.

해당 구체 인 활동 내용

 ① 농지와 묶여 있는 주변 임지를 제 한다.

 ② 계단식 논 오 제도의 실시, 시민농원/체험농원을 개설/운 한다.

○ ③ 경 작물을 심는다.

 ④ 토양유출을 배려한 농을 한다(등고선 재배, 뿌리를 내리는 식물을 고랑에

심는다).

 ⑤ 체험 민숙을 실시한다(그린 투어리즘)

 ⑥ 어류/곤충류를 보호한다(비오토 확보).

 ⑦ 겨울철 담수화(湛水化), 경작방기지에 물을 는 등 조류의 먹이장 확보를 꾀한다.

 ⑧ 조방 (粗放的) 축산을 한다.

 ⑨ 퇴비 시비(施肥), 길항식물 이용, 아이가모/잉어 이용, 윤작의 철 화, 녹비작물

식재 등을 실시한다.

○ ⑩ 기타 (폐기 라스틱의 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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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농업생산활동 등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항(보통단가 교부 필수 요건 사항) 

장래에 걸쳐 지속 인 농업생산활동 등을 가능하게 하기 하여 향후 5년

간에 수행해야 할 활동을 다음의 1 2에 규정하고 실시한다.

1. 농용지 등 보 체제 정비(필수요건)

(1) 장래에 걸쳐 정하게 정농용지를 보 하기 하여 다음의 시사항

(단, ①~③ 에서 1개 이상은 정하도록 한다.)에 하여 규정한 도면을

정연도에 작성한다.

해당 구체 으로 기재할 내용

○ ① 농지법면, 수로/농도 등의 보수/개량을 필요로 하는 범 는 치

 ② 조수해 방지 책을 필요로 하는 치

 ③ 기 경작방기지의 복구 는 임지화의 실시 범

○ ④ 농작업의 공동화 는 수 탁 등을 필요로 하는 범

 
⑤ 기타 장래에 걸쳐 정하게 정농용지를 보 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

범

농용지 등 보 Map의 첨부

[ : 상기 항목을 명시한 Ortho 화상(1/2,500) 등의 도면을 첨부한다.]

(별첨 가능) 

주) 교부 의 교부 상 외 농용지를 정 농용지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 치에

해서도 명확히 기입한다.

 

(2) 농용지 등 보 Map 활용을 한 활동으로서 다음 항목 1개 항목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해당 항목 달성목표

○ ① 농지법면, 수로/농도 등의 보수/개량

· 농지법면의 리

· 수로 연장 6800m의 보수/개량

· 농도 연장 7500m의 보수/개량

 ② 조수해 방지 책(방호 울타리 설치 등)  

 ③ 기 경작방기지의 복구 는 임지화  

2. 지역 실정에 입각한 농업생산활동 등의 계속을 한 활동(선택 필수항목) 

  다음의 (1) 는 (2)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한다.

  (1) 다음의 ①~③ 2개 이상을 선택해, 각각의 활동에 1개 이상의 항목을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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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생산성・수익향상 련 활동

  다음 활동 락이 수행할 항목 1개 항목 이상에 ○을 기입함과

동시에 황 달성목표를 기재하고 실시한다. (선택요건)

해당 항목

○ ① 기계・농작업의 공동화

 ② 고부가가치형 농업의 실천

 ③ 지방산 농산물 등의 가공/ 매

활동항목 황 달성목표

①
개인 으로 메 작(轉作: 생산조정) 

작업을 하고 있음.

메 단지생산조합을 조직하고, 정

농용지의 10% 이상, 8.5ha를 경작하여, 

종작업을 공동화 한다.

   

   

주1) ②의 달성목표란에는 도입할 고부가가치형 농업의 재배방법, 신규 작물의 명칭

등을 기재한다.

주2) ③의 달성목표란에는 보유 가공시설의 개요, 농산물의 가공/ 매 방법 등을

기재한다.

 

 ② 담당자 육성 련 활동

    다음 활동 락이 수행할 항목 1개 항목 이상에 ○을 기입함과

동시에 황 달성목표를 기재하고 실시한다.

해당 항목

 ① 신규 취농자의 확보

 ② 정 농업자의 육성

 ③ 담당자에 한 농지 집

 ④ 담당자에 한 농작업 탁

활동항목 황 달성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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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다면 기능 발휘 련 활동

 다음 활동 락이 수행할 항목 1개 항목 이상에 ○을 기입함과

동시에 황 달성목표를 기재하고 실시한다.

해당 항목

 ① 보건휴양 기능을 살린 도시주민 등과의 교류

○ ② 자연생태계 보 에 한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③ 다면 기능의 지속 발휘를 한 비농가/타 락 등과의 연계

활동항목 달성목표

②

○○○○ 분교와 정을 체결하여 메 1아르(are)를 재배하며, 한 그 외에

야채, 벼 등도 찰, 수확을 체험하게 하며, 강이나 산에서 놀기도 한다. 수확제도 

실시한다.

  

  

주1) ①의 달성목표란에는 운 개설할 시설의 개요, 명칭, 운 규모 등을 기재

한다.

주1) ②의 달성목표란에는 정에 정하는 활동 내용, 정을 체결할 상 기 의

명칭, 구성원 개요 등을 기재한다.

주2) ③의 달성목표란에는 상이 되는 비농가 등의 명수, 연계 락명, 활동내용

등을 기재한다.

 

 (2) 락 농 조직화 법인화 련 활동

  다음 활동 락이 수행할 항목 1개 항목 이상에 ○을 기입함과 동

시에 황 달성목표를 기재하고 실시한다.

해당 항목

 ① 락을 기 로 한 농조직 육성

 ② 담당자 집 화

활동항목 황 달성목표

   

   

주) 정 외 농용지를 포함시킬 경우는 별지양식1에 정 외 농용지에 해서도 기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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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가산조치 용을 해 수행해야 할 사항

 다음 활동 락이 수행할 항목에 ○을 기입함과 동시에 황 달성

목표를 구체 으로 기재하고 실시한다.

해당 항목 황 달성목표

 ① 규모 확 가산   

 ② 토지 이용 조정 가산   

 ③ 경작방기지 복구 가산   

 ④ 법인 설립 가산【특정농업법인】   

 ⑤ 법인설립 가산【농업생산법인】   

주) 황 달성목표란에는 ①～⑤의 각 가산조치를 받기 해 수행하는 활동내용

과 련된 지목 별 농용지면 ,이용권 설정,농작업 수 탁 계약,설립 법인 등

에 하여 기재한다.

제8 식료자 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리/ 두/ 지축산

등에 한 생산 목표

해당 항목에 ○을 하고, 목표를 구체 으로 기재한다.

해당 내용

 
( 생산에 한 목표를 기재)

재배 면 : 1,800a

 
(보리 생산에 한 목표를 기재)

재배 면 :      a

 
( 두 생산에 한 목표를 기재)

재배 면 :    50a

 
( 지축산(목 사료작물)에 한 목표를 기재

재배 면 :   100a

 
(기타 작물에 한 목표)

재배 면 :   850a   메 작(轉作: 생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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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시정 ( 町村)의 기본방침에 따라 규정해야 할 사항

(시정 ( 町村)의 기본방침에 따라 락의 실정에 맞추어 락 정에 반

해야 할 사항)

1.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 교부 ”

  제 5의 １의 ② 경작방기지 복구를 해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 교부 ” 

유휴농지 활용 토지 조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락 정에 기술한다.

   (1) 사업실시의 목

   (2) 사업의 실시 주체

   (3) 실시할 사업종목, 사업내용 사업규모

   (4) 사업 실시하는 곳에 포함되는 경작방기지의 지번, 면 권리의 설정

등을 수령할 자의 성명

 

 2. 토지개량사업(별지양식 5 참조)

  (1) 사업실시의 목 (2) 사업의 실시 주체 (3) 실시할 사업종목, 사업내용

사업규모

 

 3. 재해복구사업

  (1) 사업실시의 목 (2) 사업의 실시 주체 (3) 실시할 사업종목, 사업내용

사업규모

 4. 지목의 변경

  (1) 경작자(소유자)명 (2) 변경 후의 지목 면 ( : 논 ○○㎡ → 밭 ○○㎡)

 

 5. 락 상호간의 연계

  (1) 담당자가 있는 인근 락 등과의 연계(당해 락명, 연계활동내용, 스 )

  (2) 농업공사, NPO법인, 농작업 수 탁 조직 등, 민간법인 등이 락 정에

참가하도록 연계

     (당해 법인명, 연계활동내용, 참가내용, 스 )

  (3) 인근의 소규모 락 정과의 통합/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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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교부 사용방법 등

 1. 교부 은 락을 표하여 (       )가 사 가와무라(鮭川村)로부터 수령

한다.

 2.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항목 교부금사용내용(항목) 금액

공

동

수

행

활

동

①  락의 각 담당자

의 활동에 한 경비
리더 활동비 　

② 농업생산활동 등의

체제정비를 한 활동

등 락 마스터 랜

의 장래상을 실 하기

한 활동에 한 경

비

임원회,  체 집회, 총회 등의 회의비용 (950,000엔)

연수회, 기술강습회 참가, 인재육성 경비 　
농업/농 승문화 등 계승 경비 (300,000엔)
공동 이용 기계 등 계 경비 (9,000,000엔)

기계, 농작업의 공동화 등 경비 (3,000,000엔)

담당자에 한 농지집 , 농작업의 탁 경비 (2,000,000엔)

펌 수리 　
　 15,250,000엔

③ 다면 기능의 발

휘 증진 활동 경비

경 작물 등의 활동(꽃) (500,000엔)

주변 임지의 제 작업 　
자연생태계의 보 에 한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활동 (750,000엔) 

락 공동체와 연계한 활동 　
다면 기능의 지속 발휘를 해 비농가, 타 락과 연계한

활동
　

폐기 라스틱의 정 처리 (200,000엔)
　 1,450,000엔

④ 조수해방지 책

수로/농도 등의 유

지/ 리 등 락의

공동수행활동에 필

요한경비

정내농용지 는 정농용지이외와 련된수로,도로의유지

리활동
7,000,000엔

⑤ 락 정에 의거해

농용지의 유지

리활동을 하는 자에

한 경비

농지법면의정기 인 검활동 297,312엔

⑥ 교부 의 립/

이월
　 　

기타(              ) 　 　

주) ⑤의 교부 의 립/이월은 립계획, 사용계획을 기재한다.

3. 추가 으로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개인배분분

액

(배분비율: 20%)

6,561,828엔

주) 농작업 수 탁이 행해지고 있는 것 , 작업 수 탁의 경우는 작업 수탁자

에게 일 배분하고, 일부 작업만의 경우는 농용지 소유자와 작업수탁자가

의하여 한 쪽으로 교부한 후 양자가 의를 통해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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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기타

(첨부자료)

별첨 락 정도(농용지등 보 Map을 작성한 경우에는 용 가능)

1. 정 상이 되는 농용지.

   별첨 【 상면 집 집계표】와 같음.

 

2. 정 외 농용지

지번
황 농용지 리

리자
지목 농용지 면 (㎡) 황 구체 활동 내용

      

      

      

      

      

      

      

      

3. 정에 포함 시키지 않는 경작방기지의 리

소재 사 가와무라 지

지번
황

리방법 리자
지목 농용지 면 (㎡)

     

     

     

     

     

     

     

     

주) 황 지목은 경작방기지와 가장 가까운 지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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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양식2)

 

정 상시설의 리방법

구분 시설 리 작업자 리방법 등
리작업의

표자

도로

제 1 ** 농도 ****단지조합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2 “ 상동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1 ** 농도 상동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2 “ 상동 “ “

제 3 “ 상동 “ “

수로

제 1 ** 수로 ****단지조합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2 “ 상동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1 ** 수로 상동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2 “ 상동 “ “

제 3 “ 상동 “ “

양수기

제 1 ** 펌 ****단지조합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2, 3  “ 상동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1 ** 펌 상동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2~6  “ 상동 “ “

제 7~11  “ 상동 “ “

제 12  “ 상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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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자연환경보 형성지원사업 농 경 자연환경보 재생

pilot사업공모요령

                                 평성19년4월24일부 19농진 제187호

                                  농림수산성 농 진흥국장 통지

제1  취지

  국민이 여유, 평안, 마음의 풍부함 등의 가치 을 요시하게 되어있는 에, 다면

기능이 발휘되어, 풍부한 자연환경이나 아름다운 경 통문화를 할 수 있는

개성 특진 인 농 공간에 한 국민의 이해와 기 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입각해서, 농 지역에 있어서 경 자연환경의 보 형성 등을

향한 지역의 처를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해, 계단식 논이나 농업용

수로의 보 등에 한 경 형성, 동식물의 조사나 습지의 조성 등에 한 자연환경의

보 재생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특정비 리활동 진법(평성10년 법률 제7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비 리활동법인(이하「NPO법인」라고 한다.) 등에 해서

직 지원을 하는 농 경 자연환경보 재생 이럿사업(이하「본사업」라고 한다.) 

공모방식에 따라 실시하고, 조성 상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제2 조성 상활동 등

  1 조성 상활동

   본사업의 조성 상활동은 농 특유의 양호한 경 형성의 진 농 의 자연황

경의 보 재생의 추진에 이바지할 활동으로써, 활동내용에 해서는, 본 사업을

하려는 단체(이하「응모신청단체」라고 한다,)에서 제출된 응모신청서를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 활동의 구체 인 사례는 농 경 자연환경보 재생 이럿사업

공모세칙(이하「공모세칙」라고 한다.)에서 알립니다.

 

 2. 활동실시지역

   본사업의 주한 활동실시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한 법률(소와44년 법률

제58호) 제6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정한 농 진흥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1) 경 법 (평성16년 법률 제110호) 제55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정한 경 농업진흥

지역정비계획의 구역

  (2) 원환경정비 마스터 랜(「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농업농 정비사업 등 기본

요강」

(평성14년2월14일부 13농진 제2512호 농림수산사무차 의명통지) 제1에 규정하는

원환경정비 마스터 랜을 한다.) 에 의거해서 설정된 환경창조구역 는 환경

배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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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성 상단체

  (1) NPO법인

  (2)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단체이고, 지방농정국장(홋카이도 : 농림수산상 농

진흥국장, 오키나와 : 내각부 오키나와총합사무국장. 이하 같음)이 심사기 에

의거해서, 단체의 정 도는 규약, 재무상황,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해서, 사업실

시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단체

 4. 조성 액

  본사업의 조성 은, 150만엔 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된 조성 의 액 , 낮은

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다만, 조성 상경비는, 1로 결정된 활동에 사용하는 경비로서, 조성 상 단체의 통

상의 리 등의 드는 경비는 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조성 상 활동에 필요한 무상노무비를 조성 상경비의 조성 상 단체 부담분

으로써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A＜B/2의 경우는, B/2의 액

  (2) B/2≦A≦B의 경우는, A의 액

  (3) B＜A의 경우는, B의 액

   이 방법의 있어서, A B는, 각각 다음의 액을 나타낸다.

  A 무상노무비(최 임 법(소와34년 법률 제137호) 제16조에 의거해서 정해진 지역

별최 임 액에 활동에 사용한 무상노무 총시간 인수를 곱한 액)

  B 조성 상경비에서 무상노무비를 뺀 액

 5. 조성 의 회계경리

  본사업의 조성 상경비의 경리는, 독립의 장부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따라, 다른

경리와 구별해서 한다.

 6. 응모방법

  응모신청단체의 표자(이하 「응모신청자」라고 한다.)는 공모세칙에 첨부된 응모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서, 공모세칙에서 정한 기일까지 사단법인 농 환경정

비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제출을 바랍니다.

제3 심사 등

 1. 사 심사

  응모신청자가 제출한 응모신청서에 해서는, 센터가 사 심사를 실시합니다. , 

사 심사에 있어서는, 필요함에 따라 응모신청자에 해서 자메일, 화 등에 의한

문의를 합니다.



- 215 -

 2. 심사

  지방농정국이 심사 원회를 개최해서, 응모신청서를 심사합니다. 이 심사결과에 입각

해서, 사업채택의 가부를 결정합니다.

 3. 사업채택의 통지

  사업채택결정후 신속하게 지방농정국장으로부터 사업채택된 응모신청자에 해 통

지를 합니다. , 채택되지 않았던 경우도, 결과를 통지합니다.

 4. 그 외

  그 외, 응모신청에 한 사항에 있어서는, 공모세칙으로 정한 것으로 합니다.

제4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단년도사업으로 합니다.

제5 사업의 실시보고

  조성 상자는, 지방농정국장이 지시하는 기간까지 공모세칙에 정한 활동결과보고

서를 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6 실시상황의 확인

  사업의 실시상황의 확인에 해서는, 원직으로서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라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지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제7 응모 문의처

 1. 응모신청서의 제출처는 이하와 같습니다.

   사단법인 농 환경정비센터

   주소: 도교도 우오우구 니혼바시 오덴바 11-8 후지스터 빌 2F

   화:03-5645-3671

   Fax: 03-5645-3675

 2. 본 사업에 한 문의처는, 이하와 같습니다.

   동북 농정국 지역정비과 화( ) 022-263-1111(내선:4169)

   동 농정국 지역정비과 화( ) 048-600-0600(내선:3543)

   북육 농정국 지역정비과 화( ) 076-263-2161(내선:3575)

   동해 농정국 지역정비과 화( ) 052-201-7271(내선:2664)

   근기 농정국 지역정비과 화( ) 075-451-9161(내선:2555)

   국사국농정국 지역정비과 화( ) 086-224-4511(내선:2674)

   구주 농정국 지역정비과 화( ) 096-353-3561(내선:4675)

   내각부오키나와총합사무국 토지개양과 화( )098-866-0031(내선:83348)

   농림수산선농 진흫국 농지자원과 화( )03-3502-8111(내선: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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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경 ․자연환경보 재생 pilot 사업활동단체(일본 동북지방)

년도 활동단체명 경 자연 농정국 활동지역 활동개요

평성18년도
특정비 리활동법인　
쯔가루무데이시센가이

○ ○ ○
아오모리
츠가루시

지역의 역사 경 을 보 하기 해、노후화한 신언수문 수로를 자연석
로 쌓아서 보수하는 것과 함께 주변을 자갈을 깔고 수로 에서 토사의 유
방지. 시설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기 해 안내 을 설치한다.

평성19년도
특정비 리활동법인　
쯔가루무데이시센가이

○ ○ ○
아오모리
츠가루시

고령화에 따라 풀메기나 흙을 올림 등이 곤란하게 되어있는 후꾸시마언수로
자연석 쌓아서 보수함에 작업이 경감되어 농 경 이 보 된다. 시설의
사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기 해 안내 을 설치한다.

평성20년도
특정비 리활동법인　
쯔가루무데이시센가이

○ ○ ○
아오모리
츠가루시

다이쇼 3년에 건설된 신언수로를 자연석으로 쌓는 공법으로 보수하고, 주
조화된 경 으로써 하는 것과 동시에 수로의 토사유출방지 풀베기 등의 유지
리 작업의 경감을 도모한다, 지역주민 참가의 [농 경 환경포럼을 개최
고 농 의 역사나 환경공공을 넓힌다.

평성18년도
야자와지역의

자연보호를 생각하는 모임
－ － －

이와테
하나마끼시

망의 구이와테 드 데이타Ａ종） 제니타나고 생존환경보호활동을 하
것으로 수지 생물조사와 흙을 올리고, 수원인 오모리야마 솎아베기나 풀베
를 실시하고、 수지 주변에 마을에 경 보 과 수원지를 정비한다.

평성19년도
야자와지역의

자연보호를 생각하는 모임
－ － －

이와테
하나마끼시

망의 구종의 생존환경의 보호활동을 하는 것이고、생존의 수지에서의
란환경정비、 수지 주변에 풀베기 간벌 등 의 생존환경정비、생물조사、흙
분조사、수질조사、외래종 구제 외、환경교육으로서 자연 찰 모임 등을 한 .

평성19년도
마츠시마엔
리운 의회

○ ○ ○
이와테
하나마끼시

락의 휴식의 장소、기간수리시설로써가까이하는 수지주변의풀배기화단의
채등을부 시설의 청소 리를 함에 따라 토지개량시설이 가진 다면 기능
환경보 활동 농업에 해서 락주민 체의 이해를 깊게 한다.

평성19년도 쥬니 매둑애호조합 ○ ○ ○
이와테
하나마끼시

쓰 기불법투기나농가의고령화등에따라 리가곤란하게되어있는수로주변에풀
기작업을함에 따라 토지개량시설이 가진 다면 기능과 환경보 활동 농
의 해서의 락주민 체의 이해를 깊게 한다.

평성20년도
마츠시마엔
리운 의회

○ ○ ○
이와테
하나마끼시

기간수리시설이고, 락의 휴식의 장소로써 가까이 하고 있는 수지 「마쯔
마엔」 주변의 풀베기、 화단의 식재、 외래물고기구제 등의 환경정비활동
부 시설의 청소 리、 간 설치、 주민교류회 등을 함에 따라、 토지개량시
이 가진 다면 기능과 환경보 활동 농업에 한 락주민 체의 이해
깊게 한다.

평성20년도 쥬니 매둑애호조합 ○ ○ ○
이와테
하나마끼시

쓰 기불법투기나 농가의 고령화 등에 따라 리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수로
변에 풀베기작업을 함에 따라 토지개량시설이 가진 다면 기능과 환경보
동 농업의 한 락주민 체의 이해를 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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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활동단체명 경 자연 농정국 활동지역 활동개요

평성20년도
야 부끼다나다마이

생산조합
○ ○ ○

이와테
이치노세끼기

야마부끼의 계단식 논을 방문하는 사람을 해 종합안내표식、길 안내 을
치하고, 과소화나 고령화에 따라 유지 리에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계단식
주변에 청소와 풀배기 활동을 실시하고 계단식 논 의 한 이해를 진한 .

평성18년도 시나이모쯔고교의 모임 － － －
미야기
오오사끼시

감소가 확인된 제니타나고와 시나이모쯔고를 회복시키기 해、연못에 물을
고 원인을 조사한다, 물을 뺄 때는 바닥에 청소 노후화되어 있는 배
을 개수한다. 부락버스 등의 외래종이 확인된 경우 구제를 한다.

평성18년도 메기의 학교 － － －
미야기
쿠리하라시

우 느마에 상류부에 치한 수지에 부락버스의 구제를 실시한다. 배수
에설치되어 있는 수직낙차공을 물고기가 소상하기 쉬운 구조로 수정하는 것
동시에、메기・붕어 등의 형어를 상으로한 수 어도의 구조를 검토한다.

평성19년도 메기의 학교 － － －
미야기
쿠리하라시, 
토메시

농 자연환경의 복원을 해、 이즈느마・우 느마상류의 수지에서 부락버
에 구제를 실시한다. 、수 어도 보 을 한 소상조사(최 유량과 유속의
악） 포장정비후의논의논두 과배수로에생물조사를한다.

평성19년도
특정비 리활동법인
시나이모쯔고교에 모임　

－ － －
미야기
오오사끼시

감소가 확인된 망 구종을 회복하기 해 수지에 수질조사와 생물조사
함께, 고장주민의 의식계발 해 워크 을 한다.

평성20년도 메기의 학교 － － －
미야기
쿠리하라시, 

토메시

농 자연환경의 복원을 해 이즈느마・우 느마상류부에 있 는 수지에서
오구 버스의 구제 실시, 제니다나고、시나이모쯔고가 생식하기 한 수지
보 활동의실시、메기 등 형어의 소상의 가능한 수 어도에 해서 조사(

유량과 유속의 악） 포장정비후의 논의 논두 과 배수로에 생물 조사
한다

평성20년도
특정비 리활동법인
시나이모쯔고교에 모임　

－ － －
미야기
오오사끼시

감소가 확인된 시나이모쯔도、제니다나고 등의 망 구종의 생식환경을 회
하기 해、고장주민과 력해서、 수지의 수질조사와 어류조사를 함께 마
의 재배를 한다. 고장주민의 의식계발을 한 워크 을 한다.

평성20년도
오그라가와를

고조메에서 가장 깨끗한
강으로 만드는 모임

－ － －
아끼타

미나미아끼타군
교죠오메마치

겐지보다르의 생식하는 수로의 풀배기 청소、둑에「어살」을 설치를 하고 、
들의 처하는 것을 소개하는 간 의 설치、 넬 시、반딧불감상 투어도 실
하고、자연의 풍부함、동식물의 보 과 농업에 한 이해를 깊게 한다.

평성18년도
아사히의 숲을 지키는

싶은 모임
○ ○ ○

야마가타
니시야마무라군
아사히마치

계단식 논의 수원이 되어 있는 수지와 도수로의 풀베기、계단식 논의 경
포트에게 통하는 유보도의 정비、히메사유리의 보호활동 농지・농업용시
이 가진 다면 기능이나 보 활동의 필요성 등을 계발・보 활동 등을 한다.

평성18년도
나까무라 습원을 지키는

모임
－ － －

야마가타
모가미군

마무로가와조오

　나까무라습원에 생식하는 희소한 동식물(합조통보,야생란 등)의 난확을 방지
기 해、간벌재로 방호책을 정비한다. 、아이들을 한 생물 찰용으로 활
하기 해、노후화한 목도를 보수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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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18년도  도밤나무 열매 21 － － －
야마가타
모가미군
후나가타마치

합죠통보、아마고이루리통보、 도끼소오 등의 희소 동식물의 생태조사를 하 , 
그들이 생식하는 포기한 논의 보 리활동을 한다.

평성18년도
특정비 리활동법인

ＳＡＧＡＥ고
－ － －

야마가타
사가에시

니도새끼 용수로에는、 활어・잉어 등의 어류가 생식하고 있지만、 매월 정기
수와 매년도 수로공사에 따라 장기간 단수된다. 그래서、 물고기의 생식환경
확보하기 해、 일시 으로 물고기가 퇴피할 수 있도록 수로바닥에 셀타를
치한다.

평성18년도
특정비 리활동법인
이이데 좋은 주거만들기

연구소
○ ○ ○

야마가타
니시오키타마군
이이데미치

유식자를 청해서 가옥림의 발생경과나 그 의미 등에 해서 학습、 가옥림
손질에 해서 학습회 실천 활동、산거와 가옥림의 보존을 한 계발활동
을 한다.

평성19년도 나까무라 습원을 지키는 모임 － － －
야마가타
모가미군

마무로가와조오

나까무라 습원에 생식하는 희소한 동식물을 보 하고, 아이들을 한 생물
을 해、노후화한 목도를 보수 정비한다.

평성19년도
특정비 리활동법인

ＳＡＧＡＥ고
－ － －

야마가타
사가에시

니도세끼 용수로에는 어류가 생식하고 있지만、 매월 정기단수와 매년도의 수
공사에 따라 장기간 단수된다. 그래서、 물고기의 생식환경 확보하기 해、 
시 으로 물고기가 퇴피할 수 있게 수로바닥에 휠타를 설치한다.

평성19년도  도밤나무 열매 21 － － －
야마가타
모가미군
후나가타마치

자연과 공생하는 마을만들기를 해、 자연환경보 재생구상으로 책정한 「지
특산산채・어족자원재생구역」에서 재생활동의 실시 귀 한 동식물이 생식
는、포기 논의 보 리활동 등을 한다.

평성19년도
가도가와 마을의
자연환경학교

－ － －
야마가타
모가미군
토자와무라

산에 용수와 수지、 수로, 계단식 논의 환경을 양호하게 보 하고、생물다
성을 유지하게 해, 논의 비오톱 만들기 나 생물조사、 산책도로 목도의 정
와 수확체험을 하는 외, 워크 로 마을산에 농업환경의 보 활동 비 을 책정
다.

평성19년도
특정비 리법인
아름다운 야마가따
산림활동지원센타

○ ○ ○
야마가타
니시오키타마군
이이데마치

국 으로 드믄 목탑과 고민가가 있는 농 경 의 보 을 해、 목탑
고민가 보 워크 이나 농 작업 체험회 모임、 농 경 재생을 한 학습회
계발 활동을 한다.

평성20년도
특정비 리활동법인

ＳＡＧＡＥ고
○ ○ ○

야마가타
사가에시

지역 사람들의 휴식장소이고, 동식물생식의 장소인 수지가 농업자의 고령화、
감소에 의해 리가 곤란하게 되어 있음에 수지의 제면의 풀베기작업을 효
으로, 안 하게 하기 해 목재블로크의 아시바를 설치하고、동시에 경 작
의식재도하고、자연환경유지를 한 의식을 향상하게 한다.

평성20년도
특정비 리활동법인

ＳＡＧＡＥ고
○ ○ ○

야마가타
사가에시

주변환경과 조화된 식물의 보 활동으로서 니노세끼 용수로에 따른 유보도에
재한 사꾸라에 해서、 흙을 막은 것을 이동、 올린 흙의 실시에 따라 육성
진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의 풍부함을 이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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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20년도 도밤나무 열매 21 － － －
야마가타
모가미군
후나가타마치

자연과 공생하는 마을만들기를 해 자연환보 재생구상으로 책정
「지역특산산채・어족자원재생구역」에서의 재생활동의 실시
한 동식물이 생식하는 포기한 논의 보 리활동 등을 한다.

평성20년도
나까무라 습원을 지키는

모임
－ － －

야마가타
모가미군
마무로가와조오

나까무라 습원에 생식하는 희소한 동식물을 보 하기 해、 
이들의 생물 찰을 해, 노후화한 목도를 보수 정비하고、지역주
의 나까무라 습원에 한 높은 심과 이해를 조성한다.

평성18년도 농 넷・ 나무토피아 ○ ○ ○
후쿠시마
수가가와시

황폐한 나무 숲의 재생활동을 통해서 나무 자원의 유효활용
처한다. 구부러진 나무나 뿌리 등을 나무 숯, 나무 우 , 
나무 식 액으로써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순환형 농업을 목표
한다.

평성19년도 농 넷・ 나무토피아 ○ ○ ○
후쿠시마
수가가와시

황폐한 나무숲의 재생과 농 경 의 개선을 해、 벌채한 나
를 나무숯, 나무 우더、 나무 식 액으로써 활용하고 순환
농업을 목표로 나무의 울타리、 나무의벤치、 사옥 등 지역경
과 조화가 된 건조물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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